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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익법운동의성과와도전
- 한국공익법운동의현주소와공익변호사그룹공감

황필규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1. 들어가며

한국공익법(public interest law) 운동의성과와도전을논함에있어서부딪치는일차적인걸림돌은‘공익법운

동’의개념을어떻게이해하고그범위를어디까지설정할것인가이다. 상식적으로수준에서‘법’을매개로‘공

익’을‘추구’하는것으로바라보게되면그범위는법률구조, 법률가(예비법률가, 사법연수원, 로스쿨, 법률가,

변호사회, 로펌등)의공익활동(pro bono)1), 소수자의인권보호, 민주화와권력감시를모두포함하는상당히

포괄적인개념으로해석하게되고경우에따라서는공공부문(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의활동(public

service)도포섭하게된다. “사법기관에의접근을어렵게한다면, 그것이법령에의한제약때문이든당사자의

경제사정 때문이든 헌법이 규정한 실체적 기본권을 명목상의 존재로 만드는 것”2)이기 때문에 사법접근권

(access to justice) 일반을공익법운동의영역에포함시키는위와같은접근방식이반드시잘못된것은아니

다.3) 오히려공익법운동개념을제한적으로바라볼때에도사법접근권의문제는이개념과긴밀한관계를가지

거나경우에따라서는한정된자원의선택과집중으로인해긴장관계를가지게된다. 다만이글에서는그‘운동

성’에주목하여공익법운동을소수자의인권보호및민주화와권력감시라는협의의틀로접근하고자한다.

1)법률가의공익활동일반에관해서는차병직, 문건영, 『변호사공익활동의활성화방안』(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 참조.

2)헌법재판소2001. 2. 22. 99헌바74.

3)NGO의법률수요에관해서는참여연대공익법센터편, 『변호사공익활동프로그램』(대한변호사협회, 2001), pp.86-236;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
사그룹공감, “NGO의법률수요실태및로펌의프로보노활동에관한조사”,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법의지배센터, 『NGOs와법의지배』(2005),
pp.87-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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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운동은원칙적으로‘법’을매개로한다는것일뿐이지반드시‘법률가’중심의운동을의미하지는않는

다. 오히려법률가가주도하는운동은법이가지는한계를법밖에서바라보면서사회변화를꾀하여야하는운

동에장애로작용할수도있다.4) 실제로미국의대표적인공익법운동단체들은변호사단체가아닌경우가많고,

활동가와변호사, 혹은활동가인변호사를포함한다양한사람들로구성된형태를취하고있다. 또한미국의대

표적인 국제인권단체인 Lawyers Committee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와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이 조직의 발전과 더불어 몇 해 전에 각각 그 명칭을 Human Rights First5)와 Global

Rights6)로바꿔‘법률가’나‘법’을그명칭에서삭제한변화는공익법운동의조직과방식의반영이라고볼수

있다. 한국의경우에도경실련, 참여연대등이대표적인공익법운동단체라고볼수있는데공익법운동은그

조직구성이전에활동내용으로파악되는개념이기때문이다. 다만이글에서는그평가의범위를한정하여주

로법률가가중심이된공익법운동을다루고자한다.

‘공익법(public interest law)’혹은‘공익변호사(public interest lawyer)는어휘는아직국내에서는생소한단

어이다. ‘인권법(human rights law)’혹은‘인권변호사(human rights lawyer)’의차이도불분명하고, 서울대

학교공익인권법연구센터,7) 전남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8) 등이존재하여왔지만왜공익법이나인권법이아닌공

익인권법인지에대하여알려져있지않다. 또한영국에서는‘cause lawyering(대의변론)’이라는개념이더널

리쓰이고있고, 미국에서도그지향점을분명히하기위하여’social justice lawyering(사회정의변론)’이라는

용어를쓰기도하고, 아시아일부국가에서는‘alternative lawyering(대안변론)’이라는용어를선호하기도한

다. 한편일반적인의미에서’legal mobilizing(법의동원)’이라는표현이쓰이기도하고, 구체적인맥락과역사

성을지닌’rebellious lawyering(반역적변론)’, ‘guerilla lawyering(게릴라변론)’등의용어도존재한다. 이

들개념의구별은용이하지않지만이들각개념의역사적인맥락이나함의를분석, 평가하고한국의상황에가

장적합한개념을찾는작업은유의미할수있다. 다만이글에서는위의모든개념을포함하는의미에서공익법

의개념을사용하고자한다.       

4)Randy Shaw, “Lawyers: Allies or Obstacles to Social Change”, The Activist’s Handbook: A Primer, 2nd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pp.185-211 참조.   

5)http://www.humanrightsfirst.org/about_us/charter.aspx, 2009. 5. 1. 방문. 

6)http://www.globalrights.org/site/PageServer?pagename=welcome, 2009. 5. 1. 방문.

7)http://law.snu.ac.kr/intro/intro_goal_2.asp?pn=1&sn=2, 2009. 5. 1. 방문. 

8)http://hrcenter.jnu.ac.kr/intranet/bbs/board.php?bo_table=subpage&wr_id=1, 2009. 5. 1. 방문.



공익법운동의성과와도전9

2. 한국공익법운동의현주소

(1) 기존의한국사회에서의‘공익법운동’과그역사에대한인식의문제점

‘공익법’은1960년대사회격변기를전후하여미국에서널리사용되게된개념으로결국미국에서유래한개념

이다. 1960년대와1970년대를거치면서미국에서는공익법운동이활성화되었는데공익법은법체계나법분야

를설명하는개념이아니고, 공익변호사들이‘어떤문제’를다루는가보다는‘누구’를대변하는가를설명하는

사회적인개념이다. 즉, 공익변호사들은힘있는경제적이해를대변하기보다는소외된개인들을옹호하는활

동을하게된다. 1980년대와1990년대를거치면서영국,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등

여러국가에서‘공익법’의개념이사용되었다. 결국사회정의의관념과법을사회변화의도구로바라보려는열

망이결합된일관된원칙, 가치및목적의조합으로‘공익법’은존재하여왔다.9) 공익법은또한민주주의의발전

과밀접하게관련된‘과정(process)’으로서의개념이다.10) 

“공익법이란소외집단이사회에서의차별적이고불평등한기회와권리에서비롯된사회적, 경제적문제의해결

을‘법’을통해할수있도록하기위한소외집단의그리고그들을위한투쟁의일부이다.”11)

한국에서공익법이라는개념이사용되기시작한것은1990년대중반부터이다. ‘공익’은‘사회적으로아주중요

한권리에도불구하고잘게쪼개져서사회구성원개개인에게흩어져있기때문에법적으로제대로보호받지못

하는이익’이고이와같이사회적으로중요한권리이지만그이익이잘게쪼개져흩어져있고, 개인이향유하는

이익에비해비용이많이들며그이익을향유하는집단이소외되었기때문에그동안제대로보호를받지못하

였는데, 위공익을권리로실현하기위한현실적인노력또는사회운동이전개되었는바이를‘공익법운동’이라

고한다는것이다.12) 이러한견해는거의무비판적으로수용되었고13) 비록체계화된담론으로제시된것도아니

9)Edwin Rekosh, Kyra A. Buchko and Vessela Terzieva, Pursuing the Public Interest: A handbook for Legal Professionals and Activists
(Public Interest Law Initiative, 2001), pp.1-2 참조.   

10)Edwin Rekosh, Who Defines the Public Interest?: Public Interest Law Strateg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Public Interest Law
Initiative, 2006), pp.8-1 참조. 

11)“Public interest law is a part of the struggle by, and on behalf of, the disadvantaged to use ‘laws’to solv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rising out of a differential and unequal distribution of opportunities and entitlements in society.“Rajeev Dhavan, ”Whose
Law? Whose Interest?“, Jeremy Cooper and Rajeev Dhavan (eds.), Public Interest Law (Blackwell, 1986), p.21. 

12)황승흠, “공익소송의어제와오늘”, 『조영래변호사8주기추모심포지움자료집』(1998), pp.2-3. 

13)김진·이상희, “공익소송의 이론적 배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회,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서 1999. 8. - 2002. 1.』
(2002), pp.8-9; 이찬진, “시민운동과공익법운동: 새로운전형으로서의공익법운동을중심으로”, 참여연대, 『참여연대창립5주년기념심포지
움: 21세기의새물결, 공익법운동』(1999),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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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를둘러싼활발한논의가전개된것도아니지만공익법운동에대한이러한인식은그이전까지의법률운

동에대한평가나그이후의공익법운동의전개양상에상당한영향을끼쳤다.     

물론공익법운동의개념과위와같은해석의도입이미국식공익법운동의그형식과내용을상당부분한국실

정에맞게수용하면서‘법’을매개로한운동의질적·양적확산에기여한바가없는것은아니다. 그러나‘쪼개

져확산된이익(diffuse interests)’으로서의공익이라는개념은원래가치지향적인사회적인개념으로서의공

익법혹은공익법운동을알맹이없는소극적이고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전락시킬수있는위험을내포한다.

이는최근미국에서도공익법이라는개념이사회적소수자의인권보호에서부터규제완화, 감세등경제권력의

이익의대변에이르는상당히포괄적이고광범위한개념으로이해되기도하는상황과무관해보이지는않는다.

참여연대의소액주주운동과민변의담배소송의정체성및그공익소송여부를둘러싼논쟁14)도이러한논의의

연장선에서평가가가능할것이다. 어떤사회구성원이건어떤의미에서건‘사회적약자’임을주장할수있고,

이것의극단적인예가공익법운동단체의집회와결사등을대상으로한“공공참여에반대하는전략적소송

(SLAPPs: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다.15)

위와같은공익법운동에대한접근법은한국에서의공익법운동의역사혹은내용을정리함에있어서도일정한

편향을보이고있다. 즉, 1970년대와 1980년대초까지의소위‘인권변론’도공익소송이한국사회의맥락에서

표출된것이고1980년대중반이후의소위‘노동변론’도노동자계층의소외된이익을법적으로대변하고관철

하는공익소송이었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공익소송의효시로1984년‘망원동수재사건’을들면서이를구분하

고있다. 즉, ‘망원동수재사건’의경우그야말로수해에서받은피해가법적으로배상받을수있는피해라는점

을명확히하였고, 그피해가흩어져있는이익의형태로존재한다는점에서‘공익’의구체적인모습을제시해

주었으며, 법의영역밖에있었던수재피해를법적이익으로변화시켰으며, 정부의시설물관리에중대한변화

14)김인회, “담배소송이민변의공익소송인가?: 민변의공익소송에대한새로운모색”,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소송위원회, supra note
13, pp.25-29. 

15)“‘공공참여에반대하는전략적소송(SLAPPs: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소제기자가상대방에게부당한방어의비
용을부담시키는사법영역으로상대방을강제로끌어들이는기능을한다. 소송이오래유지될수록, 더많은소송이예상되고, 더많은비용이과
해지며, SLAPP 제기자는그목적달성에가까워진다. 이러한술수는과거운동에대한단순보복에서부터장래운동에대한방해에이르는목적
을가진다. 말할필요도없이, 상대방에게유리한궁극적인결정도상대방에게는희생을많이치른승리가되는경우가많다. ‘경기’를치르기에는
재정자원이나감정유지능력이부족한이들은유리한방어내용에도불구하고재판에나오지않거나굴복하여합의를보는어려운선택에직면한
다. 우리사회에서이러한소송의파급효과는엄청나다. 공공의중요성이있는이슈에대하여거리낌없이이야기해왔던이들도이러한소송의상
대방이되거나이러한소송을목격하게되면장래에는침묵을선택하기쉽다. 머리에총을겨누는것을제외하고, (표현의자유를규정한) 수정헌
법제1조에대하여이보다더큰위협이되는것은거의상상할수없다.”Justice Nicholas Colabella, Gordon v. Marrone (March 31, 1992),
Supreme Court, Westchester County,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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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주었다는점에서법원의판결을통하여사회문제를해결하였고, 변호사의의도적인개입아래진행되었다는

점에서공익소송의전형이라고할수있다는것이다.16) 이견해는여기서더나아가1990년중반부터공익법운

동으로서의공익소송이활성화되기시작한것은1990년대중반부터이고, 1992년문제된백화점사기세일에관

한손해배상청구소송등이그대표적인예라고주장한다.17) 그러나소수자의인권보호및민주화와권력감시라

는가치가배제되고‘쪼개져확산된이익’의결집이라는점에만주목하게되면공익법운동혹은공익소송에관

한논의를집단소송이라는협소한틀에고립시킬위험이있다.

2000년한국의대표적인공익법운동단체인참여연대내에공익법센터가설립18)되면서주된활동의내용이법

률구조, 집단소송, 징벌적손해배상등주로사법접근권과소송제도상의개혁에관한연구에집중된것도이러

한흐름과무관하지않다고판단되며, 1999년국내최대의변호사공익법운동단체인민변내에별도로공익소

송위원회19)가설치된것도마찬가지이다. 또한공익법운동이나공익소송에관한논의에대한별다른평가없이

현재공익법센터가권력의표현의자유에대한침해에대한대응을주된활동내용으로삼고있는것이나민변이

공익소송위원회를해소하기로한것은기존논의의문제점에대한시사점을제시해주고있다고판단된다. 

(2) 한국의공익법운동의현주소와성과

비록변호사들의활동을중심으로정리되었다는한계는있지만박원순의『역사가이들을무죄로하리라』20)는한

국공익법운동사를일제강점기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정리하고있다. 1980년대중반까지는주로사회민주화

와관련된활동, 좀더구체적으로는시국사건과관련된활동이주를이루었던것이사실이다. 결국자유권, 특

히표현의자유와관련된활동중심으로공익법운동이전개되었던것이고이러한흐름은현재까지도이어지고

있다. 다만한국의공익법운동의역사를평가함에있어가장주목해야할시기는1987년6월민주화항쟁을전

16)황승흠, supra note 12, pp.7-9; 김진·이상희, supra note 13, pp.10-11 참조. 

17)황승흠, supra note 12, p.12 참조. 

18)2000. 11. 9. 참여연대공익법센터는선언문을통해“미래세대를위해환경을지키고, 거대기업에맞서소비자의권리를옹호하며, 국민의알권리
와행정의투명성을확보하고,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를개혁하는데에이르기까지법률가들의손길을기다리지않는곳이없다”며, “21세기의
시민운동은지금까지보다는훨씬심화된비판능력과대안제시능력을갖추어야하며, 공익법센터는시민운동이구체적인문제해결능력을갖춘
참여형시민운동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 진취적인법률가들의참여인프라를구축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또한“우리는‘법’의존재의미에
대한법률가들의믿음과법률가의공익적역할에대한시민들의신뢰에기초하여공익법센터를운영할것”을선언하였다. 

19)민변공익소송위원회는공익소송을“다중의확산이익이있는소송으로서소송을통해서약자및소수자의권익보호, 시민권의신장, 국가권력으
로부터침해된시민의권리구제등을통해불합리한사회제도를개선하고, 잘못된법을개정하며, 국가권력의남용을방지하여, 민주사회발전과
정의로운사회를만드는데도움이되는사건의소송”으로규정함으로써그가치지향성을분명히하려고는하였다. 

20)박원순, 『역사가이들을무죄로하리라: 한국인권변론사- 가시밭길을선택한변호사들』(두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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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시기가아닌가판단된다. 1988년변호사단체로서의민변21), 법학자단체로서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판사

들의학회인우리법연구회가설립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1987년노동법학회, 1988년환경법학회가만들어졌

으며, 학생운동과시민사회단체내에서도소위‘애국적사회진출’, 부문운동의활성화에관한논의가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결국1987년6월항쟁과그이후의민주화의진전이법을무기로한혹은법을동원한목적의식적

으로조직적인공익법운동의활성화의계기혹은전환점이되었다고볼수있다. 

그동안의공익법운동의성과혹은특징을살펴보며, 첫째, 1990년대이후한국의공익법운동은‘절차적민주

주의의공고화과정’의정치적공간에서, ‘참여민주주의’의이상을‘헌법’과‘법률’을수단으로하여상대적으

로정치적으로독립된사법적공간에서, 때로는입법이라는공간에서상당한성과를축적하여왔다는점을들

수있다.22) 비록그것이‘형식적’민주주의의발전이고최근의상황에서볼수있듯이그물적토대가취약한것

이었다하더라도짧은기간에집중적으로이루어진소수자의인권보호와민주화, 권력감시의흐름의의의는

충분히긍정적으로평가되어야한다.        

둘째, 공익법운동의다양화및다변화를들수있는데, 예컨대민변의활동과1994년에창립된참여연대23)의활

동은전국적인규모로공익법운동의활성화에결정적인역할을하였고, 2000년‘환경변호사가상근하는국내

유일의전문법률단체‘환경운동연합환경법률센터의설립,24) 2002년다수상근변호사가노동문제를다루는민

20)박원순, 『역사가이들을무죄로하리라: 한국인권변론사- 가시밭길을선택한변호사들』(두레, 2003).

21)“민변의출범은한국인권발달사에있어중요한의미를가진다. 첫째, 민변의출범은국민의인권보호에있어종전의의로운법률가들이보여준
고독한투쟁이가졌던한계를극복하고국가권력의조직적인권침해에대하여조직적으로대응하는의미를가진다. 둘째, 민변의출범은종전의
로운변호사들이보였던개별적인변론활동을통한인권보호에서한걸음더나아가사회의전체적인민주화노력에변호사의활동을자리매김하
였다. 이것은피고인의억울함을변론하는것에변호사의활동을한정시키지않고민주화와인권보호를거시적인수준에서인식하여변호사활동
을민주화를위한시민사회의전체적인노력의일환으로파악한것이다. 이런활동은변론활동을넘어인권침해의구조적모순을찾아내고인권
실현을위한사전적인활동과사후적인활동을동시에행하며국내적활동과국제적활동을동시에포함하는것을의미한다.”정종섭, “한국의민
주화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황인철추모문집간행위원회, 『‘무죄다’라는말한마디L 황인철변호사추모문집』(문학과지성사, 1995). 

22)이찬진, “사법을통한권리구제와NGOs: 도전, 한계와대안”,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법의지배센터, supra note 3, p.140.

23)1994. 9. 10. 참여연대창립선언문은“정직하고성실한사람이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는사회를실현하기위해연대의깃발을들고자한다”
고천명하고“지금우리는시대적전환기를맞이하고있으나우리의민주주의기반이얼마나취약한가를절감한다”며“참된민주주의를건설하기
위한행동은이제사회와정치무대의한복판에서, 그리고국민생활의과정에서일어나야한다”고밝히고있다. 또한“국민이명실상부한나라의
주인이되기위해서는매일매일국가권력을엄정히감사하는파수꾼이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24)http://www.ecolaw.or.kr/, 2009. 5. 1.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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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총법률원의등장25) 등특정주제를다루는상근변호사그룹의형성되었다. 또한일반시민사회단체에상근

하는변호사(staff attorney)가점점늘어나고있고, 가정, 여성, 장애, 노인, 북한이탈주민등과관련된단체혹

은변호사회에그주제별변호인단이구성되어왔다. 2004년설립된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도이러

한흐름속에서국내유일의전업적비영리공익변호사그룹으로탄생되었고, 민변도2008년상근변호사2명을

채용하고상근변호사를더늘리려는계획을가지는등상근공익변호사의증가, 다양한형태의변호사와공익법

단체의결합등이이루어지고있다. 문제는이러한현상이1987년이래계속변화발전하는형태를띠고있다는

것이고, 이러한개별적인형태들이어떠한지향과목적으로가지고어떠한내용과형식으로상호결합하고상승

작용을일으켜한국의공익법운동의질적인발전을꾀할수있는가이다. 한국의공익법운동의발전은아직진

행형이며’과정‘으로서존재한다.  

셋째, 어떻게보면기술적인문제일수도있지만공익법운동의발전에있어결정적인요소일수밖에없는, 그리

고 조직적인 독립성의 문제와 직결되는 재정의 문제가 언급되어야 한다. 미국의 공익법 운동은 Ford

Foundation과같은거대재단, Skadden·Arps·Slate·Meagher & Flom LLP & Affiliates와같은대형로

펌, 정부기금, 그리고대규모거액기부행사에거의전적으로의존하며발전하여왔고, 필리핀·인도·중국·인

도네시아등의공익법운동은외국의재단이나종교단체의기금으로부터그출발에서부터현재까지절대적인

영향을받아왔으며, 일본의공익법운동은정부기금이나변호사회, 그리고개별적인변호사들의노력에의지하

며발전해왔다. 그러나이들나라와달리한국의공익법운동은그출발에서부터국내에서의자체적인재정확

보를위한노력을계속하여왔다. 이러한재정운영방식은어떠한억압이나탄압에도굴하지않았던그이전의

공익법운동의역사와도무관해보이지않는데, 일반회원이나변호사회원의회비로운영되는참여연대나민변,

관련노동·환경단체의기금과더불어자체소송을통한수익마련으로유지되고있는민주노총법률원과환경

운동연합환경법률센터, 개인이나로펌의기부만에의해서비영리로운영되고있는공익변호사그룹공감등이

그예이다. 비록상당수의NGO들이정부차원의각종NGO 지원사업에의지해온것도사실이지만, 이중많

은수는그내용에있어서현행제도와관행에대한개선주장과관련정부정책의비판이라는그활동의내용을

유지하면서정부와의긴장관계를유지하여왔다.          

25)“법률원추진의배경및필요성: 1) 노동문제의많은부분이법, 제도와관련을맺고있음; 2) 비정규노동자문제의등장; 3) 법적수단을통한노
동기본권탄압의증가; 4) 기존민주노총법률사업의한계- 현안문제대응등으로체계적인법률사업추진이어려움.”권영국, 『민주노총법률원
소개』(2004. 7. 5.),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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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공익법운동의과제

그동안공익법운동혹은공익소송의발전방향과관련하여많은논의가있어왔다. 공익법운동에관한논의의

초기단계에서는공익소송과관련된사항에논의가집중되는양상을보였다. 즉, ‘어떻게확산이익을결집시킬

것인가; 어떻게소송진행을합리적으로할것인가; 어떻게소송비용을줄일것인가; 어떻게입증의부담을완화

할것인가; 어떻게판결의효력을확장시킬것인가’26)하는공익소송과관련된고민이주로논의되기도하고, ’시

민사회단체들과의유기적인공조체제, 소송수행자의발굴과배치의시스템, 실질적인공동변론의시너지효과,

전문가·교수또는활동가의결합, 공익소송기금의조성, 상근또는반상근변호사의확보‘등구체적인공익소

송단위의고민들이제시되기도하였으며,27)‘공익-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중개센터- 변호사단체- 변호사

- 공익대변’이라는공익법운동의조직화혹은네트워크의중요성이강조되기도하였다.28)

그이후에는변호사모임의공익법운동에대해서는구체적인사안의포착, 종합적인기획그리고추진력이라는

기획력, 상시적이고체계적인활동을위한상근변호사, 그리고기획사업각분야에대한전문화의필요성이제

기되기도하고,29) 2000년대들어드러난공익소송방식의운동의정체현상과더불어제도적으로헌법소송의활

성화(추상적규범통제의예외적도입), 집단소송법제의도입, 당사자적격(청구적격), 소의이익의완화, 징벌배

상제도의도입을, 공익법운동의주체의측면에서는기본권해석론의심화연구및개발, 기본권에관한법률적

인감수성의고양및관련법률가의양성등이언급되기도한다.30) 또한현재의시민사회운동혹은공익법운동

의흐름을“인권의실질적실현”과“민주주의의내실화”로규정하고이에대한내용적인기여를법률가들에게

촉구하기도한다.31)  

26)황승흠, “‘공익소송법’제안”,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익소송센터, 『제2회공익소송토론회: 공익소송법제안설명회』(1996), pp.7-8.

27)임영화, “민변공익소송위원회의잠정적평가와현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소송위원회, supra note 13, pp.23-24.

28)참여연대공익법센터편, supra note 3, p.239.

29)차병직, 문건영, supra note 1, p.195. 

30)이찬진(2005), supra note 21, pp.142-147; 참여연대공익법센터, 『공익법센터창립기념자료집: 공익법운동사례집1』(2000), pp.17-18. 

31)“‘인권’은자유권적인기본권을넘어서서사회적기본권으로, 형식적평등을넘어서실질적인평등으로, 방어적·소극적개념에서‘참여의기회
확대’와‘적극적평등시정조치’라는적극적개념으로(예: 여성에대한간접차별의극복은결국여성의사회참여확대로, 비문해자, 장애인들에대
한‘시혜적접근’에서‘주체적참여’로, 청소년보호에서‘청소년인권실현및청소년자치’로); ‘민주주의’는형식적민주주의에서내실화의단계
로(막강한행정권력에대한견제·감시기능의중요성, 관료주의에서민주적법치주의로, 사법권의민주화, 정치개혁과입법부의견제·감시기능
활성화, 다양한시민참여(특히사회적약자들의참여)의확대, 지방자치및지방분권의정착).”하승수, 『인권과민주주의, 그리고변호사』(사법연
수원인권법학회특강, 2003. 9.),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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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지적들은여전히유효하고유의미하다. 다만, 기존의논의들을수용하는전제에서좀더장기적이고근본

적인문제제기가필요한시기가아닌가판단된다. 첫째, 공익법운동은사회변화를지향하는끝없는담론투쟁일

수밖에없다는점이다. “가난과싸울의사와능력이없는정부는가난한자와싸운다.”는말이있다. 결국사회에

존재하는갈등을조정하고특히그과정에서사회적약자의의사를어떻게적절하게반영해야할것인가를고민

해야할권력이오히려그갈등의존재를부정하고그갈등의피해자를갈등유발자로낙인찍고배제하려들때

민주주의와인권의관점에서그사회는최악의상황으로치닫게된다. 하지만정도의차이는있지만모든권력

은이러한경향의유혹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고특히최근한국의상황은상당히심각하다고판단된다. 민주주

의를다수결이나자유로운대의권력으로, 인권을그제한가능성으로인해재량적허가사항이나국가브랜드의

도구쯤으로파악하는권력의천박한인식하에서민주국가의기본권의주체, 특히소수자는설자리가없게된

다. 특히한국의경우, 소위‘색깔론’이이러한경향을법의이름으로체계화?구조화시키고심지어는일반국민

들에게도내면화시키는결정적인역할을수행하기도한다. 기존의공익법운동을통해표출되었던여러주장들

대부분이법적으로는헌법과국제인권기준을, 정치이념적으로는자유주의를기초로한것임에도불구하고이에

대한권력의대응은한마디로‘좌파빨갱이’의주장이라는것이었다. 이러한권력의전체주의적혹은반민주주

의적입장은일차적으로는권력이가진폭력적공권력에의해, 그리고이차적으로는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기

득권옹호를정치이념으로포장한언론에의해, ‘보수화’된법원, ‘정치화’된검찰, 화석화된법이론을훈고학적

으로재생산하는법학자, 권력을대변하는변호사, 단체등에의해다수의국민들사이에서관철되고있다. 개별

적인사건, 구체적인이슈에관한공익소송혹은공익법운동을넘어이러한인식의지형에대한근본적인문제

제기가공익법운동의모든영역과내용에녹아들어가지않으면공익법운동은최악의경우소위‘떼법’32) 운동

으로낙인찍히는암울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  

둘째, 조직적인측면에서, 기존에다양하고다변화된형태로구성, 발전되어온공익법운동단위의존재형태에

대하여, 각개별단위에대해서는구체적이고정형화된모델로서이를정립하고, 전체적인측면에서는기존의

조직형태나조직활동방식의문제점과한계를분석·평가하고과제와대안을도출하는과정이필요하다. 인권

보호와민주화라는두과제를동시에추구하는자원활동을하는변호사들의모임인민변, 종합적인권력감시기

32)“떼법: 법적용을무시하고생떼를쓰는억지주장또는떼거지로몰려다니며불법시위를하는행위. 이신조어는집단이기주의와법질서무시의
세태를 보여준다.”네이버 용어사전, http://dic.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terms&query=%B6%BC%B9%FD&sm=tab_btn,
2009. 5. 1. 방문. 이러한네이버용어사전의정의는어떤개념을누가무엇을목적으로어떻게규정하는가의맥락없이바라보았을때의문제점
을극단적인형태로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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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서상근활동가들이중심이되어자원활동을하는변호사등전문가들을조직적으로활용하는참여연대, 노

동·환경등관련단체내에서상대적독립성을유지하면서특정영역에집중하는법률원과환경법률센터, 그리

고소수자인권보호를전면에내세우고‘전업성’과‘비영리성’을유지하는공익변호사그룹공감, 이들각자는

그나름의역사성과존재의의를가지고유지되어왔으며, 이들모델을체계화하여내적으로는질적인발전가능

성을그리고대외적(국내적으로뿐만아니라국외적으로도)으로는확대재생산의가능성을모색할필요가있다.

물론이러한형태들이이미완성된형태가아니라고했을때기존형태의변화, 발전가능성도함께고민될필요

가있겠다. 또한, 관련단체나약자, 소수자혹은피해자에대한일방적인지원이공익법운동이아니라는점에

서는별다른이견이없어보이지만, 변호사와활동가의결합, 전문가와실무자의결합, 공익법운동의주체로서

의약자, 소수자혹은피해자의문제는여전히중요한숙제로남아있다. 예컨대변호사와활동가가단일한조직

내에서유기적으로결합되어활동하는단체가아직단하나도존재하지않는다는점에대하여그이유를제대로

설명할수있는이는없어보인다. 비록모임, 연대체, 네트워크의형태로관련법률가, 전문가, 활동가가결합되

어시너지효과를낸선례들이없는것은아니지만이부분에대한체계적인평가와대안마련은기존의공익법

운동을질적으로발전시키는데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된다. 또한가치지향적인공익법운동과선의에의존하

는공익활동의이분법을극복하고공익법운동이가장대중적인운동으로발전할수있도록좀더광범위한주

체들의참여를이끌어내려는지속적인노력도결코간과되어서는안된다.  

셋째, 내용적인측면에서소수자의인권보호와, 민주화와권력감시는상호연관되어있는것은분명하지만구

체적인활동에서는다른양상을띨가능성이많다. 두가지의다른접근방식이어떻게상호보완하는역할을할

것인가, 그리고궁극적으로어떻게서로만날것인가에대한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다면비록다른주제를가

지고다르게움직이고있지만하나의큰흐름을공동으로형성할수있다. ‘민주주의일반에서소수자인권으

로’, ‘자유권에서사회권으로’라는구호는이미진부한것이되어버렸지만여전히현실이라기보다는지향에불

과하다. 이는대부분의사회적인현안이‘다수’의‘자유권’의문제와관련되어있기때문이기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공익법’만있고‘운동’은없거나, ‘운동’만있고‘공익법’이없는불균형에서기인하기도하고, 근본

적으로는역으로소수자의사회권의문제가사회적으로가장취약한문제임을드러내주고있는셈이다. 소수자

의인권이보장되지않는민주주의는불완전한것일수밖에없고자유권과사회권이불가분의하나로유기적으

로결합되지않으면기본권이라는것은유명무실해질수도있음을항상인식하고모든공익법운동관련활동에

서도내용적으로이러한인식이구체화될수있도록배치하여야한다. 또한공익법운동의지향이사회변화라

고했을때, 항상법을넘어혹은법밖에서법을바라보는성찰적인사고가뒷받침되지않으면공익법운동은

방향없는해석학으로전락할수있음을항상명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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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공익법운동의하나의모델33)

(1) 공감의지향: ‘현장에서출발하여경계를넘어변화로, 그리고다시현장으로’

공익변호사그룹공감은국내최초로비영리로운영되는전업적공익변호사들의모임이다. 2004년 1월아름다

운재단의공익변호사기금을재정기반으로하여설립되어2009년5월현재7명의변호사와2명의간사가활동

하고있다. 공감은스스로의책임하에자체적으로공익변호사기금을조성, 유지하는데이기금은100% 개인또

는단체의기부에의존하고있다.

공감은①소수자, 사회적약자의구체적인권을보장하고, 인권환경에대한제도적개선을통해우리사회인권

의경계를확장하며, 또한②우리사회의적극적인변화가모색되는다양한지점에서법률전문가로서의가능한

실천을함께하고, ③‘법’이인권보장과사회변화를위한열린도구로기능하게하는실천들을‘공익법활동’

으로공유하고확산시키고자하는활동을전개하고있다. 위의공감의지향은현재까지도유효했고장래에도유

효하다. ‘①소수자인권보장및인권의경계확장’은인권일반이라기보다는소수자, 즉인권취약성이극명하게

드러나는집단이나이슈에주목한다는강한지향을나타내고있고, ‘②변화를지향하는법적실천’은이러한지

향을풀어나가는방식이개별적사건의해결이아닌다양한내용과형식의총체적인공익법운동을통하여적어

도법제상의변화를꾀한다는활동방식에대한강조이며, ‘③공익법활동의활성화’는위두가지지향이공감

자체의활동뿐만아니라가능한많은 (예비)법률가의동참유도를통하여그계획, 진행과정, 결과의효과성을

극대화시키고자함을표현하고있다. 공감의지향은공익법운동을통한사회변화라고할수있고, 사회적으로

구성되고구조화된총체적인차별과침해로이루어진소수자의취약성, 종종개인의권리의문제로만파악되지

만전체의인권, 실질적민주주의의퇴보의문제와관련된구체적인문제를현장에서파악하고구조적인변화에

이르기까지총체적으로접근하는것, 그리고다시현장으로돌아와자그마한변화들이뿌리내릴있도록하는

것, 이것이공감이지향하는바이자공감의활동방식이라고할수있다.  

33)어느조직이나마찬가지겠지만공감을논함에있어서도 (잠재적) 기부자, 지지자등을위한글이라면그활동의성과와긍정적인측면을최대한
부각시킬수있고, 내부적인평가나전망수립을위한글이라면철저하게자기비판적이고부정적인측면을최대한부각시킬수있다. 이글은성
과적인측면보다는당면하고있는한계나도전에대한논의를위한글이기때문에공감내부의고민을적절한형태로제시하여이를함께나누고
자작성되었다. 그동안의공감의활동의성과, 내용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공감홈페이지www.kpil.org, 2009. 5. 1. 방문; 공감티스토리블
로그http://withgonggam.tistory.com, 2009. 5. 1. 방문; 공감네이버블로그http://blog.naver.com/withgonggam, 2009. 5. 1. 방문; 아름
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2004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첫번째보고서: 공감, 희망을변론하다』(2005); 아름다운재단공익
변호사그룹공감, 『희망을그리는길, 공감』(2006);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공익변호사그룹공감2006 희망변론프로젝트』(2007);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공익변호사그룹공감2007 연간보고서』(2008); 공익변호사그룹공감, 『2009 공익변호사그룹공감창립5
주년기념자료집: 공감다섯살, 참고맙습니다』(2009). 이글은황필규, 『공감, 그리고공익법운동』(참여연대공익법센터공익법포럼, 2006),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공감이도대체뭐가특별한데”, 위5주년기념자료집(2009),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공감5주년기획좌담회”, 위5주년
기념자료집(2009), 그리고2차에걸친내부논의를거쳐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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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이1980년대이후민주대독재(반민주)의구도에서그지향을주로‘민주사회’로정립하고활동해왔다면,

공감은 (형식적) 민주화이후의지형에서새로운인권이슈의법적공백을문제제기(‘민주주의의민주화’)한것

이라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가가능하고소수자인권이라는법적실천의공백에주목한공감지향의정립은

초기활동의안착에긍정적인역할을수행하였다. 그러나공감이5년을넘어서는현재, 상대적으로‘익숙한’영

역의활동에안주하는관성이나타날수있지는않은가하는우려가존재하며공감의지향과관련해서는소수자

인권보장및인권의경계확장에중점을두다보니, 변화를지향하는법적실천이라는지향에는다소활동의무

게중심을놓친측면이있지않은가라는우려가들기도한다.  어느영역, 범위까지를공감의활동의대상으로할

것인가라는문제의식이활동의전문성을장기적으로축적해나가는장점이있다면, 변화를지향하는다양한인

권활동을법적으로지원하는기동성을어떻게살려갈것인가라는문제의식도필요하며전문성의축적못지않

게인권단체의활동에더넓게결합하는신속성도중요하다고할수있다.  

(2) 공감의조직: 전업적비영리공익변호사그룹으로서‘이견은많지만오해는없는’자유로운개인들의평등한공동체

공감은①비영리, ②전업적/상근, ③공익변호사그룹으로서스스로자리매김하고, 그구성원9인은모두동등한

구성원으로서평등한공동체를꿈꾸며 5년간공감을가꾸어왔다. 공감이지향하는서로를이해하고존중하고

위하는사회공동체를안에서스스로부터구현하고자하였다. 효율성은떨어질수있지만효과성이떨어지는조

직형태라고볼수는없다. 공감은거창한사명감이나희생정신으로유지될수있거나유지되는조직이아니며

구성원각자가스스로원해서선택하고일하는조직이다. 공감의장기적인전망에서부터사소한기술적인문제

에이르기까지공감의논의는온갖수준을넘나드는데별로쉽게의견일치를보는것이없지만이러한과정에서

상호이해와신뢰를돈독히하기위하여노력하여왔다. 

과연변호사그룹으로유지되는것이맞는가, 즉활동가·연구자가결합된형태의조직의가능성은없는가의문

제는항상제기될수있는문제이다. 물론이러한문제제기에는왜새로운조직형태이어야하는가, 공감의틀을

유지하면서활동가·연구자가일부결합한다고하여과연새로운조직형태가가능할것인가의반론도가능하

다. 법률가는기본적으로기술자이고, 법적접근은기본적으로보수적일수밖에없고한계가가지며, 법률가의

인권감수성과인권적상상력역시제한적일수밖에없고, 시간에쫓기고인턴들에게의존하는연구조사는그질

의담보가어렵다는점에서위의문제제기는정당하다. 다만별다른준비없이당장활동가나연구자한두명을

상근의형태로결합시키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다. 이러한결합의외국및한국의성공혹은실패사례에대

한충분한검토가선행되어야하고, 무엇보다도활동가나연구자와좀더밀착되어공동으로활동하면서그가

능성과결합형식등에대하여구체적인상을그려나갈필요가있다. 

공감에게비영리성이가지는의의는무엇인지에대한자기성찰이요구된다. 이것이포기할수없는절대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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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인지, 아니면기금모금과대외적인명분을유지하기위한수단인지, 비영리성이경우에따라서는포기할수

있는성질의것이라면비영리성을넘는형태는어떠한형태를띠어야하는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할수

있다. 공감이가장큰강점으로내세우고있는평등한공동체모델의유지문제도비록처음부터구성원사이의

합의에기초하고있다는점에서현재로서는별다른문제점을발견할수없다고하더라도효율성과책임성의제

고를위하여최소한의대표체계와집행체계를갖추는것이평등한공동체모델을포기하는것으로직결되는것

인지, 현재의평등성의유지가형식적인조직체계에서기인하는것인지, 아니면조직문화에서기인하는것인

지, 동등한구성원의결합의형식을수정할때의득과실은무엇인지에대한논의역시좀더진지하게이루어질

필요가있다.     

공감의장기적인조직전망으로그규모나확대재생산등의측면에서현재조직의현상유지는최악의선택일수

있는데, 그렇다면기존구성원들이알아서자리를비워주는것이맞는것인지, 공익활동중개, 국제인권등분화

가가능한영역이분화, 독립하는것이맞는것인지, 아니면서울에서혹은지역적으로제2, 3의공감을구성하

는것이맞는것인지의문제는공감이당면하고있는시급하게정리해야할과제중의하나라고볼수있다.  

(3) 공감의활동영역, 지원기준및비용부담

변호사의수익구조가보장되지않는영역, 그리고유권자의감시나이해관계가미칠수없는없는영역이공감

이주로활동하는영역이다. 다음의각영역에대해서3인이상의변호사가중첩적으로활동하고있다. 

①여성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등의피해를입은내·외국인여성의인권옹호를위한법률자문·소송지원·법률교육

등을지원하고, 여성의인권보호·복지증진·사회참여를위한법제도개선활동및연구조사활동을진행한다. 

②장애인

장애인에대한차별과인권침해를예방하고권리를구제하는활동, 특히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에따른자문과

법률교육, 정신장애인인권을위한법제개선활동및인권교육등을통하여우리사회에서장애인이비장애인과

더불어함께차별없이살아가는세상을만들기위해노력한다. 

③이주와난민

이주노동자들에대한차별과인권침해를예방·구제하는활동을진행한다. 특히출입국과관련하여단속·보

호·강제퇴거절차상의인권보호를위한실태조사, 법률지원활동및법령개정운동, 유엔이주노동자인권협약

비준운동등을수행하고, 난민신청자들이적절하고투명한절차를통해심사를받고, 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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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제반의여건이마련될수있도록지원한다. 

④빈곤과복지

노숙인, 도시빈민등빈곤계층에대한법률상담및소송지원, 법제도개선연구를한다. 아울러아동, 청소년, 노

인등사회적약자의인권옹호및권익향상을위해노력하는시민단체에대한법률지원과법률매뉴얼제작, 법

률교육및사회복지시설의인권문제에관한상담, 실태조사에도참여한다. 

⑤주민자치

풀뿌리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한주민들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제도들을연구하고지역의시민사회단체

및주민들의참여활동들을지원한다. 주민발의·주민감사·주민투표·주민소송·주민소환제도활용에대한

법률자문, 법률교육및매뉴얼작업, 소송지원활동을진행한다.

⑥국제인권

국내인권상황과관련된국제인권법및외국법연구조사, 유엔인권시스템의활용, 국제적인공익변호사네트워

크의강화및공동활동, 국제적인권문제에대한직간접적인개입등의활동을한다. 특히실천적인연구조사와

관련네트워킹을통해다양한단체들과함께활동하고국내외적인권상황의개선을위해노력한다. 

⑦공익법일반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등사회적소수자의차별과인권침해에대한대응과법제개선운동, 공익제보자의

보호및지원활동, 해외한국기업감시활동등우리사회의변화를위한다양한실천들을함께하고있다. 

과연어느영역, 범위까지를공감의활동의대상으로할것인가의문제는여전히남는다. 기존의영역은비록대

부분목적적으로배치된것은아니지만, 그인권취약성(기존에관여하는법률가가없거나충분하지않았다는의

미를포함한)이이들영역을자연스럽게공감의주된활동영역으로만들었다는점을부정할수는없다. 따라서

앞으로의활동방향을논함에있어서이들영역을지속적으로책임지고그전문성강화를꾀하는것은기본전제

가되어야한다. 다만, 성매매, 노인학대, 아동학대와같이소극적혹은적극적인방식으로새로운틀에서공감

외의법률가들이책임지는방식은언제든지모색가능하다. 그리고새로운영역은그것이소극적으로요구된것

이든, 구성원이적극적으로구성하는것이든당분간은적극권장될필요가있다. 

공감의한정된자원때문에관련된모든활동을하는것은불가능하고상시적이고일상적인법률상담역시어려

운실정이다. 따라서원칙적으로관련단체에서일차적인상담을하고특별히소송이나법률상담지원이필요한

경우에공감이개입하게되며소송지원대상자의판단기준으로는무엇보다공익성, 사회적유의미성을가장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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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려하지만항상그기준이명확한것은아니며관련구성원의판단을최대한존중하는방식으로개입여부

를결정한다. 공감의활동과관련된비용은일반적으로공감의기금에서충당되거나외부프로젝트비용으로지

출되고다만소송의경우변호사비용은무료이지만, 송달료와인지대등실비는소송당사자가부담하는것을원

칙으로한다. 그러나실제로실비환급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지않다. 승소시별도의비용환급은하지않되

기부를권유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이역시잘지켜지지않고있다.

(4) 공감의활동내용과방식

1) 공익단체변호사파견및네트워크네트워킹(Network networking) 

공감은초기에있어서는재정적문제등의제약조건으로상근변호사를고용할수없는공익단체에변호사를파

견하여단체의법률적활동을지원하는“공익단체에대한변호사파견지원사업”을전개하였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공모를통하여단체의취약성과사회적문제제기가능성등을기준으로45개단체를선정하여짧

게는5~6개월, 길게는1년동안집중적인지원을하였는데이들단체중상당수는연대단체라는점을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수백여개단체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파견사업을통해법률자문, 소송지원, 법

률안작업. 제도와정책연구, 실무자법률교육및법률매뉴얼작성등의활동을진행하였다. 서울, 청주, 광주,

순천, 교남, 부산등전국여러지역의공익단체들이지원대상이되었다. 장애인영역을예로들면, ①교남소망

의집, ②광주중증장애인조례제정본부, ③서울장애인연맹(DPI), ④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⑤인천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⑥자립지지공동체, ⑦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⑧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⑨전국장애인차

별철폐연대, ⑩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⑪한국농아인협회, ⑫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⑬Good Job 장애

인자립생활센터등과지원사업을진행했다. 파견기간이끝난뒤에도외부변호사의공익활동의중개, 공감홈페

이지단체상담란을통한상시적인법률상담, 일부장기적인사업에대한지속적인지원(예: 외국인이주노동자대

책협의회와함께하는법률매뉴얼제작작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함께하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사업등)

등을통한지원은계속되었다. 2007년에들어서면서는기존의파견사업활방식을대폭수정하여‘①공익단체

법률지원, ②찾아가는법률교육, ③함께하는공익소송’으로분류되는‘희망변론프로젝트’라는상시적인공익

법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이러한활동방식은①소수자·사회적약자를지원하는인권단체와

의교류를통해인권적감수성단련, 활동의현장성체득, ②소수자·사회적약자관련법적이슈에대한파악

및전문역량축적(장애, 이주, 주민자치, 성소수자등의영역에대하여단체의수요를기반으로전문역량축적

가능), ③소수자·사회적약자를지원하는인권단체와의네트워크구축, 이를통해다양한활동모색가능성확

보등의긍정적인효과가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 

공감은이외에도영역별로혹은사업별로국내외다양한단체들과자체적인네트워킹, 네트워크들의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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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기반으로다양한조직형식혹은결합형식을통하여활동을수행하고있다. 이주노동자와난민의영역을예로

들면, ①이주정책개선모임, 난민정책개선모임,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아동청소년권리보장을위한공동행동등

전문가혹은활동가의네트워크의구성·운영을통한정보의교류와공동연구, ②이주와난민관련단체들, 인

권단체연석회의, 민변이주모임, 기독법률가회, 그리고국회의원들과의협력을통한법령개정운동, ③외국인이

주노동자대책협의회, 법무법인지평과함께하는활동가대상법률매뉴얼제작및법률교육사업, ④대한변호사

협회인권위원회내의소위원회구성·운영과유네스코와의협력을통한유엔이주노동자인권협약비준을위한

연구조사,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회난민인권소위원회활동을통한난민법입법청원, 민변국제연대위원회

의소위원회를통한자유권규약반박보고서중이주노동자의인권작성, 세계한인변호사회이사회결합을통한

해외입양관련법제개선을위한연구조사등변호사단체에의결합을통한활동, ⑤국제이주기구, 전북대학교,

이주인권연대등국제기구, 학계, 단체와공동으로이주관련국가인권위원회프로젝트의수행, ⑥외국인이주노

동자대책협의회, 이주인권연대등이주노동자단체연대모임과함께하는기획소송, ⑦이주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노동인권회관, 인천여성의전화, 필리핀공동체이주사목회, 이주여성의집‘위

홈’, 안산블링크, 새움터등관련단체들에대한소송지원과법률상담, ⑧유엔난민기구등국제기구와의정식

협약을통한소송등법률지원, ⑨함께하는시민행동등단체들에대한난민관련소송지원, ⑩정책협의와교육

이라는틀을통해국가인권위원회차별지침작성팀팀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전문위원등국가기관에의직

접적인결합을통한법률자문및법무부등과의지속적인교류, ⑪아시아의친구들자문위원, 용산나눔의집자

문위원, 국제이주연구소정책위원등단체에의직접적인결합을통한법률자문, ⑫필리핀-일본-한국이주변호

사네트워크, 아태지역난민의권리네트워크등여러국제적인네트워크에의적극적인참여등사실상생각할

수있는모든형태의조직방식을통하여국내외현안에대하여공동의대응을모색해나가고있다.     

공감은이처럼어떤인권문제를접했을때, 그문제를가장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책임지고있는혹은책임질

수있는단위를우선적으로파악하고이에그명의와형식을불문하고결합한다. 단순한회원, 위원, 실행위원,

자문위원일수도있고, 공감차원의결합일수도있고, 때로는다소애매한자원활동과흡사한형태의결합일수

도있다. 공감은문제해결을목표로하여때로는지도자로서, 때로는전문가로서, 혹은실무자로서, 그리고경우

에따라서는이러한지위의혼합의형태로스스로를배치하고문제해결의과정의효과성과지속가능성을꾀한

다. 공감은이러한활동방식을통해파견사업(현재희망변론프로젝트)의틀을넘어서서사안별로다양한단체들

과의연대활동을통해소수자·사회적약자관련현안이슈에대해사회적인식을제고하고, 법제도개선을위

한공동행동작업을진행할수있었고기술적법률지원활동을넘어법을통한사회변화운동으로전환의가능

성을열수있었다.

새로운단체와의네트워크구축및새로운영역발굴의장이라는점에서파견사업의의의가존재했으나파견사

업의횟수가쌓여감에따라신청단체가일정영역에한정되는결과가발생하였고, 그결과구축된영역이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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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단체의접근성이떨어지는문제가발생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자공감은법률지원사업을‘정시’

공모방식에서‘수시’신청방식으로전환하여상시적으로단체가공감에접근할수있도록하였고, 홈페이지

정비를통하여홈페이지를통해쉽게법률지원을신청할수있는장을마련하였다. 근본적으로이와같은방식

으로새로운영역·새로운단체에대한공감의접근성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지, 공감은소수자사회적약자

의관점에서새로운이슈를발굴하고적극적으로개입하기위하여어떠한노력을하여야하는지에대한문제는

여전히남는다.  

현재까지의공감의활동은다양한공익법단체들과다양한파트너쉽을형성하며진행되어왔다. 사안에대하여

공감은법률검토및대안마련을중심으로, 공익단체는사안을이슈화시키고공감대를자아낼수있도록하는

역할을중심으로함께일해왔다. 이러한방식의파트너쉽활동방식은시민사회인권단체가존재하지않거나역

량이부족한영역에있어서공감의접근성을어렵게만들고있다. 이런점에서공감은독자적인조직으로서공

익법운동단체로서의위상을정립하고있다고할수있는지, 혹은이와관련하여공익변호사조직인공감은어

떠한위상과역할을가져야하는지에대한좀더깊은고민이필요하다.  

지난5년간지금까지한정된자원으로최대한의효과를낼수있다는측면에서단체와의파트너쉽을중심으로

공감의활동을기획·진행해왔다. 반면업무폭주등의우려속에일반대중에대한접촉면을확대하는점에있

어서는소극적으로대처해왔던것이사실이다. 향후 5년간공감조직은현재이상비약적으로확대될수없는

현실이라고했을때공감은현재와같이단체와의파트너쉽을중심으로하여활동을기획해나가는것에중점을

두는것이맞는것인지, 혹은단체이외개인의접근성을강화해나감으로써새로운활동을기획할수있는가능

성을열어둘것인지, 그리고개인에대한접근가능성을높게했을때공감이이를소화할수있는시스템인가에

대한스스로의평가가요구된다. 

공감은다양한연대방식의활동을통하여일개변호사조직으로서활동의한계를극복하고자하였다. 법을도

구로한사회변화를이루기위해관련된시민사회인권단체와의공동대응은필수적이다. 그러나많은법제개정

작업을위한연대활동·공동대응활동은결국당시의사회·정치적상황속에서운동적역량의부족으로번번

이좌초되어왔다. 법을도구로한사회변화를이루고자하는공감의활동은결국운동의역량, 정치적상황에

좌우된다고했을때이와같은현실의한계를타계해나가기위해공감이무엇을하여야하는가라는과제가끊임

없이제기된다.   

2) 공익소송과제도개선

공감은파견단체및공익·인권단체의신청을받아민사, 형사, 행정, 헌법소송등을진행하고, 관련단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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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각종법률제·개정을위한활동을진행하고있다. 공익소송의경우연평균50~100건으로7인의변호사

가행한소송건수라는점에서는그다지많은양의소송이라고볼수없다. 하지만이들소송중상당수는사회적

으로유의미하고소송수행이상당한노력과시간을요하는것들이었다. 예를들면시각장애인들의지하철역추

락사고가빈번한가운데, 1심패소후공감으로온사건이있었는데한시각장애인이지하철선로에떨어져부상

을입었으나종전일부판결의사례와는달리사망사건이거나전동차와충돌한사건이아니어서인과관계의입

증등이곤란한사건이었다. 그러나공감은상소심에서승소판결을확정받아장애인을위한안전시설관리의문

제를사회적으로부각시키는데일조하였다. 또한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에서는1심에서원고9인중8인이

승소하였는데수백페이지에달하는미국, 영국, 일본, 홍콩, 태국의보고서와각종자료등을조사하여번역하였

고, 유사한사건을담당하였던일본변호사와집중적인면담을진행하기도하였다. 한편성매매피해여성관련

사건에서는사채업자또는금융회사를통한성매매피해여성의변형된선불금에대한형사사기사건에서무죄판

결을이끌어냄으로써종래판결을틈을노린가해자들의행위를저지하였다.           

법·제도의개선과관련하여서는관련단체또는단체들간의모임에결합하여①성년후견법, ②치료감호법, ③

장애인차별금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장애인기본법, ⑥출입국관리법및난민법, ⑦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

한법률, ⑧청각장애인참정권실현을위한‘공직선거법’, ⑨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⑩가정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⑪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의제·개정작업에관여하고있다.

공익소송의개념및범위에관해공감이이를적극적으로정의하려는시도는없었지만공감의지향과활동을통

해보면“소수자·사회적약자의구체적인권을보장하고, 제도적문제점을개선해나가는과정에서필요한법적

실천으로서의소송”정도로일단정의가가능하다. 그러나추상적정의를넘어구체화된고민이필요하다고볼

수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사건을, 어떤과정을거쳐공감이담당하고, 그속에서공감이또는공감의변호사들

이어떤역할을할것인지, 그리고구체적결과및제도적개선에대한성과를어떻게평가할것인가에대한기

준으로서의공감의‘공익소송’에대한정의는필요하다.  

공감의공익소송의주된영역은장애인, 아동·노인·여성등사회적약자, 사회적빈곤층, 성적소수자, 이주노

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공익제보자등이고그외주민소송, 표현의자유, 집시법, 사법정의등과관련한소송을

진행하였다. 공감은초기현장의요구에따른장애인, 사회적빈곤계층, 이주노동자, 여성영역중심에서이후

구성원의관심, 현장의요구, 공감기획을통해성적소수자, 난민, 공익제보자, 아동·노인, 빈곤층의주거권, 주

민소송등대상과영역이확대되어왔지만, 현장의요구에대한반응을넘어공감의주체적역량, 사회적요구, 장

기적전망을고려하여영역에대하여도계획적인집중과선택, 단계적접근이필요할것이고, 축적된전문성바

탕으로영역별개선과제를정리하고, 정리된내용을어떻게접근하고법적으로대응할것인지에대하여구체적

으로과정과활동목표, 성과를분명히하는조직적차원의기획과실행이가능하고필요한시점이라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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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지금까지공익변호사파견제도, 희망변론프로젝트등을통해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연대를통하

여, 현장의요구를중심으로소송을기획하고발굴하여왔는데, 제도화된이러한활동방식이공감의공익소송에

있어가장큰특징이자기존인권변호사, 민변등의활동과의차별점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희망변론프로젝

트는여전히기존지원영역에서공익소송을발굴한다는의미는있으나, 우연적이고, 개별적법률구조차원의

성격이강하며‘공익소송’과관련하여서는기존방법과병행하여다른방식, 새로운차원의연대도모색되어야

할것이다. 의제발굴단계에서단체와의공동기획, 공익소송과병행한다양한사회이슈화전략, 소송및활동의

구체적목표설정등과정에서단체와의관계설정/역할분담, 이를위해현재공감의내부적역량을점검하고시

스템을재구성하여야할것이다.  

주체 혹은조직의역량과관련해서는크게는공감의정체성(법률가단체인가/운동가단체인가?) 논의에서부터,

법률적전문지식내지소송기술의전문성제고, 영역별전문성획득, 지엽적으로는송무지원시스템강화등여

러차원에서의논의가가능하다. 단체와의관계에서공감의역할은법률적전문성지원과동시에축적된경험을

바탕으로한공동의기획, 운동의참여모두가능하다. 다만공감의주체적역량의강화가개별구성원의법률가

적전문성확보의문제는아니라고판단되며, 개별구성원의전문성은경험적으로, 협업관계를통해발전가능

하고전문성강화의문제는오히려조직적인집중과선택의문제라고보인다. 

3) 단체활동가법률교육및법률매뉴얼

공감은공익단체활동가들의법률전문성을강화하여각단체에서진행하는법률관련사업을지원하기위해파

견사업의 내용으로 법률교육을 진행하는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활동가 법률학교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2005년 3월, 전국의 30여개장애인단체 50여명의활동가들을대상으로법률학교를개최하였고, 이주노동자,

노인학대예방단체활동가들을대상으로하는법률매뉴얼과법률교육을준비하고있으며, 이후법률교육의대

상, 영역을확대·강화해나갈예정이다. 그동안약80여회에걸친법률교육이이루어졌는데이중특히지방에

서이루어진활동가법률교육의예로는①안산블링크이주여성지원활동가법률교육, ②전북성매매여성인권

센터활동가법률교육, ③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법률교육, ④부산여성장애인연합상담원법률교육, ⑤

강원도장애인시설협회직원교육, ⑥경기도노인학대예방센터상담원법률교육등을들수있다.        

4) 공익법관련연구및조사

공감은소수자, 사회적약자의인권보장과공익법활동활성화를위한법·제도·정책에대한조사·연구를진

행한다. 관련외국의운용사례를연구하여국내공익법활동의기초를점검하고, 장애인시설생활자인권실태조

사등인권관련실태조사에관련단체와함께참여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등외부기관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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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요청에의하여이루어진연구조사로는①국제결혼유입과정조사를위한베트남, 필리핀현지조사, ②외국

인보호시설실태조사, ③난민인권실태조사, ④성소수자인권기초현황조사, ⑤장애인시설생활자인권실태조사,

⑥노인복지시설방문조사, ⑦주민자치참여제도에관한연구, ⑧강제단전단수에관한연구조사, ⑨부랑인시설

방문조사, ⑩미국뉴욕대학주최공익변론레바논워크샵등을들수있다.  

5) 공익활동프로그램개발및중개, 그리고인턴쉽운용

공감초기구성원들이모여로펌, 변호사들, 법대생등다양한법률가혹은예비법률가들과공익활동을함께하

고중개하는역할을수행하자고이야기했다. 공감의지향중‘공익법활동의활성화’가그하나이고공감자체의

활동뿐만아니라가능한많은(예비) 법률가의동참을유도하여공감이추구하는인권활동의계획, 진행과정, 그

리고그결과의효과성을극대화시키고자하였다. 하지만과연공감이이런역할을제대로해낼수있을까하는

회의는안팎으로있었다.

5년이지난지금공감은변호사, 전문가, 대학생들이참여할수있는공익활동프로그램을개발·중개하고, 공

익단체와의네트워크를형성하여공익법활동을활성화하고자실질적으로노력하고있다. 서울대학교법과대학

법의지배센터의의뢰를받아국내400여개공익단체의법률수요에대한설문조사와지역간담회를진행하였고

국내 10대로펌의공익활동에대한면접조사와미국, 영국등의로펌의공익활동의현황등에대한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서울대학교법과대학공익인권법연구센터의의뢰를받아국내 15개법과대학의공익활동에

대한설문등연구조사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등의현황에대하여문헌조사를진행하였다. 한편공감은이

러한연구조사작업과병행하여20여명의학생이참여한서울대학교법과대학공익인권법연구센터의공익인턴

쉽프로그램을제안·운용하였고, 본센터와공동으로로스쿨과공익법이라는국제심포지움을개최하기도했

다. 법무법인충정과는충정의무료공익소송을중개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고, 법무법인지평과는이주노동자

단체활동가를위한법률교육을, 법무법인한결과는대학생대상인권법캠프를공동으로진행하였고, 독자적으

로로스쿨과사법연수원입학예정자를대상으로한인권법캠프를진행하기도했다. 법무법인태평양과는미국

의주요로펌의공익활동에대한자료를공동으로번역하기도하였고, 국내최초로로펌공익활동담당변호사

간담회를개최하기도하였다.

공감은자체적으로도객원연구원, 전문가그룹, 인턴쉽등자원활동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다. 그동안두명의

미국변호사가 각자 1년간 객원연구원으로 반상근하면서 외국자료에 대한 연구조사를 담당하였고, 10여년의

NGO활동경력의또한명의객원연구원은반년간반상근하면서기획사업구상, 기부자와문서관리체계정비

등의업무를수행하였으며현재는캐나다변호사가결합하여함께일하고있다. 변호사, 노무사등전문가들로

구성된전문가그룹은저녁시간대나주말을이용하여공감의업무를측면지원하는역할을하고있다.  인턴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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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매학기초경인지역법과대학, 국제대학원학생들을대상으로공모하고학기중매주1일, 방학중매주2~3

일근무를기본으로하는정기인턴, 사법연수원, 미국로스쿨등외부의뢰에의한특별인턴, 그리고외국어능통

자등공감의필요에의하여선발하는수시인턴등으로구성된다. 2005년부터매년50-60명의인턴이공감을

거쳐갔고, 특히정시인턴의경우지속적으로5대1 이상의경쟁률을보이고있는데서류전형과면접을통한선

발이이루어지고있다.                         

공익활동프로그램개발및중개, 그리고인턴쉽운용과관련해서는중개의영역이과연공감이담당하여야할

업무인가, 그리고담당할업무라면어디까지를공감의업무로설정해야하는가의문제가항상제기된다. 공감의

지향중공익법활동의활성화는공감이독자적인자기의제(agenda)를가지고활동하여온유일한영역이라고

볼수있고, 이부분의사업이크게진전되지못한것은관련단체들과결합하여현장에서현안에대응하는공감

의다른활동의방식과는달리, 공감이자체적으로구체적인계획과사업을주도해야하는활동방식의차이에서

오는측면도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확산시켜야할‘공익법활동’이라는것이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

지에대해서도논의가진전되지못한측면도있는데, 변호사를중심으로법률가들의활동을중개하는것인지,

다양한인권활동에서법을도구와매개로하는활동의활성화를위한것인지, 법을민주주의와인권의관점에

서적용, 해석하도록하는시민의식의성숙을목표로하는것인지등공감이생각하는‘공익법활동’에대한진

전된논의가필요한시점이라고판단된다. 이는다른한편으로는공익법에대한자체적인의제와계획을가지고

시민·대중을대상으로활동을진행할것인지여부의문제와도직결된다. 즉민변과같이공적인절차과정에서

의견을내는전문가단체로서정체성을강조할것인지, 아니면하나의개별적공익법운동단체로서자기의제를

가지고시민·대중과함께하는방향을확립할것인지여부의문제일수도있다. 

‘공익활동의활성화’와관련해서는위에서언급한것외에도①뚜렷한내용의축적이나계획, 책임지는주체의

부재, ②기금모금과연계하여사고하는경향의혼재, ③상당정도관심있는구성원과관심없는구성원의구별

의존재, ④단순한중개가아닌교육과병행되어야하거나중개를넘어선별도의사고틀의필요성의존재등다

양한문제점과과제가존재한다. 분명한것은자체인턴쉽의성공과거의우연에가까운로펌들과의연계, (비록

주로로스쿨인가목적이었기는하지만) 많은법대의공동사업제안등을통해그무한한가능성을보았다는것

이고, 공감이한국내에서이역할을수행할수있는가장적임자라는사실이다. 독자적인단위의구성(예: 공감

내센터)과책임자의선정, 필요한인적, 물적, 정보자원과국내외네트워크의확보가요구된다.      

이외에도공감이공익활동프로그램개발및중개, 그리고인턴쉽운용과관련하여자문하고답하여야할문제

들은산적해있다. 즉, 인턴쉽운영만을놓고보아도공감이인턴십운영을시작한이유는무엇인지, 실제로는

구성원의충원을통해서해결해야업무까지급여없는반상근직원으로서인턴을활용하고있는것은아닌지,

공감에인턴지원자들이몰리는이유는무엇인지, 단체들과의공동활동이직접적인법률지원혹은변호사의중



28 공익변호사그룹공감5주년기념세미나

개뿐만아니라인턴들의단체로의연계를중개와관련된공감의중요한역할중의하나로규정하여야하는것은

아닌지등등그질적발전을위한더많은고민들이필요하다. 로펌의공익활동중개에있어서도그것이홍보,

기금모금과결합되는것이과연문제인가, 과연공감은로펌의공익활동의중개를어디까지어떻게책임질수

있는가의문제가제기되어야하고, 공익활동중개센터를별도로설치할의의와필요성에대해서도구체적인어

느정도의어떤내용의독립성이필요한것인지, 이센터의교육기능은어느수준에서배치되어야하는것인지

등의논의가필요할것이고, 대학생인권법캠프와예비법조인인권법캠프에서드러났던예비법조인혹은일반

인을대상으로한공감의교육과중개의잠재력은어떤계획하에실현되어야하는가의과제를제시한다. 

(5) 공감의재정과홍보

공감은100% 개인과단체의기부로운영되는비영리조직이다. 기부로만유지되는변호사사무실이가능할까하

는주위의걱정속에5년동안임금체불한번없이꿋꿋이버텨왔다. 달리공감을위해모금을해주는단위나담

당자가있는것도아니다. 변호사7인, 간사2인, 공감구성원9인이모두모금담당자이기도하다. 공감초기지

출을기준으로개인기부가차지하는비중이5%에불과했지만, 이제는50%에육박하고있다. 한겨울에서사법

연수원마당에서공감을알리는행사를하고, 변호사들의송년모임이열리는호텔입구에서모금행사를벌이는

적극성과내부적으로조금씩모금과기부자관리를체계화한결과이다. 공감은개인들의풀뿌리모금만으로도

유지될수있는그런조직을꿈꾼다. 재정적인면서도, 국내뿐만아니라, 외국의재단이나종교단체, 혹은정부

에의존하고있는대부분의아시아지역공익인권변호사단체들, 큰재단이나거액기부혹은대규모모금행사에

주로의존하고있는미국의단체들과는다른새로운모델을지향한다.

공감이생각하는홍보의필요성은두가지이다. 공감을유지하기위한기금마련에필요할때가있고, 공감이하

는활동과관련하여영향력있는발언을하고자할때필요하다. 따라서공감은기본적으로공감을알리기보다

는공감의활동을통해변해야하는혹은변하고있는인권현실을알리고자한다. 공감내에서의홍보업무는간

사1인의여러업무중의하나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공감은공동활동등을통해함께한개인, 단체들과공감

하는것, 그리고그분들이그느낌을널리퍼뜨리는것이최대의홍보라고생각한다. 공감은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매월정기적으로발송되는온라인뉴스레터, 연간보고서를기본적인매체로하여각종기고, 인터뷰, 보도

자료배포등의활동을한다. 사건보다는사람을, 기술보다는느낌을중시하고, 인턴·기부자·단체활동가등

공감을접해본한사람, 한사람이공감의홍보대사이다. 더도말고덜도말고공감이하는만큼공감의활동이

알려지기를기대하며공감세상을향해나직하지만무게있는외침을한다.  

공감의‘개인기부중심’이라는원칙이과연원칙인가의문제가제기될수있고, 독립성을확보하고이해충돌을

피하기위하여개인기부만으로유지될수있는조직을지향한다고는하지만자체적인수익창출구조등을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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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기금을조달하지않는한개인기부라하더라도결국기부자개인들의지향이나의견도공감의활동방향

을규정하고이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것은아닌지고민해야한다. 형식적으로는개인기부가활성화되고

체계화되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실질적으로는특정개인의의지와능력, 혹은계획에과도하게의존하고있지

는않은지, 기부자관리는과연적절한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도점검되어야한다. 조직과관련된논의에

서언급된바와같이과연비영리가원칙이어야하는가의문제가제기될수있고특히적극적인수익모델의모

색은아니더라도기존의법률구조형기금들의적극적인활용에대해서는어느정도입장을분명히할필요가있

다고하겠다.

(6) 공감의일상적인고민들

공감의문제점혹은한계는당장에는“능력의부족”, “자원의부족”의문제로집약되고큰틀에서는장기적인전

략의불분명함을들수있다. 소수자, 사회적약자의인권의구현을지향하지만, 경험이부족한7인의변호사와

2인의간사가할수있는일은물리적으로제한될수밖에없다.

우선, 한정된자원으로인하여누구를지원할것인가에대한기준을명확히할필요는있으나이를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설정한다는것이용이하지않고, 장기적으로는현재몇몇영역에지원이집중되는것을어떻게유지

/변화시킬것인가에대한뚜렷한계획이나공감대가없다. 소수자, 사회적약자중에서도가장취약한집단을지

원해야한다는지향과작지만유의미한사회적변화를꾀해야한다는지향은항상긴장관계에있을수밖에없

다. 파견단체의선정에있어서도변호사를어떻게활용해야할지를전혀모르는, 그렇지만오히려그렇게때문

에심각하게취약한작은단체와함께법개정작업을수행할수있을정도로안정되어있는, 그렇지만오히려그

렇기때문에상대적으로취약성이덜한큰단체사이에서공감은계속갈등해왔다. 공감은기본적으로공익단체

들을통하여법률지원을하는것을원칙으로삼고있는데, 개별적으로찾아오거나전화를하여법률지원을요청

하는개인들의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단체들로부터도지원을받기어려운사례들이많은데이들에대한지원

을제대로할수없는현실이공감의한계이다.

둘째, “자원의부족”의문제는결국재정확보의어려움으로귀결된다. 폭주하는업무량을봤을때는변호사와

간사의수를늘리는것이절실하지만불안정한재정이이를쉽게허용하지않는다. 특히아름다운재단이라는규

모있는재단에속해있지만재정적으로는재단의지원이전무하고공감스스로기부자들을찾아나서야한다는

것을아는이들이많지않은현실과돈을벌수있는변호사들이아쉬운소리를하면서손을벌리는것에대한

거부감이재정확보의걸림돌로작용하기도한다. 개인들의소액다수의기부로공감을꾸려나가고자하는공감

의이상도냉엄한현실에서는아직까지는이상으로만남아있다. 현재기업기부가대부분은차지하고이역시

안정적이라고볼수도없다는점에서바람직하지도튼튼하지도못한재정구조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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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감은상담, 소송, 교육, 법제개선, 연구조사, 공익활동중개등원칙적으로는여러개별적인주체들이하

여야할역할을모두떠맡고있다. 공익법혹은공익활동과관련하여법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단체, 대학교,

공익단체등이각자제역할을제대로수행하고있다면공감의활동의범위도축소되면서좀더명확하게되고

구체화될수있다. 관련주체들이제대로설때까지그책임의일부를담당하면서각주체들이책임을져나가는

과정을가능한범위내에서강제하는역할을하겠다는공감의활동방향은한정된자원에비추어무모한것일수

있다.

넷째, 한정된인원으로좀더많은활동을하려다보니업무의체계화를이루어내기어렵고, 제대로된활동에대

한평가나점검시스템을갖추는것이쉽지않다. 활동과관련된경험과정보의체계적인축적과공유, 확산이매

우중요함은인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문서나기부자관리와관련하여체계화를도모한지얼마되지않았다.

그나마계속미뤄지거나부분적으로만진행되고있다. 활동평가에있어서는주기적인자체평가와파견단체의

평가, 자문위원회구성을통한분기별평가를진행하고는있으나공감활동의직접적인수혜자인소수자, 사회적

약자의평가를체계적인수집하거나활동에제대로반영하고있지는못하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아름다운재단과의관계, 적절한변호사와간사의수(즉, 계속몸집을불릴것인지아니면

분화해나갈것인지), 바람직하고현실적인조직구조(변호사그룹으로남을것인지실무가, 운동가, 연구자가통

합된인권단체를지향할것인지), 바람직하고현실적인재정구조등의문제에대하여지속적으로고민과논의를

반복하고있다.

4. 나오며

한국의공익법운동과공감의운동은모두현재진행형이며미완성, 불완전한형태로존재한다. 이는무한한발

전가능성을의미할수도있고, 어느한순간쉽게그기초가흔들릴수있는토대의취약함을의미하기도한다.

전체적인방향과구체적인이슈에대한대응에이르기까지, 그리고담론의수준에서개별적인내용, 형식에이

르기까지아직한국공익법운동이개척해야할길은끝이없다. 여기서공감은공익법운동단체의모델중의

하나에불과하다. 하지만공감은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법률원등이그러하였듯이한국의공익법운동의새

로운활력소로자리잡고비슷한지향을가진이들에게희망을안겨줄수있었으면하는바람을가지고있다. 그

리고공감과유사한혹은공감보다발전된형태의조직의설립과유지를꿈꾸는이들에게가능하면긍정적인도

움이될수있기를바란다. 하지만그렇게되기위해서는형식의측면에서건내용의측면에서건공감이앞으로

해야할일들은아직도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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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세계로의이동:
미국공익법양상의최근경향과딜레마

Patricia Goedde교수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A. 서론

변호사와법학자들은법률구조, 프로보노, 그리고법학교육을포함하지만이것에만제한되지는않는미국공익

법을주로순수하게국내적맥락에서만논의하여왔다.1) 최근이론적학문은미국공익법의세계적인측면에대

하여, 그리고그특성중일부가어떻게해외로전해졌는지에대하여초점을맞추기시작했다.2) 미국에서의공익

법이이상적인것으로장려되어왔지만그것은또한그단점으로인해비판되어왔다.3) 미국공익법본래의문제

점은지속되고있다: 법률구조프로그램의기금부족, 프로보노에대한법조인들의무관심, 법학교육에서의공

공서비스윤리의주변화가바로그것이다. 이러한요소들은미국공익법모델의가치를전파하고도입하는것

에대한의심을갖게한다. 그자체에결함을지닌외부에서유래된모델이현지에서지속성이있을지여부가실

질적인질문이될것이다. 이글은우선미국에서발전된공익법의개념에대하여살펴본다. 그리고세계적으로

나타나는미국공익법을분석하기에앞서오늘날미국공익법의다양한분야(예를들어, 법률구조, 프로보노, 법

률교육)에대하여개관을제공한다. 이글은만약미국식의공익법이사회정의를구현하기위한일반적인방식

으로세계에전파되고있다면, 현지행위자들이미국식의공익법에수반되는문제들에대비하기위하여그“풀

뿌리”차원에서보다비판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것으로결론짓는다.

1) Deborah L. Rhode, Pro Bono in Principle and Practic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참고.
2) Scott L. Cummings and Louise G. Trubek, “Globalizing Public Interest Law,”13 UCL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Foreign Affairs
1 (2009)

3) Rhode (2005), and Deborah L. Rhode, Access to Justi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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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익법”의개념적분류

공익법은논쟁적인개념이다. 공익법의가장단순한정의는“대표되지못하고불충분하게대표되는이들을위한

대표”이다.4) 과거에학자들은정부가법률구조에자금을제공하는데반해공익법은비정부영역 (또는자발적

인분야)이라는이유로공익법을법률구조와구별하였다.5)

공익법은 법률구조운동의 결과이다.6) 공식적인 법률구조운동은 훗날 National Alliance of Legal Aid

Societies가된열두개의Legal Aid Societies가빈곤층과이주민들에게무료로법률지원을제공하기시작했던

190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그 후 특히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NAACP)과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을비롯한연방정부의보조금을받는다른집단들

이늘어났다. 이단체들은법률개혁을위해서소송을활용하였고종종법정에서성공적이었다. 단체들이사회

적정치적이유를진척시키기위하여적은비용의개별사건에기초한법률지원대신더많이법정소송을수행

하면서, 공익법운동으로알려진“두번째물결”이나타났다. Ralph Nader라는이름의변호사가문제가있는

기업과정부의관행에대항한소비자들을위하여변호를시작하면서공익법운동을이끌었다. 동시에정부대신

에, NAACP Legal Defense Fund, ACLU, Sierra Club,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과Women’s

Law Fund와같은조직들을재정적으로지원하는Ford Foundation과같은자선재단이재정적으로이를지원

하기시작했다. 공익법은비정부분야에서시작된사회적변화를위한소송을의미했다. 따라서법률구조는개

념적으로공익법으로부터분리됐다. 프로보노의개념또한경제학자Burton Weisbrod에의해제시된바와같

이자발적분야가아니라민간영역에의해제공되는법적서비스라는주된이유로역시공익법으로부터분리됐

다. Weisbrod가제시했듯공익법의한가지본질적인요소는“공익법”은오직비정부조직에의해시작된범위

에한한다는것이다.7)

4) Ford Foundation, The Public Interest Law Firm: New Voices for New Constituencies (New York, NY: The Ford Foundation, 1973);
American Bar Association, Public Interest Law: Five Years Later Public Interest Law: Five Years Later (Chicago and New York, NY:
American Bar Association, Special Committee on Public Interest Practice and Ford Foundation, 1976).

5) Burton Weisbrod ed., Public Interest Law: An Economic and Institutional Analysi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6) Weisbrod; Karen O’Connor and Lee Epstein, Public Interest Law Groups: Institutional Profile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89); Robert L. Rabin, “Lawyers for Social Change: Perspectives on Public Interest Law”Stanford Law Review, Vol. 28 (1975).

7) Weisbrod,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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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의개념은지난십년사이에상당히확장되었다. 학자들은공익법활동의공간이과연그정의에본질적

인가여부에대하여의문을제기해왔다. 법학자Louise Trubek과Elizabeth Kransberger는만약프로보노가

불충분하게대표되는집단이나특정한대의에맞추어졌다면, 프로보노는공익법의정의안에포함되어야한다

고주장한다.8) 이와유사하게법률구조와프로보노를결합하는많은로스쿨의공익법프로그램과더최근의학

문적논의에서드러나듯이, 법률구조가이제는흔히공익법에포함된다.9) 따라서, 사회적변화를위한법적활

동은로펌, 법률구조단체, 그리고로스쿨을포함한자발적분야외의공간으로부터도시작될수있다. 이러한이

유로나는오늘날미국의공익법의지위를논의함에있어법률구조, 프로보노, 그리고로스쿨을다룬다.

C. 국내적맥락에서의공익법

미국의공익법은종종완전히국내적인맥락에서만논의된다. 이것은지리적광활함과우선적인국내개혁과제

를고려할때일리가있다. 세계적함의에들어가기에앞서서법률구조, 프로보노, 그리고법학교육의분야에서

최근미국의공익법실무의상황에대한좀더포괄적인그림을파악하는것은의미가있다. 

1. 법률구조프로그램

법률구조프로그램은저소득층의법률적필요를돕기위해존재한다. 1964년Economic Opportunity Act에따

라, 빈곤층의법률서비스를위해연방의자금제공이가능해졌다.10)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ies (OEO)

는거의모든주의법률서비스프로그램을재정적으로지원하기시작했다. 이것은소비자법, 임대차법, 의료

서비스에대한접근, 정부연금과같은분야그리고고용과주거, 교육과관련한다른분야에서변호사들이대법

원과항소법원에소를제소함으로써빈곤층의삶에더욱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시작했다.11) 그러나이러한성

공은연방의회와OEO가일부공격적인캠페인에서법률서비스프로그램을제한하려하면서어느정도반발에

부딪치게되었다. 특히캘리포니아주지사Ronald Reagan은“농민을대표하여변호하고, 일부주지사의복지

와국민의료보호제도정책에성공적인도전을한”California Rural Legal Assistance에대한기금에거부권을

행사했다.12) 1974년연방의회는Legal Services Corporation Act를통과시켰다.13) 그법은미국전역에법률서

8) Louise Trubek and Elizabeth Kransberger, “Critical Lawyers: Social Justice and the Structures of Private Practice”in Cause
Lawyering: Political Commitment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edited by Austin Sarat and Stuart Scheingold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9) Cummings and Trubek, supra note 2.
10) NLADA (2003)
11) Id.
12) Id.
13) Legal Services Corporation Act, 42 U.S.C. §2996 et. Seq.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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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제공하게하기위하여Legal Services Corporation (LSC)을탄생시켰다. 저소득계층에게높은수준의

법률서비스를제공하여이들이사법절차에동등하게접근할수있게하는것이그목적이다. 그법은특히법률

지원에접근하는그들의수준을결정하기위하여취약계층을열거했다: 참전용사, 아메리카원주민, 이주자나

계절적농장노동자, 영어사용이자유롭지못한이들, 그리고교통이불편한시골지역의사람들이바로그들이

다. 그러나그법은일반적인형사상변호와치료적목적이아닌낙태, 그리고군사징병과같은분야에는LSC

가재정지원을할수없다고제한했다. LSC는1970년대에발전했고결과적으로전미국에서법률서비스프로

그램은성장했다. 그러나 1980년대레이건정부아래에서법률구조프로그램은축소되었다. 레이건은정부의

역할이사회적프로그램에관한것에만제한되어야한다는원칙으로법률프로그램의강한성장에반대했다. 결

과적으로연방의회는LSC의재정지원을25% 삭감하여전국적으로프로그램들이문을닫도록만들었다. 

이러한퇴보를접한변호사들은많은시도로대응했다. 여기에는변호사협회가지역LSC 위원회에변호사들을

위원으로임명하여프로보노서비스를장려하는것이포함됐다. 1993년American Bar Association은변호사

마다일년에50시간의자원프로보노활동을목표로하도록변호사윤리규칙의규칙6.1을개정했다.14) 법률서

비스프로그램들도재단이나변호사협회, 기부, 그리고주와지방의기부금과같은재정지원의다른기반을찾

아나섰다. 어떠한주들은또한법률구조프로그램을위한기금을걷기위해변호사들의고객계좌로부터이자

수입을모으는것을허용하는(Interest on Lawyer Trust Account (IOLTA) 프로그램을만들었다.

법률구조프로그램은금전적어려움으로끊임없이고통을받아왔지만현재진행중인경제위기는특히어려운

결과를낳는다. 연방기금은전국적으로LSC 지원프로그램의총재정의40%에달한다.15) 또한 IOLTA 프로그

램은재정의주된원천이지만, 2008년12월금리를0에서0.25퍼센트사이로내리기로한연방준비은행의결정

은 IOLTA 계좌가주의법률구조프로그램지원을지속하기에는매우낮은이자소득을가져올것임을의미한

다.16) 그와중에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가많은수의담보물반환권상실을불러왔다. 실업률은2009년초에

사상최고치인7.6%에달했다. 이일로빈곤선아래로떨어지는이들의수가증가했다. 그들의법률적필요는

증가하는반면기금축소로인해법률구조서비스는이늘어난수요를충족시키지못한다.

14)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6.1 “Voluntary Pro Bono Publico Service,” available at
http://www.abanet.org/legalservices/probono/rule61.html.

15) Legal Services Corporation, FY 2010 Budget Request, p.2, www.lsc.org에서이용가능.
1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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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Washington State Bar Association (WSBA)은그IOLTA 수입이2007년900만달러에서2008년

460만 달러로 절반이 되었다고 보고했다.17) 워싱턴 주는 Northwest Justice Project (NJP), Northwest

Immigrant Rights Project, Columbia Legal Services, 그리고주변호사협회의지원을받는주전체의24개

에달하는법률구조프로그램과같은수많은법률구조단체들이주전역에걸쳐서있다. WSBA의회장Mark

Johnson은예를들어NJP가LSC로부터아무런지원금인상을기대할수없고, Office of Civil Legal Aid를

통해주에할당된예산2,200만달러(NJP는이중200만달러를다른법률서비스제공단체에다시제공한다)

에상당히의존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보고했다. 그러나다른많은주들처럼워싱턴주는80억달러의예산

손실에직면하였고모든주재정에기반한활동과프로그램의20% 예산삭감을계획하고있다.18) 이것은NJP가

4개의지역사무소를폐쇄하여야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의보호를필요로하는6,000 가정, 강제퇴거에직면

한3,000 가정, 그리고기본적인인간적필요를위하여일반적법률지원을필요로하는12,000에서 15,000의

가정을지원할수없음을의미하는것이다.19) 

이시나리오는전미국에서일반화될것이다. 긍정적인징조는연방의회가최근LSC에대한재정지원을3억5

천만달러에서3억9천만달러로4,000만달러증액하였다는것이다. LSC는이증액이법률서비스프로그램

을전국적으로지속하는데도움이되겠지만법률적지원을필요로하는저소득층으로분류되는모든이들을돕

기에는여전히매우부족하다고주장한다.

2. 프로보노(pro bono)의경향

1980년대연방의법적지원축소에대한대응으로, American Bar Association (ABA)은변호사자신들사이에

서의프로보노기준을만들었다. 처음에, ABA는프로보노를법조계의요건으로실행하고자노력했으나큰성

과를얻지못했다. 1983년, ABA의기초위원회는새로운변호사윤리규칙에매년40시간의무적프로보노를

제안했다. 이제안은격렬한반대에직면했는데협회의4/5가의무적프로보노에반대했다.20) 1993년, ABA는

50시간의자발적프로보노기준이포함되도록윤리규칙을개정했다. 의무적프로보노를제안하고자하는연이

은노력은저항에부딪치기도했으나, 2001년이후, 규칙제6조 1항은현재“모든변호사는지불능력이없는

사람들에대하여법률서비스를제공할의무를지닌다”고명시하고있다. 21)

17) Mark Johnson, “Justice Seasoned with Mercy: The Washington Lawyers’Fund for Civil Justice and Other Proposals to Help Solve
the Civil Legal Aid Catastrophe,”Washington State Bar News, Vol. 63, No. 4 (April 2009): 33.

18) Id., 34.
19) Id.
20) Rhode (2005): 15.
21) Rhode (20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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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반정도의주가ABA 윤리규칙을따르고있다. New Jersey주는변호사들에게빈민들의법정변호를수용하

게끔요구하는반면, 7개의주(Florida, Maryland, Nevada, Hawaii, Illinois, Mississippi, and New Mexico)

에서는변호사들에게그들의프로보노활동을보고하도록요구하고있다.22) 그러나이주들의경우는일반적이

라기 보다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미국의 프로보노에 관한 권위 있는 법학자 중 한 명인 공익법학자

Deborah L. Rhode는변호사들의프로보노활동이매우낮다는것을지적한다: “가장널리통용되는조사에따

르면미국변호사들은평균적으로일주일에30분미만, 그리고하루에50센트미만을프로보노법률지원에할

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재정적으로성공적인100대로펌중오직18개의로펌만이윤리규칙

의매년50시간이라는프로보노서비스기준을충족시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23)

그럼에도불구하고, 프로보노는1990년대에이르러점차제도화되었다.24) 1993년, ABA는대형로펌들에업무시

간(billable hours)의 3~5%를프로보노에투여하게끔하고, 어느로펌이그기준을충족시켰는지여부의결과

를공표하는“Law Firm Pro Bono Challenge”를시작했다.25) ABA가변호사들에게공공서비스책임을지우려

는노력은어느정도수용되었다. 처음에프로보노는소형로펌이나개업변호사의영역으로간주되었다.26) 이러

한양상은대형로펌의성장과일류로스쿨졸업생을채용하고자하는로펌의필요로변화하기시작했다.27) 프로

보노프로그램은법률사무소의사회정의에대한헌신의상징이되었고이는잠재적피용자들에게이들로펌이

좀더매력적이게만들었다. 점점더성장하는로펌의공격적채용과민간법영역에서의늘어나는프로보노의

성장의속도는변화를의미했다: 대량의무료법률서비스가이제로펌에의해서제공되고있다. 28)

그러나이러한유형의시도들에도불구하고, 일반적으로변호사들이프로보노활동을수행하기란어렵다. 2000

년법률잡지American Lawyer는변호사들이프로보노를하는데하루“8분”보다적은시간을쓴다고머리기

사를올렸다.29) 프로보노활동에관한변호사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Rhode 교수는가장긍정적인세가지

동기가개인적만족과직업적의무라는지각, 그리고프로보노활동을업무시간으로산입하는고용주의정책이

라고파악했다(2005: 131). 그러나가장부정적인세가지의영향은작업량의수요와가족에대한의무, 그리고

고용주가기대하는업무시간이었다.30) 많은변호사들이프로보노서비스를제공하고자원하지만그들의업무환

22) ABA (2009): 30; Rhode (2005): 19.
23) Rhode (2005): 20.
24) Rhode (2005); Scott L. Cummings, “The Politics of Pro Bono,”52 UCLA Law Review 1 (2004).
25) Cummings (2004): 40.
26) Id., 4.
27) Id., 35.
28) Id., 37, 41.
29) Rhode (2005): 20.
30) Id.,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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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도움이되지않을수있다. 조사에서많은변호사들은한편으로는프로보노를장려하지만, 요구하는연간

업무시간에서는이를제외하는로펌의정책이피상적이라고응답했다. 가족에대한의무와결부될때, 대부분의

변호사들에게프로보노를위한시간은거의남지않는다. 한편국선변호인으로일하는많은변호사들은그들이

주로넉넉하지못하고빈곤한이들을지원하기때문에그들업무의본질이프로보노에서시작한다고생각한다.

또다른연구는프로보노경향이단지개인적헌신이나로스쿨재학중의프로보노경험으로부터오는것이아

니라, 변호사의업무환경이프로보노를원칙적으로, 그리고실질적으로장려하는지여부에있다는결론을내린

다.31) 어느정도의제도적인지원(예를들어정책, 훈련, 이용가능한프로그램들)이변호사들의적절한프로보노

활동을위해필요하다.32)

ABA에의해발간된2008년보고서에는변호사들의프로보노가좀더긍정적으로나타나있다.33) 이보고서는

2004년보고서에비해프로보노시간이약간증가한것을나타난다. 평균적으로프로보노시간은연간39시간

에서41시간으로증가했다. 조사대상이된1,100명의변호사들중, 대부분의응답자(73%)가지난해프로보노

를제공했고, 1/4은ABA에서권고한50시간을넘긴반면, 1/5는어떤프로보노도행하지않았다.

그렇지만, 이보고서를액면그대로받아들이기는힘들다. 대부분의변호사들(64%)은프로보노를무료법률지

원으로정의했고, 조사된변호사중2/3은이것이빈곤층(법률지원을필요로하는가족이나친구가아닌)을위

해제공되어야한다고규정했다. 이것은프로보노를어떻게정의할것인가에있어개념적인문제가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게다가프로보노활동의증가는현재경제의맥락안에서판단되어야만한다. 프로보노는불경기이던

9/11 테러공격이후증가했다.34) 이와유사하게작년지속되는경기침체기동안직장이나주거문제와관련되

어늘어나는법률적문제에가족들이나개인들이직면하게되면서더많은법률적지원이요구되었을수있다.

이응답자들은그들이적극적으로프로보노활동을찾았던것이아니라프로보노를할기회가그들에게왔던것

이라고보고했다. 응답자들은또한주관적으로그들의프로보노시간을더늘려말하거나진정빈곤층을위한

무료법률지원이아닌일을포함했을수도있다(어떤이들은영리혹은비영리단체를위한프로보노를포함했

기때문이다). 끝으로, 프로보노를증가시키려고했던ABA의활동을고려할때, 프로보노증가에대한보고에는

ABA의자신의이해관계의문제가있다.

31) Robert Granfield, “The Meaning of Pro Bono: Institutional Variations in Professional Obligations among Lawyers,”Law and Society
Review , Vol. 41, No. 1 (2007).

32) Id.
33) American Bar Association, Supporting Justice II: A Report on the Pro bono Work of American Lawyers (2009)
34) Rhode (20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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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스쿨에서의프로보노/공공서비스프로그램의발전

1990년대 프로보노를 증가시키려는 ABA의 노력은 로스쿨에까지도 확대되었다. ABA와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AALS)는로스쿨재학중프로보노를위한새로운기준을세우기위해상의했다. 예를

들어, ABA가프로보노기준을모든변호사들에게시작하고몇년후, 협회는모든로스쿨이“학생들로하여금

프로보노활동에참여하도록장려하고, 이를위한기회를제공한다(should)”고1996년로스쿨인가기준을개정

했다.35) 2005년에는ABA는인가기준을“로스쿨은학생들이프로보노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상당한기회

를제공하여야한다(shall)”고개정했다. “만약학생들이전문적인책임감을갖고공공서비스를바라보기를원

한다면, 그것은로스쿨에서시작되어야만한다”36)고주장한Rhode 교수가로스쿨에서프로보노와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이시행된이중요한시기동안회장으로서ABA를이끌었던것은우연의일치가아니다. 

2007년10월현재, ABA의인가를받은미국내196개의로스쿨중169개로스쿨이프로보노나공공서비스프

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37) 프로보노나공공서비스프로그램은로스쿨에서비교적짧은역사를갖고있음에도

불구하고, Tulane, New York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Duke, Georgetown, Florid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Hawaii, 그리고Santa Clara University를선두로많은로스쿨이이제그들의프

로보노와공공서비스프로그램으로두각을나타나고있다. 이제대부분의로스쿨은공식적으로자발적인프로

보노프로그램을가지고있고(110개교), 그보다적은수의학교는졸업을위해의무적인공공서비스를요구하고

있으며(35개교), 그리고그보다더적은수의학교는독립적인, 학생에의해운영되는프로보노정책을운영중

이다(24개교). 38)

Rhode 교수의연구에의하면프로보노나공공서비스프로그램이학생들에게공익활동에대한긍정적인경험

을주고직업적의무로서의프로보노에대해더많이이해할수있게하는가치를지닌다고한다. 그러나일부

학생들은의무적인프로보노(예를들어어떤학생들은“계약노예”라고부른다)에대한부정적인경험을가지고

있고, 특히가족을부양하고생활비가높은도시에서일하며로스쿨학비로무거운빚에시달리는어린변호사

들에게업무환경은프로보노활동에대한노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고됐다.39) 또다른연구가이러한

결과를뒷받침한다.40) Rhode의연구에의하면, 대부분의로스쿨졸업생들이그들의프로보노나공공서비스프

35) Id., 22.
36) Id., 19.
37) Directory of Law School Public Interest and Pro bono Programs, at http://www.abanet.org/legalservices/probono/lawschools/ (last

visited Apr. 23, 2008).
38) ABA Chart of Law School Pro bono Programs, at http://www.abanet.org/legalservices/probono/lawschools/pb_programs_chart.html

(last visited Apr. 23, 2008).
39) Rhode (2005): 158, 162, 164.
40) Granfield, supra not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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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만족해했지만더나은발전을위해서졸업생들은더나은재정적지원과여름고용에보조금을지급

하는것, 그리고학자금대출의탕감프로그램을추천했다.41) 다른이들은더다양한분야의프로보노기회와더

많은인정, 교수진의더많은장려, 그리고공공서비스업무에대한학점수여등을제안했다.

D. 세계적인관점에서본공익법

“대표되지못하는이들을위한대표”라는정의를유지하면서도, 공익법은종종사회변화를위한법적활동과

연관이된다.42) 공익법활동을위한공간으로는NAACP, ACLU, Sierra Club과같이비정부단체를들수있는

데, 이들은역사적으로사회적영향을미치는소송(impact litigation) 활동을수행하여왔다. 법률구조클리닉,

로펌의프로보노서비스와로스쿨클리닉도변호사와로스쿨학생들이큰사회적대의를위한소송을제시하는

제도적인공간으로점차자리매김하여왔다.

학자들과실무가들이미국공익법이미국주도로수출되고있거나이를모델로삼아국내발전을도모하려는나

라들에의해수입되고있다고지적하듯이현재미국의공익법의초점은국외에맞춰지고있다.43) 예를들어, 저

명한공익법학자인Scott Cummings와Louise Trubek은최근미국공익법의국제적영향력에관한컨퍼런스

프로젝트를만들었다. 이들의주된주장은개발도상국국가에서공익법프로그램을증진시키는법의지배운동

과, “공익변호사들을사회정의운동을진전시키기위하여세계시장의규제완화에도전하고인권시스템에영향

력을행사하는세계적인활동의영역으로이끄는증가하는국제적인제도의힘”으로인하여공익법이“미국내

에국한되었던프로젝트에서세계적인실천의조합”으로옮겨갔다는것이다.44)

Cummings와Trubek은미국내공익법과법의지배운동, 그리고국제적인권운동이하나로수렴되어왔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법의지배운동에서는, Ford Foundation과같은미국의재단과USAID나세계은행등의국

제기관들이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러시아등지에서“법의지배”프로그램에투자를하기시작했다.45) 이것은

법률구조, 프로보노와로스쿨클리닉을통한사법접근권프로그램을포함한다. 한편, 국제인권옹호활동은NGO

와UN, 그리고인권활동가들사이의초국적네트워킹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다.46) 여기에서의이들의주장은

41) Rhode (2005): 163.
42) Austin Sarat and Stuart A. Scheingold, eds. Cause Lawyering and the State in a Global Era,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43) Rhode (2005): 122; Cummings and Trubek (2008).
44) Cummings and Trubek, 2.
45) Id., 18.
46) See Margaret E. Keck and Kathyrn Sikkink,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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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변화를위한법적활동이인권담론과국제법기준(“연성법”)에영향력을행사하여인권향상을위해정부

를압박하면서국제적차원과국내적차원모두에서작동한다는것이다.47) 국내적인법적활동은국제적인인권

네트워크와함께국내외적인변화를가져오기위해작용한다. 따라서Cummings와 Trubek은제도적인모델

(예를들어법률구조, 프로보노, 로스쿨클리닉)로서, 그리고또한“글로벌거버넌스의도구”로서미국공익법이

지닌전파가치를규정하면서, 미국공익법의특징으로그것의증가하는세계적인의미를들고있다.48)

이론적인차원에서이러한주장은“법의지배”의발전과인권을위해서법을동원하는경험을공유하는전세계

의법률공동체사이의점증하는연계를설명해준다. 그러나미국공익법적시도의세계적인영향력과다른나라

에서 국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혁 노력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Cummings와

Trubek은그들의컨퍼런스의발표자들이공익법기관을설립함에있어서미국의기부자의역할을넘어서는국

내적행위자의역할을강조했음을지적한다. 그들은이것이“미국이국내적거버넌스에개입하는것에대한광

범위한불편함이라는미국의개발도상국에서의부적절하고때로는부끄러운유산의하나”에기인한다고보고,

“이것이미국의세계적역할을팽창시키는경향에대해유용한조정책을제공한다”고한다.49) 그러나그들은“국

내적노력을낭만적으로바라보면서, 외부기부자의세계적역할을최소화할위험성이있다”고말을잇는다.50) 따

라서미국의제국주의의역사를인정하면서도, 사회정의를증진시키기위한초국적동맹을만들기위해앞으로

나아가는것이바로과제이다.51)

전반적으로Cummings와Trubek은미국공익법을전세계공익법발전의모델로삼을수있는특별한것으로

바라본다. 그러나이들이한가지간과한점은미국공익법은어떻게그것의실질적인요소들(예를들어법률구

조, 프로보노, 법학교육)이해외에서실현될지에대한관점보다는개념적가치의관점에서더논의되고있다는

점이다. 우리는법의지배프로그램들이과도기적경제에서의법률구조와로스쿨클리닉에서시작이되었다는

것을알고있지만, 미국공익법의어떠한측면이훌륭히이행되지못했는가? Cummings와Trubek은기부기관

들의특권이종종해외에서의공익법실천에대한제도적윤곽을잡는다고우리를설득하지만, 미국공익법은

미국이재정적으로지원하지않는국가에서는어떻게작동하고있는가? 국내의행위자들은미국공익법을고유

하고혁신적인방법으로어떻게파악하고있는가? 이들질문은미국과미국공익법을공익법의발전모델로삼

고있는다른국가들모두에게가치있는질문이다.

47) Cummings and Trubek, 24.
48) Id., 6.
49) Id., 41.
50) Id.
51) Id.,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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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한국의공익법발전에서가지는의미

한국에서법률행위자와기관들이미국을공익법발전의모델로바라본다면미국의공익법을이해하는것은중

요하다. 처음보기에미국공익법은“대표되지못하는이들을대표”하는모델로서매력적으로보일수있지만,

그시스템안의과제들은규명될필요가있다. 예를들어법률구조프로그램은가난한사람을돕기위해서반드

시충분한자금조달이필요하다. 만약법률구조프로그램에대하여연방과주(혹은지역)의자금조달이불충분

하다면그부담이변호사들에게이전될수있을것인가? 미국에서는1990년대에프로보노가충분히제도화되어

현재는로펌들이무료법률서비스의주된제도적제공자로행동한다. 이것이미국에서는급격히늘어나는로펌

들로인해가능했다. 그러나구조적으로업무시간을무급의법률활동보다우선시하는로펌의환경으로인해

변호사들이프로보노를하지못한다는모순이있다. 비록프로보노가많이발전해왔지만미국인구전체에게동

등한사법접근권을제공하기위해서는아직가야할길이멀다. 한국법조인들은스스로프로보노가변호사들

사이에서적절하게제도화될수있는지에관한여부와, 다른제공자들(예를들어유사법조인)이가난한사람들

에대하여낮은비용으로법률서비스를충분하게제공할수있는지에관하여자문해보아야한다.

한편, 미국로스쿨이학생들을위하여프로보노와공공서비스의기회를제공한역사는상대적으로짧다. 처음

으로올해3년제로스쿨제도를시행하는한국에서프로보노또는공공서비스프로그램은제도적발전의우선

순위에서밀려있는것으로보인다. 대신에, 변호사시험과관련된내용과로스쿨커리큘럼이변호사시험합격

률을높일수있는지여부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이것은로스쿨커리큘럼에서변호사시험과목을강조하는

미국의로스쿨과동일한경향을반영한다. 한국은법조인의규모를정부가제한하고있는상황에서, 변호사시

험에나오지않는과목과프로그램을로스쿨커리큘럼에도입하는데더한어려운장애에직면해있다. 동시에,

만약법학교수진이법학교육의중요부분이자법률적전문성의한부분으로서프로보노또는공공서비스를인

정하지않는다면, 그것은로스쿨졸업생들에게공공서비스윤리를전하는어려움에더한영향을끼칠것이다.

F. 결론

단일개념으로서가아니라제도적요소로분류된미국공익법을검토하는것이중요하다. 빈곤층을위한것이든

보다광범위한사회개혁을추구하는취약한공동체를위한것이든, 충분히대표되지못하는이들을위하여법이

동원되는것은일반적으로긍정적인가치가있다고여겨지는반면에, 현장에서공익법을실천함에있어서는앞

서살펴보았던법률구조프로그램의기금고갈, 법조인들사이에서의프로보노에대한무관심, 프로보노활동에

대한제도적장애들, 그리고법학교육에서의공공서비스윤리의주변화등많은문제점이있다. 만약미국공

익법이사회정의를실현하기위한보편적인모델로해외에전해지려면, 국내행위자들이미국식공익법에수반

되는문제에대처하기위하여“풀뿌리”차원에서의더욱주의깊은검토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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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의공익법활동에관한전망

Arnold F. de Vera1) 변호사
(SALIGAN - Alternative Legal Assistance Center, 필리핀)

들어가며

어떤어린물고기에대한이야기가있다. 한번은그물고기는그의선배물고기에게헤엄쳐가서“온갖경이로운

것들로가득하다는바다는어디에있나요?”하고물었다. 그러자선배물고기는상냥하게, “얘야, 너를둘러싼모

든것이바다란다. 네가바라보고있는모든것들이지”하고대답했다. 주변을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볼수없

었던어린물고기는어리둥절해졌다. 어린물고기는선배물고기가자기질문을제대로이해하지못했다고생각

하면서, 머리를흔들며천천히헤엄쳐사라졌다.

평범한것들의가치를깨닫지못했던물고기처럼, 필리핀의공익법활동의영역에서우리가봉착한주요한도전

은시간이지나면서이미너무도익숙해진것들에서거리를두는것이다. 넘쳐나는흥미를끄는혹은언급할만

한가치가있는사안들중어떤것을구별해내는것은정말로어려운일이다. 누군가가자신도모르는사이에

주관적이되어버린관점을통해파악한과거의경험으로부터객관적인교훈을찾고자한다면이는요원한일이

될것이다. 이런사정으로, 앞으로논의할필리핀의공공서비스법률활동에서의초점과그범위는, 스스로인

정하는바, 자의적이고개인적인선택의산물이다. 이는“대안적”이라고불리어져온법률활동을하는, 그리고

필리핀의혜택받지못한사람들을위한일하는것과밀접하게관련된활동을하는변호사그룹의활동을설명

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2)

1) Sentro ng Alternatibong Lingap Panligal(SALIGAN), 필리핀대안법률지원센터의대표.

2) 1989년필리핀에서대안적변호사들은대안적혹은발전적법의원칙과가치를고수하는현재19개의법률자원비정부단체로구성된공식적인
연합, Alternative Law Groups, Inc. (ALG)를설립하였다. ALG의구성원들은필리핀의가난하고소외된이들을위한정의구현과관련된폭넓은
문제들을다루고있다. 여기에는여성, 노동자, 농민, 어민, 아동, 도시빈민층, 원주민, HIV-AIDS감염인, 장애인, 노인, 지역자치와환경의문제
가포함된다. 이연합의구성원들의활동은필리핀전역을총괄적으로아우른다. ALG의구성원들은각각프로그램의우선순위와각자의영역에서
의활동에있어서의전략을갖고있으나, 이들의활동은대체로4가지로구분할수있다: 교육, 정책개혁활동, 소송, 그리고연구와출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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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1997년이래로1987년부터대안적법률활동에종사해왔던대안법률지원센터, 혹은SALIGAN에서변호

사로서일해왔다. 최근에나는운이좋게도필리핀에있는3개의사무소가운데한곳에서상근하는17명의변

호사업무를조정하는대표가되었습니다. 앞으로이어질내용은앞으로이어질내용은SALIGAN에서변호사

로일했던나의경험에근거한것이고, 여기에같이일해왔던이들, 또는우리의일을지켜보았던이들의관찰

과의견을보충한것이다.

앞으로전개될논의의흐름은개인적인선택의산물이기도하다. SALIGAN과밀접하게함께일했던어떤특정

한사람의경험으로부터시작하여대안적변호사들이사용하는전술에대한깊이있는검토가있을것이다. 이

논의는인권과사회정의를보호하고증진시키는데있어서의필리핀의대안적법률활동경험에대한평가로

매듭지어질것이다. 그러므로공공서비스법률활동의협소하고, 거의개인적인경험으로부터시작하여, 필리

핀의대안적변률활동함의와과제를관찰할수있도록, 이글은천천히카메라를돌리고, 사용되는렌즈의시

야는점차넓어질것이다. 

클로즈업: 패러리걸(paralegal, 법률보조원) Edwin

SALIGAN에서보냈던시간들을통해나는다양한배경과지향을가진많은재미있고, 고무적인사람들을만났

다. 이논의를위해서내가만났던당시Manila에소재한5성호텔에서일하는노동자들의노동조합대표였던

Edwin을임의적으로선택했다. 당시Edwin은다른노동자들과함께SALIGAN에서주재한교육과정에자원

하여참가하였다. 공장과식당에서일하는노동자들과소수의노동단체활동가들과함께하면서Edwin은점차

필리핀의노동법과법률시스템에익숙해졌다. 이렇게법에입문하게된것이그에게명백히영감을주었고그

결과로그는6개월과정의SALIGAN의패러리걸교육세미나의일원으로자원하였고, 15명의노동자들과함께

그는업무가끝난후에상당한시간을노동자들에게영향을미치는다양한필리핀의법들에대한종합적인공부

를하는데할애하였다. 또한그는그가동료들, 경영자들, 그리고정부기관을상대하는데결국사용할기술들

을발전시켰다. 그는또한그의조합을돕는데필요한, 그리고캠페인을수행하고, 국가정책의개혁을위한활동

을하는데필요한기술을습득하였다.

6개월과정의패러리걸교육을마치기도전에, Edwin과그동료들일부는그들이배운것을다른노동자들을

돕기위해사용하고있었다. 몇몇은일터에서의부당한처우에관한진정절차에서그들의동료들을대변하였

고, Edwin과다른한명은자신들의동료는아니지만도움이필요한노동자들을돕고자하는그들의뜻과능력

에대해서들었던노동자들에게도조언을해주기시작했다. 수료한후, 그들은계속해서문의를하는노동자들

에게법률자문을해주었고, 정부기관이다루는다양한노동분쟁에서노동자들을대변하였다. Edwin 은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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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변호사의지원만을필요로하면서, 그가받은교육을고용주와의단체교섭에서이용할수있었다.

Edwin씨와동료들은패러리걸과정을수료한이후부터계속이따금씩만나그들의패러리걸활동에대한경험

을나누었다. 그들은서로전략과전술에대해서자문해주었고, 언제나도움이필요할때서로지원해주었다.

또한그들은변함없이부분적인, 또포괄적인법의개정을제안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논의를통해, Edwin과다른패러리걸들은SALIGAN의도움을받아노동자들의이익을위한국가정책

의여러항목들을기초하고이를옹호하는활동을할수있었다. 2007년그들은노동자들이독립적인조직을구

성할권리를행사함에있어서불필요한지장을초래하였던필리핀의노동법에대한수정안을성공적으로발의

할수있었다. 그들은의회청문회에참석하고, 정책입안자들과이해관계자들을만나고, 다양한공개토론에서발

언하면서이를이루어냈다. 신(新) 법이통과된이래로,  Edwin과동료패러리걸들은이것이정부기관에의해

적절하게이행되는지의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노력하여왔다.

패러리걸Edwin의삶은완벽과는거리가멀다. 패러리걸업무를수행하는동안, 그를고용했던호텔은운영을

중단하였고, 모든노동자들은이과정에서해고되었다. 해고된노동자들중많은사람들은여전히호텔이폐쇄

된것이조합의활동때문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가지고있다. 실제로, Edwin과패러리걸과정을수료한이들

중적어도3명은각각의고용인들에의해해고되었다.

Edwin의이야기는필리핀의공공서비스법률활동에대한우리의현재논의에방향을제시한다. Edwin은그

저여성, 농민, 어민, 도시빈곤층, 그리고남부필리핀의말레이족과같은사람들사이에서교육을행하는대안

변호사들로부터교육을받은수백명의자원자중의한사람일뿐이다. Edwin처럼가난한, 혹은소외된사람들

중다른자원자들도법을공부하고관련기술을익히고그렇게함으로써도움이필요한사람들에게무료법률서

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Edwin과소외된사회영역의많은이들은법을익히고사용함으로써법과법률시스

템을점점더비판적인눈으로바라볼수있게되었다. 결과적으로그들은종종개인적인경험에기초하여그들

의안이얼마나필요하고또긴급한것인지를강조하면서정책개혁에특정한지점들을제안하게되었다. 

법을공부하기

실체법과절차법에대한교육은대안변호사들과소외된영역의사람들을연결시켜주는익숙한활동이다. 이교

육프로그램들은법과법적인개념에대한기초적인입문과예비교육등의적당한수준의“법맹탈출교육”에

서부터과정을성공적으로수료한이들이다른개인이나단체에게법률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교육시키는보

다포괄적인“패러리걸양성훈련”까지폭넓은구체적인목표를갖고있다. ALG(대안적법률활동을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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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비정부단체의연합)은아직그동안훈련을받아왔던패러리걸의정확한숫자를종합하지는못했다. 그러나

2000년Ford Foundation의지원으로Stephen Golub교수에의해진행된프로젝트에서ALG의3개의기관이

당시500명에육박하는농민-패러리걸들을훈련시켰다는데서우리는그숫자를가늠해볼수있다. 2008년만

하더라도ALG 단체인SALIGAN은종합훈련을받은104명의패러리걸과그보다좁은분야에대해보다짧은

기간의훈련을받은2,129명의참가자를포함한2,233명의자원자들을훈련시켰다고보고하였다. 

대개이러한교육과정들은의식적으로참가자들, 즉학대로부터살아남은사람들, 노동자들, 농민들, 도시빈곤

층의사람들일수있는사람들의경험과관심, 그리고열망을존중하고이에초점을맞추어계획되어있다. 가급

적자주, 변호사들은지방어로말하고, 이미지를사용하며, 또한참가자들의하루하루의경험을반영한실례를

자주이야기한다. 수업시간에노래를부르거나시를암송하는것은자주있는일이다. ‘구성된학습실습’이라고

도불리는실내게임은주요법률개념의본질또는함의의핵심을파악하고강조하는데사용된다. 이모든것

들이훈련을목적에부합하도록, 이해하기쉽도록, 흥미를끌수있도록, 더나아가참가자들로하여금재미를

느낄수있도록만들어준다. 

ALG의현코디네이터인Marlon Manuel이묘사한것처럼, 이러한교육의주요목적은가난하고, 소외된사람

들이거버넌스메커니즘(사법적, 준사법적, 입법, 기타메커니즘들)을접근하여이용하고, 그들의문제와우려사

항을제기하고, 그들의권리를보호하고관철시킬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훈련은필리핀의법을참가자들과

보다밀접하게만들어줍다. 최소한그들은법이그들의삶에어떻게작용하는지살펴볼수있게되고, 더나아

가그들이다른사람들을도와줄때법률을능숙하게사용할수있도록해준다. 가난하고혜택을받지못한사람

들을위해일할변호사들이오랫동안부족했던나라에서, 소외된자들스스로에게능력을부여하는결과가특히

중요하다고점에대하여별다른이론은없다. 

그동안관찰된바에의하면필리핀은법이부족하지않다. 폭넓은범위의거래, 권리, 그리고의무를다루는끝

없는실체법과절차법의목록이있다. 그러나필리핀의법률시스템이영어로되어있기때문에, 상당수의필리

핀사람들은—특히가난한사람들은더더욱—필리핀법에접근할수가없다. 행정규칙과지방자치단체의조례

와마찬가지로헌법과법령역시이에포함된다. 많은규정들이복작하고기술적인전문용어를사용한다는점은

사람들이이를이해하기더어렵게만들뿐이다. 이는기껏해야초보수준의영어밖에구사할수있는소외된

필리핀사람들의경우에더욱와닿는진실이다. 필리핀의이와같은영역이그들에게적용되는법의의미와함

의를가장잘알아야할필요가있다는것을고려하여, 대안적변호사들은이영역과법과의간극을메울필요성

을통감하고이를위해노력해왔다.

전통적으로, 법과그효력이미치는사람들사이의간극을메우기위한의무를부여받은사람들은법조인들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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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이받은특화된훈련은변호사들로하여금암호화된법의언어를해독할수있도록하였고, 그들의의뢰

인들의이익을변호하기위해이를사용할수있는독점적인능력을부여하였다. 그러나필리핀에서는그원인

의복잡함과중대함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가난하고소외된영역의사람들의많은수는이나라의약5만명의

변호사들로하여금법정과정식재판절차를넘어적절한지원을제공하는것을불가능하게하고있다. 말할필

요도없이, 수임료를지불할수없는가난한이들의경제적무능력은조언이나변호를통하여그들의권리를보

호하고자하는변호사들의숫자를더줄인다.

그러므로대안적변호사들이전개한핵심전략은가난하고소외된자들에게능력을부여하고, 공통의목표가무

엇인지확인하고그것을성취하기위한수행전략들을구상하고실행하는것을가능하게하는것이다.

법을사용하기

풀뿌리차원의능력의부여는이들로하여금가난하고소외된자들을위하여법을사용할수있도록한다. 일반

적으로이는혜택받지못한사람들이나그룹들에게상담, 조언, 그리고법이허용하는경우정부기관앞에서의

변호를포함한실질적이고직접적인지원을의미하는것이다. 이러한훈련을해왔던20년동안, 상당한수의패

러리걸이여성에대한폭력, 환경보호, 고용법, 그리고토지와주거의보장과같은개인적및사회적맥락과관

련된문제와중대한법적개입을할수있게되었다. 

패러리걸의지원의직접적인긍정적효과는바로분명히알수있다. 도움을구하는사람들은같은공동체안에

서일하거나살고있는친구, 이웃혹은같은 동료인패러리걸을쉽게찾을수있다. 어색한소개의과정을피할

수있고, 바로가까이에있는사회적문제에대해서주변상황을쉽게이해할수있는패러리걸과공유할수있

다. 그리고질문을받게될때, 패러리걸들은간단하고, 위협적이지않은용어들을사용하며, 때로는법적이라기

보다실용적인, 기술적이라기보다분별있는구제책을내놓는다. 그러므로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은문제에

대해보다잘소통할수있고, 해결책으로가능한안들에대해서더쉽게이해할수있다. 물론변호사의도움을

청할필요성이줄어들고, 수임료역시지불하지않아도된다.

도움을청하는사람과패러리걸사이의높은수준의신뢰는추가적인소득이라고할수있다. 주변화되고희생

되어왔던그들의내력을감안할때혜택받지못한사람들은기껏해야일반적으로누구에게나일반적으로, 심

지어는그들과이해관계가상충되는이들에게도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변호사들만을알고있을뿐이다. 예를

들어정부의토지개혁프로그램에반발하여땅에대한권리를주장하는농민들은다른사건에서그들의주장과

유사한주장에반대하는지주를변호하는변호사들의도움을받는것에대해당연히불편한감정을갖게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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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유사하게, 학대의피해자인여성들은기소된학대를가한자를변호하기도하는변호사의손에자신을

내맡기지못할수도있다. 이와는대조적으로패러리걸들은같은공동체내의친숙한사람일뿐만아니라더나

아가그공동체, 집단, 또는영역의대의에만헌신한다. 그들은이미가난하고소외된자들의편을선택했다고

말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므로도시빈곤층의패러리걸들은전적으로그들의공동체사람들을위해시간을할

애한다. 이와마찬가지로노동자들의패러리걸은경영진에게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다. 우연히대안적변호

사들사이에서도공유되는이러한의도적인배타적목적은그들이얻는신용의기반이되고, 패러리걸과변호사

모두소외된계층의구성원들로부터높은신뢰를얻게한다. 그리고이러한신뢰는소외된계층의구성원들로

하여금지속적인공동행동을통하여목표를성취하기위한그들의능력을크게향상시켜준다.

비록필리핀의패러리걸들이폭넓은활동을통해지원을제공하는동안에도, 법정에서소송당사자의변호등

일부법적절차는엄격하게변호사들에게국한되어있다. 법정의일원의자격으로, 대안적변호사들은중요한

사건들에대해서소외된계층의사람들을위해서소송지원을제공한다. 소송의의미는기소혹은가난한개인

이나혜택받지못한그룹또는공동체의권리에대한변호에있다. 소송의의미는또한의미있는선례를남겨

국가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과도관련될수있다. 대안적변호사들은협력관계있는풀뿌리단체들,

NGO들과긴밀하게협조하여빈곤한자들과소외된자들의이익을보호하고증진시키기위해그들이발굴하고

기소한이후자의‘시범적소송(test cases)’에예의주시하고있다.

그렇다면대안적변호사들에게소송지원은법률구조를제공하는수단이라기보다는정책개혁과옹호의수단이

다. 그러나대안적변호사들은거대한숫자의법적변호요구, 특히가난한소송당사자들의요청에압도되곤한

다. 2008년을예로들자면SALIGAN의17명의변호사들은213개의소송을담당하였고, 변호사1명당12.5개의

소송을담당하는데, 많은숫자라고는할수없을것이다. 시범적소송은다루고있는총소송의작은일부에불

과하며다른소송들은협력관계에있는단체나혜택받지못하였거나달리법적인변호를보장받을수없는공

동체들과관련된것이다. 

만약시범적소송을제기하기로결정하게되면, 대안적변호사들은주로소외된집단과긴밀하게협력하여특히

소송할문제를선택하고, 그사건에서당사자가될특정개인이나공동체를선별한다. 또한동일한목적의추구

를위하여소제기와동시에진행되는협력관계에있는단체의캠페인, 집회, 혹은다른활동들도결정적인도움

을줄수도있다. 

대안적변호사들은소송이그들이사용할수있는수단중의하나일뿐이라는사실을줄곧인식하고있었다. 민

중단체와함께가까이일하면서대안적변호사들은주로환경보호, 원주민들의권리, 노동법, 정치적및시민

적권리의보호등의영역에서시범적소송관련어느정도성공을거두었다. 그러나이러한성공에도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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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법원의조치는매우불확실하고예측할수없는결과를내놓는것은말할것도없고계속지연되고

막대한비용을필요로하는바시범적소송들이여전히정책개혁을위한이상적인수단이라고보기는어렵다.

그러한연유로대안적변호사들은법정의안팎에서성공을위해노력해야함을배워왔다.

법을비판하고바꾸기

교육의진행과지원소송의제공외에도, 대안적변호사들은법률개혁활동을함으로서소외된영역에속한사

람들을돕고자한다. Manuel은이러한작업을“가난하고소외된이들의권리와이익을증진시키기위한우호적

인정책환경의추구”라고특징지었다. 그러나실제적인업무에있어서의태도는그보다훨씬공격적인태도로

나타나는데, ALG는종종정책환경뿐만아니라정책자체를형성하면서소외된자들을지원한다. 

법의영향을받는, 그리고이해관계가얽혀있는잡단의대표들과함께일하면서, 대안적변호사들은개혁이필

요한문제들을명확하게하고구체화하면서이를일관된정책개혁아젠다에조화롭게포함시킬수있도록지원

한다. 경우에따라서이것은기존의억압적조치들을수정혹은폐지하거나가난하고소외된자들에대해불이

익을조장하는정책움직임에반대하는의미한다. 그러나새로운법규가제정될필요가있는경우가더많다. 어

느경우이건대안적변호사들은영향을받는사람들이동의하고구체적인목표를성취하기위해고안된전략들

을이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 신(新) 법이정교하게만들어질필요가있을때, 대안적변호사들은그들과협력

관계에있는이들이표현한이익을의회나행정기관의정책입안자들에게바로제출할수있는형식으로전환시

킨다.

정책의입안과관련된대안적변호사들의경험의상당부분은필리핀의의회와관련된전국적인범위의것이다.

수년간ALG는여성의권리와양성평등의영역, 그리고원주민, 노동자, 도시빈곤층과노숙자들그리고아동의

권리를보호하는입법안을통과시켰다. 또한ALG는집이없는가족들에게불리한법안을제정하기위한시도

를차단해왔다. 그러나이러한성공에도불구하고, 실패한활동의목록은더길다. 대안적변호사들과그와유

사한활동가의노력에도불구하고, 법률을제정하는곳에서가난한이들이나소외된이들의목소리가반영되기

는매우어렵고, 국법의제정이나국가정책을실현하기는더더욱어렵다. 이중주목할만한일은현재진행중

인, 농지에대한그들의접근권과농지의안전을보장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는농지개혁안을제정하기위하여

필리핀의셀수없이많은농민들이참여하고있는투쟁이다. 농민들, 영향력있는필리핀의가톨릭성직자단을

포함한다양한종교단체, 그리고대안적변호사들이이활발한운동을지지하였지만, 바람직한농지개혁—국가

가농민을위하여토지를획득하는것을가능하게한다는내용을반드시포함하는—에대한법률을제정하는것

은여전히요원한일로남아있다. 단지지주들이의회를장악하고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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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민주적인공간(예: 도, 시, 혹은지방당국)을법적활동을수행하고법개혁을성취하기위하여대안

변호사들이좀더많이사용하게되었다는점역시괄목할만한진보라고할수있다. 풀뿌리단체와다른비정

부단체들과연계하여, 대안적변호사들은이공간을가난한이들의목소리를들을수있는곳으로활용하였다.

성공한겨우, 이러한 지방에서의노력은세배의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첫째로특정지방에서가난하고

혜택받지못한사람들의이익을증진시키기위한새로운정책활동이가능할것이라는점, 둘째로지방의이해

관계자들이관련활동과정을위해모여기존의네트워크와협력구조를공고히할것이라는점, 셋째로결과물

로나온지방정책이하나의모범으로서다른지방자치단체를격려할것이라는점에서그렇다. 이것은아마도

기존의전국적인캠페인을지지하거나새로운캠페인을가능하게하면서점차확대되어나갈것이다. 이러한이

유에서대안적변호사들은당연하게도지방정부가빈곤층을위한활동을지지하거나, 아니면이에대하여열려

있는우호적인곳을선호하면서필리핀전역의다양한지역에서그들의활동을확대하여왔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괄목할만한성공은Camarine Sur 지역의Naga시와연관된사례이다. 그곳에서풀뿌

리단체와비정부단체들은대안적변호사들의지원을받아가난한이들과소외된이들은시의정책에직접적으

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시로부터공식적으로인정된구조인Naga시민중의회를제도화할수있었다. 정책

형성에이들영역의참여를보장함으로써Naga의접근방식은단순히가난한이들을위한법령의단편적인제

정에그치는것이아니라는것을보여준다. 현재Naga시의모범적인사례는다른시혹은지방당국에서도채택

이가능한지여부가연구되고있다. Naga시의사례와같은효과적인정책활동은대안적변호사들로하여금좋

은의견이이를잘받아줄수있는정책입안자를만났을때무엇을얻을수있는지를깨닫게해준다. 

그리고다시돌아와서

가난하고소외된자들을위한, 혹은이들에반하는새로운법들이국회에의해서계속제정됨에따라, 그영향이

미치는영역의사람들은법과그것이자신의삶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계속해서알아야할필요가있다. 가난

한이들에게호의적인새로운법률이있을때, 대안적변호사들과패러리걸은함께새로운패러리걸을교육시키

고, 필요하면관련시범적소송을지지함을통해그법이적절하게이행될수있도록노력한다. 

그리고위에서설명된과정이다시시작된다. 그러나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이러한현상들이순서대로-공부

하고, 사용하고, 비판하고, 개혁을하는- 나타나는것처럼보이지만, 사실상대안적변호사들의일은더욱혼란

스럽고, 활동은더더욱세분화하기어렵다. 대안적변호사의일이란이모든단계들과그변종과혼합이이루어

지는액체혼합물과도같다. 법을공부하고이용하고비평하고또개혁하는일들은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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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단계에서빈번하게중첩된다. 그리고이들은사람들에게능력을부여하는일과법과정책의개혁이라는

두가지목적을가지고이루어지는데이두가지는구분되기도하지만상호연관되어있다. 

그러나여기서는대안적변호사의활동을세분화하고, 각각의요소들을분류하고이들에대해초점을맞추면서

이들간의연관에관심을가지는것이도움이될것이다. 필리핀의대안적변호사의활동이이미위에서검토되

었기때문에, 이글의마지막부분은필리핀의대안적법률활동의함의와그것이봉착하고있는도전에관한여

러평가로이루어진다. 

전망

진행중인일들

공공서비스법률활동혹은인권과사회정의를위한법률활동이취하고있는형태는구체적인맥락에의해파

악되어야한다는것은20년동안의활동에도불구하고, 여전히진행형인필리핀의대안적법률활동의경우를

살펴볼때명백한사실이다. 

많은이들이필리핀의Ferdinand Marcos 대통령이독재적인권력을쥐고있으면서정치적, 시민적인권리를

축소하였을시기에그계엄령에대항하여나타난것이지금“대안적법률활동”이라고불리게된것의근원이

되었다고한다. 아무런설명도없는살인과실종이당시에는흔한일이었고, 정치운동을하는사람들은날조된

죄목으로감옥에가는것이일상적인일이었다. 이러한일들이한창일때, 몇몇변호사들은국가의억압으로부

터사람들을변호하는데, 특히사람들의생명과재산에대한기본권을보호하는데전념하였다. 

1986년Marcos대통령이퇴임한이후그다음해에새로운헌법이비준되었고, 사람들의정치적, 시민적권리에

대한위협은큰폭으로줄어들은것처럼보였다. 당시의이상주의에고무되었던변호사들은새로운헌법이약속

한사회적, 경제적인개발을보장하기위해헌신하였다. 이러한목적에서그들은비정부단체를조직하고다른

비정부단체, 그리고풀뿌리민중단체와의협력을도모하였다. 따라서그시초부터대안적법률활동은그성격

이가난하고소외된자들과함께하는것이며그들을위해헌신하는것이라는지속적으로그기초를형성해온

원칙을밝혔다. 목소리를낼수없었던사람들, 약자들에게능력을부여하는것은필리핀의대안적법률활동의

핵심이다. 현재에도ALG는여성, 노동자, 농민, 어민, 아동, 도시빈곤층, 원주민, 말레이족, HIV-AIDS 감염인

들, 장애인, 노인, 주민자치, 환경등과관련된폭넓은문제들중어느하나혹은여러문제와관련된활동에초

점을맞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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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활동은그가치와목적, 협력관계에있는이들과의관계와방법론에서스스로를‘대안적인’것이

라고인식했던것이다. 의뢰인이자신의좁은영역의, 개인적인이익을보장하기위해변호사의전문적인서비

스를받고비용을지불하는, 거래의개념이지배적인전통적인법률활동이통념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사회에

서, 이변호사들은보다넒은사회적정의를목표로이를성취하기위하여가난하고소외된사람들과장기간의,

친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는‘대안적인’업무를제시한다. 전통적으로변호사들은법과법률과정에대한이해

와사용을독점하고있음에반해, 공공서비스변호사들은법률교육과비법조인이법을다루는데능숙하게함

을통하여능력을부여하고, 특히가난한사람들의자기결정권을높이고, 그과정에서변호사들에게의존해야

하는영역을줄이는‘대안’을제시하였다. 변호사들에게전통적인각축장은법정이고이들이선택한도구는법

임에반해, 위의변호사들은법정의안팎에서목표를성취하는‘대안’을제시하였고, 연대를통하여활동하였으

며, 합의된공동행동과교육, 그리고법률개혁등의다양한수단을사용하였다.

대안적법률활동은그핵심적인원칙을유지하면서도특히이를둘러싸고있는사회적맥락의변화에대응하여

계속해서진화하여왔다. 예를들어그들이주로중점을두고있는것은사회, 경제, 문화적인권리였지만, 대안

적법률활동은정치적, 시민적권리에대해가중되는위협에관해서도점차다루어야했다. 2006년ALG가제

기한소송들의축적은기본권을축소시키려는정부의움직임을저지하고자하는것이었다. 또한최근다시필리

핀의많은지역에서재개된의문의살인과실종은대안적변호사들로하여금정치적, 시민적권리의보호를그

들의기존프로그램과목표에통합시키도록하였다. 

최근대안적변호사들의지역적활동의증가역시그들의활동이계속적으로진화하여왔다는것을가리킨다.

최초의대안적변호사들의그룹들이1980년대후반에형성되었을때, 상당수는대부분시민사회의비정부단체

와주요정부기관이소재한Metro Manila에설립되었다.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지방정부와수도밖에기반

을둔민중단체와의업무량이늘어나면서많은ALG들이수도밖에도지점을내거나그외의다른방법으로그

활동을지역사무실로분산시켰다. 많은ALG들이여전히Metro Manila에기반하고있지만, 수도밖에서의늘

어나는활동은대안적변호사들로하여금많은이들과협력하게해주고, 수도로집중된근시안적인시각을갖게

하는것을방지해준다.

ALG들이계속적인적응능력을보유하고있다는또다른징후는공식적인법원시스템과의관계와관련이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대안적변호사들은가난한이들을위한정의를가난한이들과소외당한자들을위한

의미있는소송을통하여전형적으로보장하고자한다. 이러한활동은판사들에게시행된새로운사고방식에대

한적응지도, 절차에대한새로운규칙정립, 가난하고소외된자들과의직접대화등을통하여빈곤층의사법

접근권을증진시키고자하는법원행정담당자들과의직접적인상호작용에의해보충되었다. 이러한진보는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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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결단력을가지고, 인권을수호하고가난한이들을위한무료법률구조의이용가능성을확충하며, 현재의환

경문제와관련한결의안의실행을용이하게하기위해중요한규칙들을도입한, 현재대법원의리더십하에이

루어진것이다.

불확실한일들

1987부터대안적법률활동을하는비정부단체들은특히미국, 독일과네덜란드등유렵연합국가들로부터지

속적인지원을받아왔다. 종합적인공식기록은없지만, 최근대안변호사들의단체에서는자금이점차줄어들고

있다는것을통감하고있다. 이것은아마도특히프로그램의초점과수혜국가와관련하여재정지원에대한우선

순위가바뀌었기때문일것이다. 이유가무엇이든간에, 대안적법률단체들은외국의지금지원에장기간의존

해왔던것에서벗어나서, 그들의활동을지원해줄새로운방법을탐색해야한다. 이러한재정적인불안정성에

가장당황한사람들은아마도대안적법률단체에의존하고있던수많은가난하고소외된사람들인데그들은어

떠한재정적인지원도해줄수없는이들이다. 이러한상황의심각성때문에많은ALG는그상근자규모를줄이

고, 운영을중단하는것을고려하게되었다. 

ALG는대체로상근자로일하는변호사에게경쟁력있는급료를줄수가없는데, 이는단체들의이러한불확실

한재정능력과연관되어있다. 결과적으로대안적변호사들이일을계속하지못하고더많은급료를위해개업

하거나공직을택하는것은드문일이아니다. 그러한이유로, 좀더큰액수의안정된재원을찾으려는명백한

시도를넘어서, ALG는대안적법률활동에종사하고공헌하길원하지만대안법률단체가종종요구하는전시

간근무가가능하지않은변호사들을참여시켜야하는도전에대응하여야한다. ALG에자원하는변호사들을위

한공간을마련하기위한시도는여전히많은어려움을, 특히자원하여일하는변호사가다른영역의업무수행

에있어서가난하고혜택받지못한이들에반하는이익을옹호하는경우에생길수있는신용과신뢰와같이결

정적인요소와관련한난점을극복해야한다. 또한종사하는변호사들중엄격한대안적법률활동의원칙을모

두지키겠다고약속할수는없지만, 여전히프로보노를위해서시간을할애하는변호사들의문제도있다. 고결

한원칙을지키는대안적법률활동의실천을고려할때정확히어떻게프로보노를제공하고자하는의지를활

용할수있을것인지는아직도어려운문제로남아있다.

검토되지않은채남아있는일들

필리핀의대안적법률활동에관한기존의문헌에대한검토는20년가까이수행되었던활동을통해과연사람

들에게능력을부여하고사회정의를실현한다는그들의목표가성취되어왔는지평가해보아야한다는점을시

사해준다. 특히대안적변호사들이사용했었던전략들이정말효율적이고효과적인것이었는지에대한객관적



공익법운동의성과와도전53

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8년, 사회적 조사기관인 Social Weather Stations

Philippines는 ALG가목표로삼은그수혜자들에게미친영향에대한연구를내놓았다. 연구결과의상당히

많은부분이ALG의교육이변호사의도움없이도공동체가법을이해하고사용할수있도록능력을향상시켰

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처음이루어진조사로서의중요성이있긴하지만이번조사의결과는고작실험적인

수준이고, 심도있는추후의평가와판단에의해확인되어야한다. 많은ALG의활동의효용성, 효율성, 그리고

그전체적인영향에대한객관적인평가의부재는포괄적이고광범위한ALG의많은활동을고려할때불행한

일이다. 예컨대, 수년에걸쳐이루어진ALG의시범적소송들을통해얻은것을검토하는것으로부터많은것을

배울수있을것이다. 이와마찬가지로가난한이들의이익을보장하는법령과조례의제정을성공적으로이끌

었던ALG의활동의영향에대한평가도도움이될것이다. 이러한성격의연구, 특히대안적법률활동이목표

로하는대상과사회전반에대한효과와영향에대한연구는대안적법률활동이그활동의목적을증진시키고,

사용된방법을향상시키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그러나사실상그효율성과효과성을평가함에있어서, 대안

적변호사들은협력단체나무작위의제3자로부터의공식적인그리고비공식적인피드백에크게의존하고있다.

어떠한과학적방법도결여된이러한피드백은최선의경우에도신뢰할만하지않고, 최악의경우사실을오도

하게된다. 

결론

오랫동안필리핀안에서만활동하던대안적변호사들은이제국경을넘기시작하였다. ALG의Marlon Manuel

은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그리고베트남을방문하여이나라들에서의인권과사회정의를위한변호사들의활

동에대한경험과식견을공유하였다. 반대로캄보디아와베트남의변호사들도필리핀의ALG들을방문하고대

안적법률활동에대해서배우고자대안적변호사들과인터뷰를하였다. 2008년3월에는ALG가각국의변호사

100여명을초대하여Manila에서3일동안개최된지역회의를주최하였다.

이제까지의필리핀의대안적법률활동에대한설명과평가는이러한상호작용의정신하에, 이형태의공익법

률활동의토대, 성격, 그리고그활동을다양한차원에서설명하기위한것이었다. 이글은설명을목적으로하

기도하지만, 추가적인질문들을유발하기위한것이기도하다. 저자는한국이나미국과같은외국의비교할만

한활동들사이의유사점을파악하고그차이를해명하는일에지대한관심을가지고있다. 이글이집필된목적

에부합하는충분한자료를제공하였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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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교수(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1. 공감의5년- 한국공익법운동의새로운지평

비영리전업공익변호사그룹인공감은그유일무이한존재자체만으로한국공익법운동의새로운지평을개척

한것이다. 그선구적역할에무한한경의를표하며앞으로그선구성이더욱발전적으로승화되길기대한다.

2. 공익법운동의개념에대하여

공익법의개념은미국식공익법운동의특수한의미가보편적의미를획득한것이므로그특수성을배제하고논

의할것은아니다. 물론그특수성의역사에한계지워질필요도없을것이지만그고유의의미를완전히부정하

기는힘들것이다. 

그렇다면괴디교수의발제에서보듯공익법은 (1) 소수자보호를통한사회정의실현이라는가치지향성, (2) 사

법접근권과의관련성을주요한속성으로하게될것이다. 민주화와권력감시의가치는제도개선의과제라는측

면에서간접적으로연계되거나소수자보호의주요한법적수단으로표현의자유등을강화하기위해국지적으

로직접적관련성을가지게될뿐이라고판단된다.

미시적으로는이런특수의미의법률운동을공익법이라는보편적포장술로확대한이유는공감대의확산과대

의의선점이라는동기가작용하지않았을까개인적으로추측한다. 이와관련하여황필규변호사가쪼개져확산

된이익으로서의공익개념에한계를설정한것은형식적접근의느낌이강하다. 소수자의사법접근권을강화하

기위한노력이운동의차원에서필요한이유는, 더구나‘공익’의이름으로필요한이유는스스로의혹은개별

적인노력만으로는달성하기힘든속성을가진다는점이본질적이유라는것을부인할수없기때문이다.

‘공익법운동의성과와도전’에관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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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공익법운동의과제에관하여- 한국적특수성에대한고민의필요성

미국공익법운동의경우법치주의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비교적공고한상황에서추진되었다는점에서법치

주의자체의수준이아직은불만족스런우리의경우추가적인고민이필요하다. 법치주의자체에대한권력과

국민의인식도를높이는것이필요하고공익법운동에서교육이나홍보의중요성을놓치지말아야한다. 

특히괴디교수가적절히지적하고있듯이새로이출범한로스쿨체제하에서공익법에대한예비법조인들의인

식을어떻게제고할것인지는향후공익법운동의미래를좌우할것이다. 교과과정에공익법관련부분이소홀히

되지않도록사회적관심을촉진하고프로보노나법률구조가선택이아닌필수의문제로인식하게하는분위기

의조성이필요하다.

또한제도개선의종착점이입법으로귀결된다는점을고려할대한국사회의정치적영향력의사회적비중이높

은상황에서정치력을강화하기위한노력도공익법운동에추가적으로요구된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4. 공익법운동의전망과관련한검토대상들

가. 재정

독립성을유지하면서도운동의확산을위한필요충분조건인재정의확충을위해재정소요의다양성을확보하기

위한고민이필요하다. 조건없은기업의지원을무조건배척할것은아니다.

나. 전문성

운동의관점에서공익법운동을자리매김하기보다는현재의수준을고려하여전문성의유지가우선적고려사항

이다. 

다. 국제적연대

세계화에대응하여세계시민사회의구축은불가피하다. 공익법운동도세계시민사회구축의한요소임도자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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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활동가 (인권연구소‘창’)

발제문에선주로‘공익법’의개념정의에관련된고민과관계된활동을추진할때의현실적어려움을소개하고

있다. 필리핀의사례에서는“가난한이들의자기결정권을높이고그과정에서변호사들에게의존해야하는영역

을줄이는대안을제시했다. 법정의안팎에서목표를성취하는대안을제시, 연대를통해활동, 합의된공동행동

과교육, 법개정등의다양한수단을사용했다.”는점을공익법활동의성과로들고있다. “자기결정권”, “법정

의안팎”, “연대”등이고민해야할핵심개념으로여겨진다. 

미국사례에서는‘법률구조프로그램의기금고갈, 법조인들사이에서의프로보노에대한무관심, 제도적장벽

들, 법률교육에서의공공서비스윤리의사회적무시’등의문제점들을지적함으로써한국에서의유사한문제

를경계하며“근본적인수준에서의더욱주의깊은조사가필요하다”는제언을하고있다. 사법개혁, 로스쿨과

공익법교육강화등의요란한구호에딸린그림자를볼때한국의현실에서되새겨야할제언이라여겨진다. 

‘공감’의사례에서는공익법활동을‘사법접근권’보다는소수자의인권보호및민주화와권력감시라는틀에서

접근한다는취지를밝히고‘누구를대변하는가’에서소외된개인들을옹호한다는원칙과사회변화를지향하는

끝없는담론투쟁, 항상법을넘어혹은법밖에서법을바라보는성찰적인사고가뒷받침돼야한다는문제제기

가눈에들어온다. 능력의부족, 자원의부족이라는현실적어려움에대한토로는더큰기지개를위한자기성

찰로받아들이려한다. 

이상의발제자들의문제제기속에서광의이든협의이든공익법‘운동’에대한고민을읽을수있었다. 이에대

해한국사회의인권운동속에서접해왔던공익법‘운동’에대한단상을몇가지얘기하려한다. 토론자에게요

구한것이‘인권활동가’의입장에서본공감에대한‘쓴소리’라는생각이기에다소거칠게얘기하려한다. 다른

분들이충분히전문가적인얘기를하실것같으니이것이활동가로서초대받은자의의무가아닐까싶어서이다.

다음에소개할에피소드는모두인권운동을하면서겪었던일들이고공익법활동에서문제될어떤유형을소개

할수있을것같아서써본것이다. 

공감5주년에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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䤋에피소드 1

어느날전화를받았다. 청와대 앞에서전화를건다는중년여성이었는데, 다짜고짜억울한일을당했으니‘변호사를대달라’(그

녀의표현그대로)고 했다. 내가“우리단체에는변호사가없습니다. 무슨일때문이신데요?”라고했더니, “변호사도못대주면서

무슨인권단체냐?”며“그러지말고변호사를소개시켜달라”는말만반복했다. “말씀드린대로저희단체에는변호사가없고, 무

슨일이신지자초지종에따라함께할수있는일이있는지찾아보자”했더니“이 XX(육두문자로)야, 변호사하나도못대주면서

거기왜앉아있니?”라는답변이돌아왔다. 

䤋에피소드2

“토론회(또는강좌) 잘됐니?”

“잘되긴…. 변호사들왜이리공부를안하는거야?”

“왜?”

“아무준비도안해오고법조문짜깁기만해왔어. 누가 그런얘길들으려고불렀대? 아무튼구색맞추기로변호사부르는일좀

그만하자.”

“누군안그러고싶냐. 하지만인권논의하려면이분야에서그나마유일한전문가인데누굴부르겠어….”

䤋에피소드3

“안녕하세요. 이분은00단체활동가0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은이사안에열심히하고계신변호사00이십니다. 서로인사하세요.”

(…어색한잠깐의침묵)

“변호사님, 참좋은일하시네요.”

“좋은일요? 네? 아…네….”

첫번째에피소드는‘법률지원’활동에관한것이다. 이념이나운동지향과상관없이법률적약자내지소수자라

할수있는사람들은법적지원을원한다. 인권단체에서일하면서받는전화중에상당부분이‘인권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것이다. 하지만대부분의단체에상근변호사가있는것도아니고, 상근이아닌자문위원이나운영

위원으로변호사를접촉하고있는경우도그리많은것은아니다. 이경우에도직접적인법률지원활동보다는다

른방식의활동을추구하는경우가더일반적이다. 

어쨌든인권단체를찾아‘인권변호사’를소개해달라는사람들대부분이‘억울’하다고하며, 변호사만잘만나

면법적절차를통해억울함을풀수있을것이라여긴다. 다른변호사를찾아가면되지만돈이없다거나여러

여건상수임이불가능한사연을안고있는사람이대부분이다. 많은경우실제필요한서비스는법적소송과관

계된것이아니라오히려생계보조나의료·상담서비스가더필요할때가있다. 사법접근성, 복지접근성, 의료

접근성어떤이름이됐든지사회생활에서어려움을느끼는사람들이의지처를찾는다는것은자칫‘소진’적이

기쉬운법률지원활동에대한고민으로풀릴문제가아닌것같다. 정식재판이아닌간단한진정방식으로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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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침해를호소할수있는통로의다원화(종합형국가인권위를두고있는한국의경우세부적인분야의강화가

과제이다), 복지나의료로연결되는대안적서비스전달체계를고민해야할일인것같다. 법률지원활동의시각

이법적인것에한정되지않고사회문제에열려있을수밖에없는배경이아닐까싶다. 

이번에는‘운동체’의일원으로서소송당사자가되는경우를생각해보자. 이경우에도변호사에대한의존성은

크게다르지않은것같다. 토론자본인의경우에도나서서소송당사자가돼본경험이몇차례있는데, 법에이

성이있다면내편을들어줄것이라는현실감떨어지는(?) 믿음이작용했던것같다. 하지만어떤경우에나소송

절차의과정에기울이는관심보다는결과에대한집착이컸다. 소송진행과정에서는별반하는일이없고전적

으로변호사에게일임하다가결과를통고받고기뻐하거나낙담한다. 이기면좋은것이고, 지면‘법은원래그런

것’이라고치부하는것이다. 소송진행과정중에본인이하는일은없지만괜한우울증과두려움에시달린다.

법원이나변호사사무실에서날아오는관련서류의겉장만봐도거부감과울렁증이생긴다. ‘어떻게살았길래

이런서류가집에날아드느냐’는사정모르는주변인들의눈초리도따갑다. 운동체의일원이이럴진대보통사

람이소송을통해권리를추구하거나사회적약자가법에서정의를찾는과정은참힘든일일것이고그과정을

함께하는변호사의고통도클것이라상상된다.  

공익법운동의영역이넓어지고있다고하지만소송이중심이되는것은운동특성상필연일것이다. 문제는소

송의준비, 과정, 결과에대한대응에서어떻게주체가형성되고어떤학습이이뤄지며어떤해석과다른싸움의

준비가능성이열려있느냐일것이다. 

역사의부름을받은‘준비된피고’나‘원고’가어느날갑자기법정에나타나는건아닐것이다. 법률지원활동이

밑빠진독에물붓기나소모적이라고치부되지않기위해서는, 어쩌다맡게되는사건이나부러기획한사건에

서나‘역사적피고또는원고’를만들기위한과정이중요하다여겨진다. 문제에처한사람에게는다급하고절

실하지만, 소송과정은지루하고피곤하며‘송사에휘말리지말라’는세간의말을반영하듯몸과마음을고단하

게한다. 

이과정을견뎌내기위한훈련을법적절차에한정해고민해서는성과가크지않을것같다. 많은대면과만남,

상호교육과대화, 지탱할수있는사상과정당성에대한확신이요구된다. 법적절차의성공여부를떠난‘정치’

가요구되는것이다. 사건에대해소통하면서불의에대한공통감각을공유하고그과정에서의존이아닌평등

한관계를형성하는것이다. 이관계속에서소송당사자는‘말할수있는권리’를확보하고, 자기말의동등성·

평등성에대한감각을체험하는것이다. 예를들어‘변호사가이주노동자와연대한다’가아니라‘변호사와이주

노동자간에연대가이루어지는것’이다. 

한철학자는‘연대의주체와대상’이란이분법은웃기는이분법이라했다. 진짜연대는나는“‘아무개’들의힘

을믿는다”는감흥에기초한연대라했다. 이주노동자의힘을믿는데기초한연대가공감의변호사와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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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의연대라는말이다. ‘현실적이지않다’는말을하기쉽고현행법에기초한소송에선‘현실성’을따지는경

우가많을것이다. 현체제에서볼때이주노동자시민권은현실적이지않지만, 이주노동자는이땅에서살아가

고있고저항하고있고그것은실재이다. 인권에대한오해는그것을‘소유’할수있는‘사물’처럼여기는것이

다. 살아가고저항하고있는주체가있고이사람의말하고요구하는행위가있을때인권은실재이다. 법적지

원활동이법의안팎을넘나든다는건이런현실과실재를넘나드는것이아닐까생각된다. 

두번째에피소드는법률가일반(사실신문지상을빼고는접할기회가없는사람들)에대한것이아니라공익법

활동에열심인변호사들에관한것이다. 인권관련토론회나강좌가있으면어김없이‘전문가’로초빙되는사람

들이변호사이다. 하지만역사인식이나철학적고민같은건물론이고관련법에대한해석이나돌파력에대해서

도의심스러운경우가많다. 왜그럴까? 어느직업군이나마찬가지로생계를위한활동에대부분의시간을할애

해야되는사정이리라. 한국사회가인력을길러내는풍토가그런식의교양을요구하지않기때문이기도할것

이다. 공감처럼전업으로공익법활동에매달리는사람들도‘능력’에대한자괴감을느낄때가많다고한다. 그

럼어떻게할까? ‘같이’공부하는수밖에없지않나. 법전문가와활동가, 당사자집단이함께모이고같이하는

일을많이만들수밖에없다. 어느편에서나평소아쉬워하고모자라하는부분을채워나가기위해서는이런기

획과실천이요구된다. 

학자, 법률실무자, 활동가, 당사자가한자리에모이는경우는예전에비해비약적으로많이늘었다. 예전에는

‘어떻게한데모여볼수없을까’가주된고민이었다면, 이제모임의질을고민해야할때이다. 한데모였을때

최악의시나리오는인권단체내지활동가들은‘원론적’문제제기에치중하고, 당사자(또는단체)는‘당신들말

은실효성없는탁상공론이다’, ‘당신들은내속을모른다’는불평을쏟아내고, 현행법의규범과현실을넘는상

상력이부족한법률전문가가‘법은그렇지않아요’라고되뇌이는것이다. 그래서서로에게실망하고헤어지고

돌아서서서로를탓하는것이최악의시나리오다. 인권운동은공동의플랫폼에학자, 전문가, 활동가, 당사자를

모으는것이고여기에는동반자관계가요구된다. 일방적관계가아니어야동반자관계의의미가있다. 

소위활동가들은법에대한회의주의가심하다. 소위법전문가들은근본적문제제기에대한인내심이적다. 둘

다지양돼야할문제점이다. 인권은도덕적권리와법적권리둘다에걸쳐있다. 인권은현행법의근본에대한

감시와통제의기준이되는한편일반성과추상성원칙으로서의인권은법이란구체성으로해석돼야한다. 인권

운동에서이두과제는언제나병행된다. 다양한분야에서다양한역할을맞고있는이들끼리모일때이두과

제는어느한편의전적인과제가아니라나누어야할과제이다. 최근소수자의권리를둘러싸고이른바‘차이의

권리’를구체화, 목록화하려는시도가많았는데, 이런노력에더욱박차를가했으면한다.

세번째에피소드는공익법활동의종사자들이처한사회적지위에관한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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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한다는반응보다는‘좋은일하시네요’라는반응이많을것이다. ‘좋은일’이라할때는사회적기득권

을포기하고낮은데로임했다는식의우호적반응도있을것이고, ‘좋은일(경력) 쌓아서제좋은일하려는것’

이라는의심섞인반응도있을것이다. 

한인권학자는‘인권의수혜자는누구인가?’라는질문을던진다. 인권을말함으로써유리해지는것은권리약

자또는무권리자인가, 인권정책전문가인가라는질문이다. 인권을말하는사람은고상해지지만정작고통스러

워서인권을외치는사람에겐그렇지않을수있다. 국제인권법이다뭐다해서인권정책전문가들이인권의언

어를독점적·전문적으로사용함으로써더많은‘인권문맹’을만들어낼수있다는지적이다. ‘인권문맹’이아

닌‘인권문해력’을높이는일이인권교육과연대의역할일것이다. 인권문해력을높인다고하여관련지식은

늘린다는의미가아니라현재자신들이어떤상황에놓였는가에대한지적감각을강화하고정치적으로행동하

는걸가능하게한다는의미이다.  

자신들의처지가‘불운’해서가아니라‘정의의훼손’, ‘불의’에의한것이라는걸알고스스로가인권의저자가

되는것, 자신들의고통을안보이는문제로만들고배제하는구조에맞서보이는고통, 포함되는고통의문제로

제기하는것이인권문해력이다. 이런제기속에서인권피해자는단지자기고통의구술자로등장하는게아니

라불의에대해따져묻는것이고, 그럼으로써목소리에대한권리를갖는다. 

“교육은자신의실존재에유효한행위를하도록유도하여자신의실존재를정확하게깨닫게하는것이다. 교육

받는사람은자신의세계의불합리한점들을그대로내버려두지않는다. 실존재를이해하고그것을효율적으로

처리할줄아는사람들은불합리한구조를똑바로인식하고변혁해보려한다. 민중을위한교육이란그들의비

참한상황을이해하고그상황에대하여무엇인가중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교육하는것”(파울로프레이리)이

란인권교육의관점이인권과관련된어떤활동에서나요구된다. 

공익법활동가들이‘좋은일’이아닌‘운동’을한다는것은‘인간이라는이유만으로모든인간에게어디에서나

환대받을수있는권리’를옹호하겠고, 그‘환대를위한부담을내가지겠다’는말과행위를하는것이다. 여기

에는인권언어의주도와독점이아닌인권문해력향상을위한것이포함된다. 이런말과행위의진정성속에서

공익법활동이‘좋은일’이아닌‘운동’으로인식되기위한쉼없는공감의노력을기대한다. 

어느조직이나그렇지만‘공감’같은공익법활동단체도돈에대한고민이많은것같다. 우리는돈이중심이된

사회체제에서살고있고, 그런체제에반대하기위해서운동을하기위해서도돈을벌어야한다. 하지만돈을굴

리기위해서자본을만들기위해서돈을벌지는않는다. 잘쓰기위해서만든다. 어떻게만들고쓰느냐가중요하

다. 현재로서가장진보적이라여겨지는소액개인후원자에의한운영에도경계할점은있다. ‘좋은일’로잘포

장될수록후원이늘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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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끼어들기쉬운유혹은법률지원이든교육이든연대든어떤방식의활동을하든‘좋은일’에걸맞는사

건이나상대를택하기가쉽다는것이다. 사회적소수자라하더라도설명필요없이사회일반의연민과공감을

얻는소수자가있고, 강한편견과반감에휩싸인소수자가있다. 후자를옹호하고연대하려할때는‘이상한일

하네’, ‘뭐그런일까지인권활동이라하냐’는공격에휩싸일수있다. 여기서저어하게되는것이조직운영상

어쩔수없는일이될수도있다. 인권은어느시대에나이단이고, 도전하는용기고그런면에서영원히새로운

것이라는점을‘돈만들고쓰는과정’에도관철하는용기를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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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

Ⅰ. 민변의역사

1. 민변전사

⑴인권변호사의흐름

䤎인권변호사 1세대: 이돈명(조선대총장등역임), 한승헌(감사원장역임), 조준희(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위원

장역임), 황인철(1993년작고), 홍성우- 1970년대유신이후1980년대중반까지시국사건변론을주로담당

䤎인권변호사2세대: 조영래(1990년작고), 이상수, 박성민, 박원순(참여연대창립), - 1980년대중반이후시국

사건변론에참여

䤎인권변호사3세대: 연수원13기(300명세대) 이후- 1986년이후변호사개업

⑵정법회결성

䤎1986. 5. 19. 결성

䤎계기: 망원동수재사건공동변론, 구로동맹파업공동변론

䤎참가자: 시니어그룹- 강신옥, 고영구(현국정원장), 유현석(2004년작고), 이돈명, 이돈희(대법관역임), 이해

진, 조준희, 최영도, 하경철(헌법재판관), 한승헌, 홍성우, 황인철

주니어그룹- 김동현, 김상철, 박성민, 박용일, 박원순, 서예교, 안영도, 유영혁, 이상수, 조영래, 하죽봉, 박연

철, 박인제, 박찬주, 최병모, 김충진

䤎의미및활동: 인권변호사들의조직적대오형성, 변협인권위를통한활동의확대, 김근태고문사건·부천서

성고문사건등5공몰락을초래한주요사건변론및사회쟁점화

䤎회원구속사건; 이돈명변호사(이부영은닉혐의), 1987. 8. 이상수변호사(대우조선이석규사망사건참가-

장례식방해등혐의로), 1987. 9. 노무현변호사(부산가두집회- 집시법위반혐의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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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청변(청년변호사회) 논의

䤎1988. 2.경부터연수원13-14기, 76-78학번이후를중심으로청변결성의필요성논의

䤎정법회비판; 친목적수준에그침. 개별적명망성에근거하여구체적시국사건변론에매몰됨. 대중적이고공

개적인운동단체로서의성격을갖지못함.

䤎정법화의통합여부에대한논의및표결

2. 민변의창립

䤎1988. 5. 28. 베어스타운에서51명의회원으로창립

䤎창립회원: 강신옥, 고영구, 김갑배, 김광일, 김동현, 김상철, 김선수, 김원일, 김충진, 김형태, 노무현, 박성민,

박연철, 박용석, 박용일, 박원순, 박인제, 박주현, 박찬주, 백승헌, 서예교, 손광운, 안영도, 유남영, 유현석, 윤

종현, 이경우, 이돈명, 이돈희, 이상수, 이상중, 이석태, 이양원, 이원영, 이해진, 이홍식, 임재연, 임희택, 정미

화, 조영래, 조용환, 조준희, 천정배, 최명규, 최병모, 최영도, 하경철, 하죽봉, 한승헌, 홍성우, 황인철

䤎민변창립의의: 우리사회민주화를위한법조부문운동단체의탄생, 정법회와의통합을통한변호사신구세대

(명망성과활동성)의결합, 변호사업무의개별·분산적성격으로부터오는단점극복하고조직적이고지속적

대응.

3. 창립이후의발전

䤎창립이후집행부의변천과정

1988.-1990. 조준희대표간사, 박인제총무 1989년악법개폐보고서발간

1990.-1992. 황인철대표간사, 윤종현총무

1992.-1994. 홍성우대표간사, 윤종현총무

1994.-1996. 고영구회장, 이석태사무국장

1996.-1998. 최영도회장, 백승헌사무국장

1998.-2000. 최영도회장, 윤종현사무총장 1998년창립10주년민변백서발간

2000.-2002. 송두환회장, 윤기원사무총장

2002.-2004. 최병모회장, 김선수사무총장

2004,-2006. 이석태회장, 장주영사무총장

2006.-현재. 백승헌회장, 한택근사무총장

䤎활동내용의변화: 6공화국하에서는시국사건변론에치중할수밖에없었음. 김영삼정부이후에도시국사건

변론의중요성은여전하였지만, 상대적으로그중요성이감소. 정체성의확립과활동의다변화에대한고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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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위원회중심의활동

4. 현재회원현황 (2009. 1. 30. 현재)

전체회원수-579명

본부456명,  대전충청지부28명,  광주전남지부 16명,  전주전북지부8명,  경남지부14명,  

부산지부24명,  울산지부11명,  대구지부22명

5. 목적및활동

⑴목적: 기본적인권의옹호와사회정의의실현을위한연구조사, 변론, 여론형성및연대활동을통하여사회의

민주적발전에기여한다.

⑵활동내용

䤎위원회중심활동

䤎연구및현장조사: 각종법률과제도에관한연구및조사, 인권침해에대한현장조사, 국회와정부당국에의

견서제출과입법노력및시정요구

䤎변론; 양심수및시국사건변론, 공익소송변론, 변론활동의확대

䤎여론형성: 시국현안에대한성명서·논평·의견서발표, 공청회·토론회·심포지움개최, 기관지와정기적

인책자및기차출판물의발행

䤎연대활동: 국내사회단체들과의연대활동, 국제연대활동

6. 우리사회에서의민변의역할

(1) 유일한진보적인법률가및운동단체; 우리사회의민주화와개혁및진보를위해활동하는법조부문의유일

한단체

(2) 유엔으로부터협의자격을취득한인권단체; 대유엔활동과국제NGO와의연대활동등국제인권활동에있어

많은역할수행

(3) 위원회중심의활동을통해우리사회전반의개혁과민주화에기여; 시국사건변론중심의활동은이미오래

전에한계에도달. 사회의모든분야에대한진보적시각에서의개혁작업과대안을창출하는적극적인역할

이요구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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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원회활동소개

1. 기획위원회 (위원장조영선)

기획위원회는2007년신설된위원회로서, 모임의각종사업과운영방안에대한핵심적전략을기획·성안하는

기능을담당합니다. 현재조영선변호사를위원장으로하여각위원회의간사변호사와민변에대한진지한고

민을하고있는회원이모여서상담변호사제도, 외부후원제도, 사법감시운동, 외국변호사단체의연구등민변

의미래를위한논의를하고있습니다.

2. 회원위원회(위원장김도형)

회원위원회는기간복달임·체육대회·송년회·영화관람등의행사를주관하며, 민변회원간의친목도모와단

결을위한활동에주력해왔으나, 2005년민변이‘회원500명시대’로접어들면서회원위원회의위상또한새

롭게제기되었습니다. 이에앞으로회원위원회는남한내유일한진보적법률가단체로서의위상확립과내실화

를기하고, 회원들의다양한의견이중앙에수렴되는민주적인의사소통구조를확립하기위한활동들을왕성하

게펼쳐나가려합니다. 민변활동에아쉬움이많으셨던분, 민변의정체성이궁금하셨던분, 그리고누구보다

민변을아끼고사랑하는분, 이모든분들이회원위원회에서민변의미래를함께만들어가시길바랍니다.

3. 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장유식)

정치적·사회적으로민주화가진전되고변호사들이시민단체의활동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 일반시민들이자

신의피해구제수단으로시민단체를활용하는경향이나타나는등제반사회환경의변화에따라시민단체들은

점차투쟁의수단으로법을적극동원하기에이르렀고, 그과정에서공익소송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되었습

니다. 민변의장기적인향후진로를모색하는과정으로서무엇보다공익소송활동을강화하자는의견이모아졌

고, 이에공익소송을전담할구성체를민변내에설치하자는논의속에서1999년8월23일이석태위원장, 임영

화간사체제로민변공익소송위원회가발족하였습니다. 위원회는월 1회정기회의를열어공익소송진행상황

점검, 사회현안및기획소송안을검토하고사회적으로의미있고공중확산이익이있는사건을선정, 그내용을

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필요한경우기획소송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특히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

도등공익소송법제개선및입법촉구와관련하여시민사회단체와의연대에적극참여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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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위원회(위원장권영국)

노동위원회는사회적약자인노동자의권리옹호를위해민변의탄생과동시에활동해온역사와전통이있는민

변의중추적인위원회입니다. 집행부는권영국위원장, 강문대(수도권)·장동환(중부권)·변영철(남부권), 김갑

배·김선수·이경우·이오영·이원재·정재성고문, 강기탁출판연구부장, 전형배출판연구부차장, 조영선대

외협력부장, 윤지영·정정훈대회협력부차장, 정정훈, 강동우총무간사, 신인수대변인, 강상현부대변인으로

구성돼있고, 실무담당으로는김낙준간사가있습니다. 현재약580명의민변회원중97명의회원이활동하고

있는등민변산하위원회중가장회원의수가많습니다. 

노동위원회는매주수요일정오에주례모임을갖고현안들을논의하여결정·처리하고있습니다. 또한, 전체모

임을3개월에한번씩서울과지역(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등)으로순회하여개최하는데, 주요현안에대한

토론회나연구발표회, 초청강연등을통해위원들의연구성과를공유하고더나은대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노동문제와관련한조사연구, 노동사건변론, 악법개폐운동, 각종현안에대한연대사업, 노

동부·중앙노동위원회·법원등감시활동, [변호사가풀어주는노동법] 시리즈발간(2008년제2권집단적노사

관계법개정3판발행), 1996년부터11년간매년 [노동판례비평]를통한판례연구및출판활동, 정기적인연구발

표회및세미나등을해왔습니다. 그리고현장에서일어나는각종현안이나노동문제에대해개혁적인법률적

입장을발표하고노동조합과연계하여대책활동또는지원활동을하기도하며, 최근에는국회통과가능성이있

는비정규노동법개악안반대운동등에관심을가지고시민사회단체와연대하고있습니다. 일본변호사단체중

의하나인『오사카노동자변호단(大阪勞動者辯護)』과1999년부터매년교류모임을진행(2007년10월교류10회

를기념하여서울에서국제심포지움을개최하였고, 2009년가을에는서울에서개최예정)하면서일본과한국

의노동사건관련판례의경향에대한분석과, 노동법제변화에대한검토등을꾸준히진행하고있습니다. 

5.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장경욱)

2000년매향리오폭사건과용산미군기지독극물방류사건, 2001년미군기지기름유출사고, 번호표미부착미

군차량문제, 전동록씨사건등으로미군으로부터발생하는피해가더욱다양하게드러났고국민의관심도더욱

높아지는것을계기로민변에서도미군관련문제에관하여체계적이고심층적으로연구하고소송을통한 피해

구제를적극적으로도모하는조직적대응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어, 2001년초발족하게되었습니다. 

20명의회원으로구성된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주한미군지위협정등미군관련조약과관련국내법규및한미

관계를연구하고, 주한미군관련소송사례등을검토함으로써, 관련사회단체와연계하여주한미군으로인하여

한국민이겪어왔던각종피해에대한구제방법을모색하고기획소송등을통하여해결책을모색하는것을주활

동내용으로삼고있습니다. 특히여중생장갑차압사사건, 김선일씨피살사건, 평택미군기지이전등각종중요

한사건에대해서는전담팀을구성하여논의를활성화하고구체적사업을진행해왔으며, 최근에는평화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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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방위비분담금문제, 미군기지환경문제등을주요현안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6. 언론위원회(위원장류신환)

17명의회원으로구성된언론위원회는우리사회언론발전을위한정책과대안을제시하며, 바람직한언론환경

조성을위해여러언론단체들과의연대활동을통해언론법제개선운동등을진행하고있습니다. 주요활동분

야는, 신문(신문고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등) / 방송(방송법등) / 언론피해구제(언론중재및피해

구제등에관한법률등) /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법등) / 정보인권(인터넷실명제, 전자주민카드등) 등언론관련

법제의개혁과인터넷에서의명예훼손등권리침해의구제등입니다. 또한회원들다수가외부토론회에발제자

등으로참여하며활동영역을늘리고있으며, 대한변협인권보고서언론분야집필을꾸준히진행하고있기도합

니다. 그리고언론위원회주관으로문화관광부간행물윤리위원, 방송위원회및각방송사의시청자위원등을추

천하고있습니다.  

7.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원민경)

총49명의위원으로구성된여성인권위원회는1999년준비모임으로시작하여양성평등과여성인권보호및복

지향상을위한다양한활동을하고있으며, 관련NGO 단체들과도적극적인연대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2004

년에는민변모범위원회로수상하기도하였습니다. 

2002년까지위원회전체모임을통해활동했으나2003년부터䤎위원회관련현안에대한기동성있는대응䤎

분야별전문성증대䤎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해가족법연팀, 성매매방지팀, 여성폭력방지팀, 빈곤과여성

노동팀, 출판기획팀, 회원관리팀등부문별6개의팀과이주여성법률지원단으로영역을나누어활동하고있습

니다. 

8. 통일위원회(위원장심재환)

통일위원회는‘통일문제는우리민족에게가장중요한문제이자한반도의미래를결정짓는사업’이라는기조아

래,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경협합의서등남북관계법연구, 통일관련단체들과의연대사업및방북사업등을전

개해왔습니다. 특히 2000년역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이후에는 6.15공동선언에서합의한공동의통일방

향, 즉남의연합제와북의낮은단계의연방제에공통성이있다는것을인정하고그방향에서통일을이룩해나

가기로합의한것에주목하고통일방안의구체적모습과법적기초·내용에대한연구를주로펼쳐나가고있습

니다. 또한2005년10월에는민변회원들과함께하는평화문화유적및아리랑공연참관사업을진행하며, 북을

온가슴으로느끼고뜨거운통일의열망을나누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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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매월1회의정기모임을갖고있는통일위원회는총18명의회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명박정권하에서

더욱위축되고있는남북관계와국가보안법문제를해결하기위해신입변호사들의많은관심과참여를기다리

고있습니다. 

9. 환경위원회(위원장조성오)

민변환경위원회는환경에관심있는변호사들이모여우리나라의환경보전에일조하는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

다. 주요활동은환경운동단체들과연대하여공익환경소송을진행하는것이고내부활동으로환경소송자료집발

간, 환경소송배움터를운영하고있으며, 집행부는조성오위원장, 전종원간사, 박태현출판소위원장이있으며,

총42명의회원이함께하고있습니다. 실무담당으로는김낙준간사가있습니다. 

환경위원회가담당해온공익환경소송으로는김포공항소음피해집단소송, 새만금갯벌과간척사업에대한행정

소송이대표적이며, 주로환경단체와연계하여진행되고있으며환경운동을법률적측면에서지원한다는의미

를가지고있습니다. 2005년11월2일실시된방폐장부지선정주민투표과정에서벌어진불법태양에대한근본

적인문제제기로써주민투표법제8조에대한위헌심판청구소송을진행하고있으며, 최근에는서울대기오염피

해소송을시작하였습니다. 

또한2007년 12월벌어진태안앞바다삼성중공업크레인과허베이-스피리트호의충돌사고에대해법률대책

회의를다른시민단체와구성해적극적인활동을펼친바있습니다. 최근에는국제기금에피해민들의피해액보

상을청구했고, 곧관련소송도진행할예정입니다.

10. 과거청산위원회(위원장이상희)

과거청산위원회는긴급조치위반사건을비롯한과거국가권력에의하여자행된인권침해사건에대한소송을기

획하고연구하여제기함으로써사법부의과거청산문제를제기하려고합니다. 일제강점기하에발생한인권침

해(위안부, 강제징용등)와관련한소송자료들을정리하여자료집을발간을준비하고있습니다. 특히올해는경

술국치100년이되는해로한일과거청산사업에대한법률가적평가를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정부의과거사위원회가활동을종료하면서발간한보고서분석작업을통해필요한입법운동을모색하

고, 과거사문제가현재까지우리사회에영향등을고민하고있습니다. 그외에도과거사관련법개정작업이나

과거사관련정부위원회재편등현안에대하여필요한대응을할계획입니다. 

11. 사법위원회(위원장최강욱)

그동안대통령산하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활동전반을모니터링하고사법개혁쟁점현안(로스쿨, 상고심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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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공판중심주의등)에대하여민변의입장을도출하고이를최대한여론화하는사업, 사법의새로운변화

를선도할대법원장, 대법관선출의당위성및필요성을민변주최토론회, 시민사회단체와의연대활동을통하

여적극적으로제기하고대법원구성의다양화를위한노력과함께법원개혁을위한법적, 제도적과제를모색

해왔습니다. 또한검·경수사권조정과정에서민변토론회등을통해각계의의견을들어보고민변입장을도

출하고수사구조개혁에대한대안모색했으며, 검찰총장의인사청문회때에는국회의원사무실과협력하여자

료목록요구, 질의서작성, 인사청문회모니터링등을통하여검찰총장인사검증에참여하고검찰개혁에대한

의견을적극적으로공론화했습니다. 2008년부터경찰, 검찰, 법원의통제와민주화, 법조일원화, 로스쿨의올바

른운영등이 사법민주화를위한시급한과제로떠오르고있습니다. 사법위는현안논의과정에서충실한모니

터링을진행할예정이며, 법무·검찰개혁논의과정에서개혁적정책과제를발굴하고이의실현을위한민변

의입장을도출하여반영하고자합니다. 

12.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헌욱)

민생경제위원회는 2005. 9. 6. 제1차준비모임을가진이래지난수요일까지 12회의준비모임을거치면서민

생·경제에관한각종이슈들을발굴하여양극화해소를위한적극적인정책방향제시, 입법운동을준비하고

경제·민생현안을다루는각종시민·사회단체들과의연대사업을적극모색하고있습니다. 민변이기존에훌

륭하게수행하여왔던정치개혁, 인권운동, 노동운동등과는또다른차원에서사회적모순이겹겹이누적되고

있는민생·경제문제에대한깊이있는연구와입법운동, 정책방향제시, 실천활동등을통하여민생·경제현

안을다룸으로써법률전문가단체인민변이우리사회의민생·경제분야의법률수요에적극대응하고자하는뜻

에서참신하고의욕적인신진변호사들을주축으로민생경제위원회를발족하게되었습니다.

그동안우리사회에서민생·경제현안이라고할수있는부분은매우많지만, 우선주거, 소비자, 서민금융, 중

소기업문제등을민생·경제위원회에서다루기에적절한분야로판단하고있으며, 이러한민생·경제현안에

관하여는개방적으로관련시민단체등의제안을적극적으로수용하여외연을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2005년9. 6. 제1차준비모임이후서민금융문제, 민주화운동공제회에서진행하는개인파산강좌에대한지원

활동, 개인파산소책자발간준비, 노동조합등과연계한신용회복지원활동준비, 신용카드사용으로인한사

기죄판결에대한대응등의활동을수행해왔습니다.

현재월1회수요일저녁에모임을하고있는데, 일정한주제를정하여1시간정도강독내지강연형식으로진행

되는공부를한후회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서민금융, 양극화해소방안, 부동산현안문제등을공부하였고,

앞으로도다양한민생·경제현안에대하여관련전문가들의수준높은강의를들을수있는기회를계속적으로

제공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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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송병춘)

민변교육청소년위는학교내에서일체의교육권력으로부터학생들의학습권및자기결정권을옹호하기위한

활동을전개하고자하며, 교육의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는교육에대한국가주의적, 정파적,

종교적간섭과개입을거부하는교육민주화운동을지원합니다. 

사립학교의비리척결과사립학교법개정을위한활동(개정사학법위헌소원에대한대응책마련등)과학생·

청소년의권리를지키기위한활동, 교원의권리구제활동- 교수재임용및교원징계, 학교자치(교원의책무성

및학부모의학교참여)를실현하기위한활동등을계획하고있습니다. 

특히최근에는특성화중학교지정고시, 근현대사교과서수정지시, 일제고사와관련한법적대응에위원회활동

을집중하고있습니다.

Ⅲ. 민변Task Force 활동소개

1. 민변TF 활동의배경

민변은일상적으로각위원회에서연구및활동을벌이지만, 사회의변화에따라각종새로운현안이발생합니

다. 특정위원회로묶이지않는각종현안에대한신속한대응을위해필요한경우티에프(TF, Task Force) 등

을결성하여활동합니다. 2008년에는사회적으로많은현안이있어티에프활동도활발하였습니다.

2. 미국산쇠고시수입관련촛불집회법률지원단활동: 아래정리

3. 입법감시TF(팀장: 김선수변호사)

입법감시TF는18대국회정기국회(2008년9월~12월)에서각법안들에대하여사회적으로이슈가되는법, 공

익과인권에반하는악법뿐만아니라적극적으로입법을해야하는법률안에대하여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견

서를작성하고관련단체들과연대하여대외적활동을하기위해결성된TF입니다. 이후2008년후반부터정부

여당에서무수히많은악법들을발의하였고, TF에서는이에대한의견서를세차례에걸쳐작성하여발표하고

기자회견및거리홍보전을하였습니다. 연말민변악법저지농성에내용적주축돌이되었고, 또한전략적으로

원내야당들과연대하여악법을저지하기위한각종토론회및기자회견에도참석하였습니다. 2009년에도끊임

없이입법을둘러싼논란이예상되빈다. 이처럼18대국회기간입법감시활동은꾸준히요청이될것이기에내

부적으로역량을확대강화하고상시화하기위한논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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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산참사진상조사단

2009. 1. 20. 용산에서재개발정책에항의하며망루농성을하던철거민들에대한경찰의무리한집행과정에서

다수의철거민이사망또는부상하고경찰1명이사망하는참사가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처음부터사건을은

폐한채책임을철거민에게떠넘기려고하였고, 검찰은철거민만을집중적으로수사하였으며, 보수언론역시사

건의본질을제대로알리지않았습니다. 이에사건당일부터민변은인권단체활동가, 인의협, 참여연대등과함

께[용산참사진상조사단]을구성하여독자적인진상조사활동을벌였고이를기초로진상조사보고서를작성하

였습니다. 가려진진실을알리려는노력은앞으로도계속될것입니다.

5. 교원노조지원TF

일제고사실시과정에서학생의자유로운학습을보장하려던많은교사가파면과해임등비상식적인중징계를

당하였습니다.  평소교육에많은관심을가진회원들이자발적으로모여징계를당한교사들에대한법적대응

을중심으로지원활동을벌이고있습니다.

Ⅳ. 변호인단활동

1. 개요

정부는국민의다양한의사표현을사법기관을통하여통제하려고하였고그과정에서많은사람이기소되었습

니다. 민변은국민의인권을지키기위하여필요할때마다적극적으로변호인단을구성하여왔습니다. 변호인단

은자발적으로참여하는회원으로구성되며, 어느회원에게도열려있습니다.

2. 네티즌광고중단운동탄압공동변호인단

3. YTN 법률지원단과KBS 정연주사장변호인단

4. 실천연대변호인단(주심설창일)

2008년9월27일오전6시경국정원과경찰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사무실을비롯해지역실천연대사무실과

주요일꾼들의자택등25곳을동시에압수수색했으며, 이과정에서전·현직실천연대간부5명이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구속되었고, 아직까지추가소환등이이뤄지고있는상황입니다. 이에민변에서는이명박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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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80년대식공안정치부활을강력히규탄하며, 즉각변호인단을구성하였고지금까지꾸준한변론활동

을해오고있습니다. 현재다섯번의재판이진행된이번사건은국가보안법청산과민주주의진전을위해신입

변호사들의많은관심과참여가절실합니다. 

5.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변호인단

경찰은촛불집회에참여하였던단체중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에대해국가보안법혐의를적용하여체포

한후영장을두번청구하였으나모두기각되었고무리한수사라는지탄을받았습니다. 민변회원은신속하게

접견및변론을진행하여왔습니다.

6. 긴급조치재심변호인단

유신헌법의기괴한법으로긴급조치에의해많은사람이희생되었습니다. 긴급조치의위헌위법성을확인하고

진실을밝히기위하여변호인단이활약하고있습니다.

7. 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헙법소원변호인단

구성:2006. 5/ 2

일제강점하일본제국주의의침략전쟁시일본군위안부로강제동원되어일본군의성노예생활을강요당한청

구인108명이“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의전면이공

개(2005. 8)됨에따라일본군위안부피해문제가협정체결에도불구하고해결되지않아일본정부에그법적책임

이남아있음이밝혀졌음에도불구하고위협정의해석과실시에따른분쟁을해결하기위한행위를하지않은외교

통상부의부작위에대해청구인들의재산권, 인간의존엄가치및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외교적보호받을권리

가침해된것으로위헌임을확인하는연구활동과소송제기활동을하고있습니다.

20여명의회원이참여하여2006. 7. 5 소장제출이후수차례에걸쳐참고자료를제출하였고상대측답변에대한

반박의견을제출하였으며2009. 4. 9.공개변론을진행후위헌여부판단예정입니다.

8. 용산철거민변호인단

용산참사진상조사단과별도로기소된철거민에대한변호인단이13명으로구성되어활동하고있습니다. 최근

도입된국민참여재판을신청하여국민참여재판이진행될가능성이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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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08년민변의공익인권활동- 촛불집회관련법률지원활동

1. 개요

䤎민변은4. 18. 고시발효직후부터고시에대한문제제기진행. 촛불집회가시작되고집회참가자에대한당국

의무차별연행과물대포분사, 폭행등이계속발생하자민변은민에대한효과적인법률지원이필요하다는판

단하에2008. 5. 23. 법률지원단구성

䤎법률지원단 내에 인권침해감시단/헌법소원소송진행팀/고소고발손해배상팀(현안대응팀으로 확대개편됨)/형

사변론팀/네티즌공동변호인단/대책회의공동변호인단및민사피고공동대리인단등을두고활동하였음.

2. 인권침해감시단활동

䤎민변은촛불집회가시작된이후집회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경찰에의한인권침해및위법한법집행을막

고, 한편경찰과시민의물리적충돌을방지하기위하여 [인권침해감시단]을구성하여촛불집회현장에서활발

하게활동을벌여왔음. 민변인권침해감시단깃발아래민변소속변호사들이[인권침해감시단] 조끼를부착하

고집회현장에서시민과함께함.

䤎그과정에서인권침해감시활동중6. 1.경회원2명(김광중, 이재정), 6. 25.에는3명(강영구, 이재정, 이정희)

이경찰에의하여강제연행되었고, 6. 25.에는이준형회원이전경의방패에직접가격당하여생명에위협을받

을정도의큰부상을당하여입원함.

䤎변호사단체가현장에서시민과직접만나법적조력과접견을하고인권침해감시활동을시도하였다는점에서

유의미한공익활동모델이었다고평가함. 

3. 쇠고기고시위헌헌법소원(국민소송) 청구및진행

䤎진행개요

- 4. 18. 농림수산식품장관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미국과합의하여발표

- 5. 19. 정부, 미국과1차추가협의

- 5. 29. 농림식품부장관고시관보게재의뢰(6. 2. 관보게재유보)

- 5. 30. 민변, 광우병대책회의와함께고시위헌헌법소원국민소송청구인단모집시작

- 6. 2. 청구인단쇄도로민변홈페이지수차례다운. 청구인단모집기간1차연장결정

- 6. 3. 12시청구인단모집마감(컴퓨터집계상103,476명참여)

- 6. 3.~ 5. 새벽: 자원봉사자들위임장도장날인작업(연인원100여명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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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헌법소원심판청구서제출(청구인96,072명)1)(사건번호2008헌마436)

- 6. 25. 정부, 미국과2차추가협의후고시부칙일부추가하여수정(26. 고시관보게재)

- 6. 26. 민변, 헌법재판소에고시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제출(사건번호2008헌사319) 및고시가변경됨에따

라청구취지변경신청서제출

- 6. 27.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사전심사종결, 본안사건을전원재판부회부

- 7. 3. 농림식품부소송대리인가처분사건에대한답변서제출

- 7. 17. 헌법소원청구인단공개설명회개최

- 8. 28. 헌법소원쟁점민변내부토론회(8월월례회) 개최

- 10. 15. 반박의견서(요약서포함) 제출. 공개변론신청서제출. 일부취하서(청구취하의사밝힌83명) 제출

- 2008. 12. 26. 미국산쇠고기헌법소원사건에대하여기각결정(기각5, 각하3, 위헌1)

- 2008. 12. 26. 민변논평, “헌재의결정을개탄함”발표

- 2. 5. [쇠고기고시헌재결정검토의견발표회및보고대회] 개최국가인권위배움터

䤎헌법소원사상최대의청구인단모집, 민변이독자적으로청구인단을모집한사례, 청구인단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진행상황을공유하는등공익소송의유의미한모델을만들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4. 연행자에대한접견과형사변론진행

가. 연행자접견

䤎민변은광우병쇠고기관련촛불집회가시작된이래줄곧촛불집회에서현행범체포된시민, 촛불과관련하여

긴급체포된시민에대하여파악된경우모두변호인접견을수행하였음

䤎최초연행이시작된2008. 5. 25.부터2008. 9. 24.까지접견한시민누계1427명(현행범체포자1338명, 긴급

체포자89명). 접견에참여한변호사연인원189명에이름.

䤎연행된시민은법적, 심리적으로변호사의도움이필요하기때문에연행자에대한접견은가장기본적인활동

에해당함. 다만, 2008년이래많은수의연행자가계속발생하고있는상황에서민변이과연연행자에대한

접견을계속감당할수있는지고민이있음.

1) 중복입력자, 서류미비된미성년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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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촛불집회기소자변론

䤎2008. 9. 17. 현재총구속자47명(영장청구50). 대부분에대하여무료변론진행

䤎불구속기소자에대해서도무료변론진행(2009. 5. 12. 현재불구속기소변론51명)

䤎약식명령후정식재판청구자에대한형사변론

- 촛불집회과정에서연행된단순참가자에대해검찰은대부분50~400만원의약식기소를하였음. 이에대해

많은시민이정식재판청구를하였음.

- 민변은정식재판청구자에대한무료변론계획을밝히고신청자에대해무료변론을진행하였음. 이를위해모

든민변회원(서울, 경기지역)이의무적으로무료변론에참여하도록일괄배당을진행함.

- 촛불변론을진행하는변호인들이공동으로정보공유, 변론방향논의를진행하기위해‘촛불변호인회의’진

행함.

- 2009. 5. 12. 현재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건643명에이름. 

5. 고소고발/손해배상청구활동

䤎촛불집회또는이와관련한의사표현과관련하여경찰등으로부터인권침해를당한시민을대리하여고소고

발, 손해배상청구, 국가인권위원회진정작업을수행

- 6. 19. 전경의군홧발에의해폭행당한학생사건등총21명고소및손해배상청구

- 7. 2. 인권침해감시단소속변호사에대한살인미수등총8명고소및손해배상청구

- 경찰의인도와차도봉쇄, 콘테이너차단행위에의한이동의자유와통행권의본질적침해, 집회참가자를가

장한사복경찰관의영장없는사진촬영, CCTV를채증목적으로줌또는회전한행위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경의명찰미부착등식별표시가리는행위및시청원천봉쇄등집회시위자유침해

에대해국가인원위원회에진정

- 경찰의집회에사용되는음향장비탈취행위등에대해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

- 촛불대행진전단붙이던분에대한불법연행에대해직권남용체포감금죄등혐의로고소

- 경찰의불법적소화기분사행위에대한고발

- 경찰스스로시민들을해산불가능하도록인도에감금한상태에서‘해산명령’을하고1시간여동안이동하지

못하게한사건에대해직권남용, 불법감금등의혐의로고소

- 시민들을폭행한특수임무수행자회회원에대해경찰이수수방관하고현행범인수받기를거부한행위에대해

국가인권위에진정및직무유기죄고발요청

- 집회에무대차량을제공한생계형운전자에대한면허취소및일반교통방해혐의적용에대해행정심판제기

후소송제기예정과동시에형사변론진행

- 8. 21. 연행된여성에대한속옷탈의인권침해인권위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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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7.  48시간구금에대한헌법소원제기

6. 네티즌광고중단운동탄압대응

가. 네티즌공동변호인단구성(단장안상운, 주심김정진)

䤎경과

- 8. 29. 광고중단운동24명기소(2명구속, 14명불구속, 8명약식기소)

- 공동변호인단: 안상운, 김정진, 김진, 김준현, 최윤수, 최성호, 류신환, 한명옥, 옥종호, 김학웅, 이재정

- 4차에걸친공판준비기일진행(9/17, 9/29, 10/7, 10/14)

- 10. 21.부터매주1회공판기일진행(2009. 1. 20. 결심공판까지13회공판기일진행)

䤎1심선고(2009. 2. 19.) 결과

- 조중동에대한광고업무방해혐의: 189개업체중13개업체에대해서유죄, 나머지무죄

- 8개업체에대한업무방해: 피고인들이운영진이된이후발생한사실부분유죄(그이전은무죄)

- 보통신망법위반혐의(2명) : 무죄

- 집유5명, 벌금9명(5명300만원, 4명200만원), 벌금선고유예10명

- 전원항소/검사항소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대한대응

䤎방송통신심위위결정에대한헌법소원진행(주심김기중)

䤎8. 7. 다음을채무자로한삭제게시문복구단행가처분사건진행(주심김보라미) : 11. 3. 기각결정내려짐. 

7. 광우병대책회의형사공동변호인단, 민사공동대리인단

가. 형사변론

- 대책회의관계자12인변론(주심김남근, 이상훈)

- 구속자(보석석방) :  안진걸, 윤희숙, 황순원, 박석운, 한상렬, 권혜진, 박원석, 한용진, 백성균, 김동규(11/6 체

포), 오종렬, 주재준(11/3 체포), 

나. 집시법위헌제청및헌재공개변론준비

- 2008. 10. 9. 서울중앙지법2008고단 3949호사건(피고인안진걸)에서집시법제10조(옥외집회와시위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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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간)에대한피고인의위헌법률제청신청받아들여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함

- 2009. 1. 우리측의견서제출

- 2009. 1. 16. 집시법관련토론회진행(외부전문가로오동석교수, 김종철교수, 임지봉교수등참여)

- 2009. 3. 12. 공개변론진행

다. 민사사건피고대리

䤎7. 17. 광화문상인115명1차소송접수(서울중앙지법2008가합69164호, 민사36부)

䤎7. 24. 광화문상인127명2차소송접수(서울중앙지법2008가합71938호, 민사26부)

䤎7. 31. 경찰청손배소접수(서울중앙지법2008가합74845, 민사31부)

䤎현재공동대리인단13명구성및진행

8. 인권기획활동(인권기획팀)

가. 인권기획팀구성

- 종전고소고발팀을고소고발에한정하지않고촛불등과관련한인권현안에대한전체적인기획과대응을진

행할수있는단위로‘인권기획팀’구성함.

- 인권기획팀은①집시법개정관련운동(집시법위헌제청변론, 각종토론회등), ②촛불백서작업, ③시민·활

동가를위한형사소송법책자, 경찰관직무집행법등책자발간작업, ④약식명령정식재판변론매뉴얼작업

등을진행하고자함

나. [시민·활동가를위한형사절차가이드북] 발간사업

- 시민과활동가를위한형사절차해설서가필요하다는인권단체측요청에따라, 촛불집회에서발생한사례를

중심으로대중적인해설서작업기획(핸드북정도250~300쪽내외분량)

- 시민을상대로형사절차에대한강좌진행계획

다. 집단국가배상청구

- 국가인권위직권조사결과인권침해가확인된피해자들을모아국가배상청구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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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민변의2008년각종공익활동

1. 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헙법소원변호인단

- 2006. 5. 2. 구성. 

- 일제강점하일본제국주의의침략전쟁시일본군위안부로강제동원되어일본군의성노예생활을강요당한

청구인108명이“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의전면

이공개(2005. 8)됨에따라일본군위안부피해문제가협정체결에도불구하고해결되지않아일본정부에그

법적책임이남아있음이밝혀졌음에도불구하고위협정의해석과실시에따른분쟁을해결하기위한행위를

하지않은외교통상부의부작위에대해청구인들의재산권, 인간의존엄가치및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외교

적보호받을권리가침해된것으로위헌임을확인하는연구활동과소송제기활동을하고있음.

- 20여명의회원이참여하여2006. 7. 5 소장제출이후수차례에걸쳐참고자료를제출하였고상대측답변에

대한반박의견을제출하였으며2009. 4. 9.공개변론을진행후위헌여부판단예정임.

2. 긴급조치재심변호인단

- 유신헌법의기괴한법으로긴급조치에의해많은사람이희생되었음. 긴급조치의위헌위법성을확인하고진

실을밝히기위하여긴급조치판결에대한재심청구인단을모아재심청구진행.

3. 교과서소송

- 2009. 4. 교과부에근현대사교과서수정지시처분취소청구소송제기

4. 국제중학교지정고시위헌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5. 용산참사진상조사단 / 용산철거민변호인단

- 2009. 1. 20. 용산에서재개발정책에항의하며망루농성을하던철거민들에대한경찰의무리한집행과정에

서다수의철거민이사망또는부상하고경찰1명이사망하는참사가발생함. 경찰은처음부터사건을은폐한

채책임을철거민에게떠넘기려고하였고, 검찰은철거민만을집중적으로수사하였으며, 보수언론역시사건

의본질을제대로알리지않았음. 이에사건당일부터민변은인권단체활동가, 인의협, 참여연대등과함께

[용산참사진상조사단]을구성하여독자적인진상조사활동을벌였고이를기초로진상조사보고서를작성함.

- 용산참사진상조사단과별도로기소된철거민에대한변호인단이13명으로구성되어활동하고있음.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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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재판을신청하였으나기각되었고, 이후검찰이법원의개시명령에도불구하고주요기록을제출하지않아

재판이파행되고있음. 

6. 입법감시활동(입법감시TF: 위원장김선수변호사)

- 입법감시TF는 18대국회정기국회(2008년 9월~12월)에서각법안들에대하여사회적으로이슈가되는법,

공익과인권에반하는악법뿐만아니라적극적으로입법을해야하는법률안에대하여법률전문가단체로서

의견서를작성하고관련단체들과연대하여대외적활동을하기위해‘입법감시TF’를구성함. 이후2008년

후반부터정부여당에서무수히많은악법들을발의하였고, TF에서는이에대한의견서를세차례에걸쳐작

성하여발표하고기자회견및거리홍보전을함. 연말민변악법저지농성에내용적주축돌이되었고, 또한전

략적으로원내야당들과연대하여악법을저지하기위한각종토론회및기자회견에도참석하였음. 2009년에

도끊임없이입법을둘러싼논란이예상됨. 이처럼18대국회기간입법감시활동은꾸준히요청이될것이기

에내부적으로역량을확대강화하고상시화하기위한논의를진행하고있음.

7. 일제고사파면, 해임교수법률지원활동(교원노조지원TF)

일제고사실시과정에서학생의자유로운학습을보장하려던많은교사가파면과해임등비상식적인중징계를

당하였다. 평소교육에많은관심을가진회원들이자발적으로모여징계를당한교사들에대한법적대응을중

심으로지원활동을벌이고있다.

8. 6·15 실천연대변호인단

- 2008. 9.경국정원과경찰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사무실을비롯해지역실천연대사무실과주요활동가의

자택등25곳을동시에압수수색. 전·현직실천연대간부5명을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구속. 민변회원김

승교변호사등을불구속기소. 공동변호인단구성하여변론진행.

9.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변호인단

-경찰은촛불집회에참여하였던단체중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에대해국가보안법혐의를적용하여체포

한후영장을두번청구하였으나모두기각되었고무리한수사라는지탄을받았음. 공동변호인단구성하여

변론진행.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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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촛불자동차면허취소사건

11. 이정희, 이종걸의원명예훼손고소건

12. 전철연변론건

Ⅶ. 민변공익소송위원회와공익법운동

1. 민변공익소송위원회연혁및성과

가. 연혁

- 제12차(1999) 민변총회안건: ‘공익소송센터(가칭)’발족안건

- 1999년8월23일: 민변공익소송위원회발족

- 제13차(2000) 민변총회: 공익소송위원회를상임위원회로승인

- 이후공소위운영규정및공익소송비용분담기준제정

나. 공익소송위원회의업무

공익소송의발굴·기획·홍보, 공익소송사건의접수·변론배당, 공익소송자료의수집·분석및출판, 기타민

변집행위원회에서공익소송으로수행하기로결정한사건및공익소송기금의운용·지출및결산에관한사항

심의

한편공익소송은‘다중의확산이익이있는소송으로서, 소송을통해서약자및소수자의권익보호, 시민권의신

장, 국가권력으로부터침해된시민의권리구제등을통해불합리한사회제도를개선하고, 잘못된법을개정하

며, 국가권력의남용을방지하여, 민주사회발전과정의로운사회를만드는데도움이되는사건으로, 위원회가

소송을수행하기로결정한사건의소송’으로정의하고있다.

다. 활동내용및성과

1999년이후범민족대회경찰의불법연행에대한손해배상청구, 외국인노동자의과로사로인한유족급여거부

취소소송, 중국교포국적회복신청사건, 국내최초로대한민국과담배인삼공사를집단담배소송, 김포공한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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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집단소송(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호주제 연구 및 위헌소송(민변여성위), 군산성매매집결지 화재로

인한군산시손해배상청구소송, 어린이집꿀꿀이죽손해배상청구소송, 수형시설서신답변및가혹행위에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들, 정신병원장기감금자사망사건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 양심적병역거부위헌소송, 삼

청교육대피해자국가배상청구소송, 비닐하우스촌주민주소지찾기소송(참여연대), 여성차별의구체적사례들

과관련한제반법규정문제의검토, 장애인에대한강제불임시술과관련한인권문제검토, 학내종교자유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익소송자료집과민생공익법률사례집발간등우리사회사회적약자와소수자의권익보호,

시민권신장, 국가권력으로부터침해된시민의권리구제등을위하여소송, 입법등제도개선에기여해왔다(매

년50여건의공익소송수행).   

2. 민변공익소송위원회의진로에대한논의

가. 논의의배경

(1) 민변조직의변화로인한공익소송위원회의위상재검토필요

민변공익소송위원회(이하‘공소위’) 발족당시에는민변의역량을모아공익소송이란넓은범주에서공익소송

을기획하고수행하여상당한성과를확보하고내용을축적하였으나, 이후환경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사법위

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 언론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등민변내특별위원회들이만들어짐에따라공소위의활

동영역축소되고, 한미FTA, 촛불집회, 용산사건등과같은중요사건에대한별도TFT를구성하여대응하였으

며, 특히상근변호사(민변내사무국) 및상담변호사제도시범실시로인하여공소위의역할이모호해졌다. 

(2) 공익소송위원회의내부적동력미흡

시민사회단체와의유기적공조체제가미흡, 한정된인력풀로인하여공익소송의기획·발굴및수행에있어한

계가있다.

나. 여러가지모색

(1) 공익소송센터로의전환

공소위의구조를각특별위원회를코이네이터(공익성있는이슈를발굴하여특별위원회에제시·점검·외화)하

고, 공익소송기금분배, 공익소송사건할당, 공익소송일반을연구하는‘(가칭)’공익소송센터로전환

(2) 공익활동중개센터로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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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공익대변에대한요청을취합·정리, 공익활동을지원하는변호사들의네트워크구축하여공익

활동을중개하고공익활동전반에관한교육및연구기능담당. 이를위해전문간사를포함한별도의사무기구

구성

(3) 사회복지·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로전환

공소위공익소송신청사건의대부분은장애인, 소수자인권, 사회복지, 재소자인권, 과거사문제, 개인적권리구제

등이므로, 개인적권리문제는민변사무국또는당직변호사제도로해소하고공소위는민변의기존특별위원회에

서담당하지않는장애인등사회복지영역과소수자인권을위한특별위원회로전환

(4) 공소위강화

민변내다른위원회에서하기어려운공익소송의발굴및기획을위해상임위원회의위상에맞는시니어변호

사위주의조직으로전환하거나, 구성에있어특별위원회와겸임(또는각위원회간사의필수참여)을통하여공

익소송발굴·기획기능강화, 민변이담당하는공익소송을통합적으로관리·조정하고시민사회단체와의연대

사업등을확대. 

(5) 공소위해소

민변이자체적으로공익소송의동력을가지는것은본질적으로어려움이있으며, 현재민변이주력해야할영역

은‘공익소송’이아닌‘사법모니터링’이나‘입법감시’이므로, 민변내각특별위원회활동, 상근변호사, 당직변

호사제도들을고려할때공소위의형식적존치는의미가없고, 다만, 공익소송심사기능을담당하기위해‘변론

위원회’신설. 

3. 민변의공익법운동에서의공익소송위원회활동

공익소송위원회가해소되더라도그동안공소위가담당해왔던구금서신, 공익소송접수등기능은사무국으로,

공익소송의수행은상담변호사제도운영등을통해대체될수있을것이고, 공익소송에대한심사기능은‘변론

위원회’의신설을통해만족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중요한점은민변의공익법운동은공익소송위원회라는조직을통하지않더라도일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

것이다. 특히최근복수의상근변호사의활동에의해민변의공익법운동은한단계진화했다고할수있다. 민변

의공익법운동은‘변호사단체’라는특수성을여하히반영할것인가의문제인데, 상근변호사의활동은그중요

한단서를제공하고있다고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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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원장)

1. 개념

오늘공익법운동과그운동을대표한다는공감에관한토론회에참석하였다. 이자리에서그동안공익법운동과

공감의활동에대하여제대로알지못하기때문에이토론문은공정한것일수없다는것을먼저밝힌다. 

결코공익이아닌특정계급의이익을위해가장투쟁적인노동운동조직인금속연맹에법률원이라는조직을만

들고여기서10년가까이활동해온사람으로서공익법운동은쉽게공감가지않는법운동이었고, 따라서별다른

관심을두지않았다. 다만공익법이라니. 어떤것이공익이고그법이라는것인가. 그렇다면어느일방의계급적

이해만을전적으로관철하기위해법을가지고활동하는법률원과는관계없는것이겠지. 이것이공익법운동과

공감을 바라보는솔직한평가였다. 

그런데오늘토론회발제문을읽어보니공익법에관한개념에관한논의에서그법의분야가아니라대변하는

‘누구’인가로정리하고있다니기존의평가가순전히피상적인것이었나하는생각이든다. 그러나공익법과그

운동은발제문에서정리된것처럼나라마다달리파악되고활동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여성, 장애인, 소비자,

환경피해자인주민, 노동자등대변되는‘누구’도공통되지않고이에따라소외세력이라는막연한개념을사용

하여그‘누구’를파악하여공익법을발제문은정의하고있다. 결국기존의법과법장치, 법률가에의해보호되

지못하는소외자들을위한법운동이공익법운동이라고정의한것이라고보인다. 그렇다면나라에따라주요한

법소외자들은다를수있는것이고이에따라나라마다그주로대변하고자하는‘누구’가달리파악되고있다

는것은이해가간다. 

자본주의하에서법률가도시장에서거래되고그시장에서생존한다. 법률서비스도상품이고이상품은지급하

공익법운동논의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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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대가의크기에따라그서비스의질과양이결정된다. 오늘한국에서여성, 장애인, 소비자, 주민, 노동자등

사회적약자혹은소수자라도이상품을구입할수있다면이들은기존법률가의법률서비스를제공받게되므로

앞에서파악한공익법운동의대상이아니다. 설사그것이보다많은사람들의기본권보호에중대한관련이있

다하더라도말이다. 이것이앞에서설정한공익법운동이갖는한계이다. 똑같은환경피해로인한주민소송이라

도집단적으로진행되고이에따라시장에서변호사를선임하여소송을진행하게되면이는공익법운동의대상

이아니고어느한주민이진행할수밖에없어변호사를선임할수없어이를공감변호사가진행한다면공익법

운동의대상이된다. 그렇다면다시우리의공익법운동대표로내세우고있는망원동수재사건은공익법운동이

아니었다는것이되는가. 

노동사건에서도마찬가지이다. 임금체불된노동자들이집단적으로변호사를선임하여진행한다면이는공익법

운동의대상이아니고노동자가선임료가없어공감변호사에게선임한다면공익법운동의대상이다. 그렇다면

금속연맹이나민주노총법률원변호사에게선임료를주고한다면이는공익법운동으로파악할수있는것인가.

이때에는선임료의크기에의해공익법운동여부를파악할것인가. 여기에이르러서는도무지공익법과그운동

이라는것이무엇인지종잡을수없게된다. 소외자를대변하는것이공익법운동이라면대기업정규직노동자를

대변하는것은공익법운동이아니고중소기업비정규직노동자를대변하는것은공익법운동이되는가. 

금속노조법률원은2007년노조, 조합원, 노동자의각종노동소송사건을7-800건정도처리하였다. 변호사13

명, 노무사8명외송무직원13명이노동관련법률상담연간수만건, 법률교육수백회, 현장지원활동수백회, 노

동법관련토론회수회, 노동법정책책자발간등을수행하였다. 비록일반법률사무소에비해낮지만사건수임료

를받아이를통해운영하였고법률상담, 법률교육, 현장지원활동, 토론회등은무료로처리하였다. 이들은철저

히노동자의이해관철을목적으로각종사건과사업을수행하였다. 사업에서사용자와노동자의공동이해를

목적으로하지않았다. 이들의활동을어떠한범주로공익법운동의일환으로파악할수있겠는가.  

2. 주체

공익법운동에서주체문제는변호사등법률가만이아닌비법률가등활동가까지도이운동의주체로하고있는

가에관한것이다. 공익법운동은법을활용하여전개되는사회운동일수밖에없으므로마땅히법률가가그주체

에포함되게된다. 어찌보면법률가중심의사회운동을파악하고자법운동이라는것이개념으로파악된것일것

이다. 그런데미국, 필리핀등이미공익법운동이활발히전개되고있는나라들에서비법률가가이운동에광범

위하게참여하고있다고하는것은사회운동이기때문에그부분해당자또는활동가의적극적인참여가이사

회운동활성화에필요하기때문일것이다. 그래서발제문에서도우리의공익법운동에서변호사등법률가만이

아닌비법률가가어떻게참여하도록할것인가하는것이언급되고있는것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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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이러한문제제기는어찌보면이미그운동이법률가주도로출발되고있기때문에던져진것일수있다.

이미하나의사회운동으로서자리잡고전개되고있는사회운동영역에변호사등법률가가참여한다는것. 이

것을굳이공익법운동이라고파악하려고하지않았을것이기때문이다. 단지법률가의참여문제로논의되는데

그쳤을것이다. 따라서공익법운동에서비법률가가주체로참여하는문제는법률가가주도하는이운동의활성

화를위한수단으로논의되는문제로보아야한다. 그렇지않고비법률가가법률가와동등하게참여하는문제로

이것을이해한다면공익법운동의실체를왜곡하는것이아닐수없다. 공익법운동은어디까지나법을활용한사

회운동이기때문에법률가의주도는불가피하다. 필리핀에서법률가에의한법률교육을통해비법률가가법률

활동을하게되는것을소개하고있다. 이를통해비법률가에의한법률운동의가능성을논의하고있다. 그러나

법률교육을받은비법률가를여전히비법률가라할것인가. 실체를분명히드러내야한다. 법운동으로서공익법

운동은법률가가주도하는사회운동이다. 여기에이운동의활성화를위해비법률가의참여가요청될수있지만

이들에게주도할수있다거나실질적으로이들이동등하게참여할수있다고한다면이는그실체를가리는말

에불과하다.

공감은이상의공익법운동의실체를잘반영하고있다고보인다. 이러한실체를넘어비법률가가주도적으로참

여하는것을고민하고지향한다고내세운다면이는이운동존립자체를부인할수있음을유의해야한다.

이상의논의에서보면1999.2.부터준비를거쳐2000.3.에출범한금속연맹법률원은법률가주도의실체라는

측면을2008.7. 금속노조법률원이사실상해체되기까지벗어난적이없다. 법률원장으로부터변호사, 노무사

등사업의주요수행자들은법률가들이었다. 2008.초비정규직조직편제등을둘러싼금속노조집행부와의갈

등, 이에따라금속노조의운영규정을통한통제와이에대한저항과갈등은법운동의주도를둘러싼이해의대

립이라는측면도존재한다. 

규약규정에대한독립적인법적판단을고수하려는법률가들과현실을고려한유연한집행을하려는노조집행

부사이에법률가들이그자체의존재이유를고집하면할수록노조집행부는조직통제를강제하고자한다. 금

속노조라는조직에서그집행부, 의결기관의의사에충실히따를것이냐이와별개로규약규정해석을독립적

으로수행할것인가전자는집행부가법률원에요구하는것이었고, 후자는원장을포함한법률원법률가들이관

철하고자하는것이었다. 

결과는법률원운영규정의제개정권한을갖는노조중앙위원회에서법률원변호사노무사등법률가들의의사

를무시한채집행부의안이통과됨으로써금속노조법률원은송무직원5명을제외한나머지인원모두가퇴직

하여 사실상 해체되고 말았다. 금속 법률원은 노동운동단체의 재정적 취약성으로 독자적 운영이 가능하여

1999. 김기덕변호사가금속연맹에상근을시작한뒤급속히확장되어2008. 시민사회단체에서가장많은상근

변호사, 노무사가소속되었으나산별노조로서금속노조가법률원을다른산하조직과동일한수준으로통제하려

고하자노조조직내에서조직적세를갖지못한법률가들은힘없이무너져내려사실상해체되고말았던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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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공익법운동을논의하는이자리에서가아니라도사회운동에서법률가가주도하고참여하게되는운동조직을

그리는데있어서반드시참조하여야할사례라할것이다. 금속법률원에서변호사, 노무사외에비법률가로서

채용되어송무직원등으로근무한사람들이있었다. 이들은비록비법률가로채용되었다하더라도법률가를보

조할실무를익혔으며법률실무를처리하였다. 따라서이들을외국의공익법운동에서비법률가가참여하는법

운동으로논의할수는없는것이다. 

금속법률원의운영을그대로따라몇년뒤에출범한것이민주노총법률원이라서금속법률원과크게다르지

않다. 그뒤한국노총중앙법률원도출범하였는데원장의선임부터철저히노조조직에종속되어있다. 

3. 재정

공익법운동에서재정문제는가장풀기어려운숙제라할수있다. 앞에서공익법운동을기존의법률시장을통해

처리할수없는소외자를위한법운동이라고파악하는것을보았는데그렇다면이법운동참여자스스로부담하

든지, 아니면외부에서지원을받든지하지않으면안된다. 이법운동참여자인법률가들이스스로부담한다는

것은이들이장기간상근하는체제로운영되는한거의가능하지않다. 물론장기상근이아닌로펌등에서근무

하다가안식년등을활용하여일하거나아니면로펌등에서파견식으로일정기간배려를받아일한다는것도가

능할것이나이러한방안은이법운동의자생성과존속성에바람직하고도움이될것인지는의문이다. 그렇다면

회원이든, 후원이든뭐든외부에서지원받는것이유일한해결책일수밖에없다. 

다행히이취지에공감하는회원들이많아그회비로충당할수있다면이법운동이독립성을가지고활동해나

가는데바람직하겠지만이것은지금이나라에서회원을통한사회운동이아주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기

능하고있지못하다는점에서공익법운동의재원마련을위한전적인방안으로내세우기는어렵다. 그래서할

수있는것이무엇인가. 로펌, 기업등의후원을받는것일수밖에없다. 기업의후원을받는경우공익법운동의

수행에이러저러한문제가없는지논의될수밖에없고이를둘러싼논란은불가피하다. 그렇다고국가지원을

통해해결하고자한다면국가에대항한법운동이위축될수밖에없다. 

그렇다고법률시장에서소외된자들에게수임료를받을수도없다. 받더라도기존법률시장에서정한수준보다

훨씬낮은수준으로받아야하는데역시재정문제에봉착할수밖에없다. 사회적약자, 소외자등이집단화된단

체가있어이단체의지원을받아수행한다면어떨까. 이것이가능한단체는이나라에선농협, 노동조합을제외

하는찾기어렵다. 농협은법률구조공단과의관계를통해하는데, 노동조합은아직존재하지않는다. 과거금속

법률원과현재도민주노총법률원은그운영의대부분을사건수임료로운영되기때문에노조조합비를통해운

영되고있지는않다. 장차노조법률원이조합비로전적으로운영된다면간명하게재정문제를해결한것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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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금속법률원에서몇차례에걸쳐조합비를통해법률원운영을도모하고자제안하였지만재정사정으로

받아지지않았다. 노동자의노동사건을전문으로수행하면서각종노동상담, 교육, 토론회등정책사업등을무

료로수행하여온금속법률원은2005. 이후비정규직노동자들의투쟁이조직화되면서이들사건을집중적으로

수행하게되었는데이들노동자들이수임료를지급하지못하는사태가전개되자급기야2008.7. 변호사, 노무

사등법률원소속원들은엄청난체불이누적된채위와같은법률원사태로퇴직하고말았다. 이것은금속노조

의협소한신분보장기금지급기준이결국은금속법률원에비정규직노동자들을떠안도록하였고이는법률원

의재정악화를초래하였다. 이러한구조에서는노조조합비를통해법률원운영만이해결책일수밖에없는데이

에대하여금속법률원구성원사이에는그렇지않아도질의서사태등을통해노조집행부의통제가끊임없이

시도되는마당에이렇게된다면완전히노조집행부의통제에따라야하는, 어용화될수밖에없다며찬성하지

않는사람들이있었다. 

4. 사업

공익법운동의개념설정은곧사업이무엇인가, 즉앞에서공익법운동의분야에관한문제를피해갈수는없다.

앞에서개념을대상분야가아닌‘누가’로하여야한다고하였으나그‘누구’에어떠한것을수행하느냐하는것

이문제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발제문에나타난공감의활동분야는정말광범위하다. 기존법률시장의소외

자를위한것이면모두가공감의사업대상이아닌가생각된다. 이럴경우그사업수행의결과는정말다양한사

업을수행하고있다는평가와어느하나전문적으로수행하고있지못하다는평가로나타날수밖에없다. 다양

한영역에걸쳐다양한사업을수행하기때문에내세울것은다양하게많다. 이것이대외적으로그럴듯하게평

가될수있다. 그러나과연그럴까. 이에대하여는공감구성원들이가장잘답변할수있을것이다.

금속법률원은출범이후노동자들의사건을사용자를상대로, 국가를상대로수행하여왔다. 이와같은사건수

행이아니라도상담, 교육, 토론회등정책사업에이르기까지노동자가아닌사용자의편에서일해본적이없

다. 어찌보면기존법률시장에서소외된노동자들의사건이나사업만을수행하였던것도아니다. 그렇다면기존

공익법운동을정의하려는자들의시선으로보면그법운동으로파악할수없을지모른다. 그러나공익법운동이

무엇이고그래서어떠한자들을위한어떠한일을하여야만그운동을하는것이냐에아무런관심도두지않고

편파적으로계급적이해에서그사업을정하고수행해온자들, 이들이금속법률원변호사등법률가들이었다.

이들의활동을공익을위한것이아니기때문에공익법운동이아니라고평가되어그럴듯한포장을씌울수없다

고하여여기서활동하였던이들은유감스러워할까.  


